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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거 현 재

‵13.3.1. 이전 ‵13.3.1.~‵20.1.15. ‵20.1.16. 이후

위험기계․기구 (3종)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11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

혼합ㆍ제면기)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

형삭기, 밀링기)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⑩인쇄기

⑪기압조절실

(10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

면기)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⑩인쇄기

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Ⅱ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1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Ⅲ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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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거 현 재

‵13.3.1. 이전 ‵13.3.1.~‵20.1.15. ‵20.1.16. 이후

방호장치 (8종)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롤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 덮개

⑤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

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7종)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롤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 덮개

⑤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보호구 (3종)

①안전모(안전

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②보안경(안전

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③보안면(안전

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4종)

①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②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③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④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3종)

①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②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③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

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Ⅳ 대상품별 적용범위

위험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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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5
식품가공용기계(파

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

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

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

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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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7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측벽용 브래킷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2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방호장치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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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고의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경우에 한정함(예:국외 설비 국산화를 위한 역설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Ⅵ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신고내용 확인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

(신고인⇨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신고인)

‣ 처리기한 : 15일

‣ 신고수리기관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신고수리기관 연락처 [첨부4] 참조

Ⅶ 안전설계·제작 관련 공단 기술지원

제품별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설계 요구사항 및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요령 등

시험‧검사 결과서 작성을 위한 제품시험에 따른 시험항목별 기준 및 시험

방법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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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신고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제품의 사용설명서 (한글작성)

‣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의 경우 제품 설명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검사 고시”(검사대상에 적용될 경우)의 검사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안전기준) 제11절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안전기준) 제13절 산업용로봇

제222조(교시 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

(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

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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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산업용 로봇 검사기준

자동

운전모드

가. 자동운전모드에서는 방책 등 안전장치가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호영역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보호정지 기능이 작동될 것

나. 자동운전모드 선택으로 보호정지 또는 비상정지가 리셋 또는 무효화 되지 않을 것

다. 정지신호가 부여되면 자동운전모드가 해제될 것

라. 자동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자동모드의 기동은 보호영역 외부에서 별도의 기동조작에 의해서만 가능

할 것

마. 자동운전모드에서 다른 운전모드로의 변환은 구동부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가능할 것

펜던트 제어 아. 펜던트에 줄이 달린 경우, 교시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줄의 길이가 충분할 것

전기 접속 기구 전기 접속구 등 로봇에 연결되는 전기 접속장치는 임의로 분리되지 않는 방식일 것

로봇 시스템

배치설계

작업영역, 접근 및 여유 공간을 위한 로봇 시스템의 배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로봇의 최대 영역을 확인하여 제한 영역 및 작업 영역을 설정하고, 로봇과 건물 기둥 등의 장애물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것

나. 보행자 통로 등 안전한 통행을 위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다. 제어시스템 접근 및 경로가 안전할 것

라. 점검, 청소, 수리,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접근 시의 안전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마. 배선 또는 기타 위험원으로 인한 미끄러짐, 헛디딤, 넘어짐 위험이 없을 것

바. 전선 선반(cable tray)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을 것

사. 자동운전 동안 접근이 필요한 운전 제어기와 보조장비(용접 제어기, 공압 밸브 등)는 보호영역 외부

에 위치할 것

로봇 시스템 정지 기능

모든 로봇 시스템은 보호정지 및 별도의 비상정지 기능을 가질 것

가. 비상정지 기능

  1) 로봇 시스템은 시스템의 모든 관련부분에 대하여 작동되는 단일 비상정지 기능을 가질 것

  2) 다중 로봇 또는 다중 셀의 경우 제어범위를 나눌 수 있으며, 제어범위는 비상정지 장치 근처에 문

자 또는 기호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3) 제어위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제어위치에 설치된 비상정지장치는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할 것

  4) 다른 모든 로봇 제어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비상정지 시 로봇 구동기로부터 구동동력을 제거하고, 

초기화되기 전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

  5) 초기화는 수동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화 후에 바로 재기동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동조

작에 의해 기동될 것

  6) 비상정지회로의 성능은 제4호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요건을 만족할 것

나. 보호정지 기능

  1) 로봇 시스템은 외부 보호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보호정지회로를 구비하고 있을 것

  2) 보호정지회로는 작동 시 로봇동작 정지, 액츄에이터 동력 제거 및 로봇에 의해 제어되는 모든 위

험원에 대한 제어가 가능할 것

  3) 보호정지는 수동 또는 제어로직에 의해 기동될 것

  4)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호정지 기능은 0정지방식 또는 1정지방식일 것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

지방식

  5) 보호정지회로의 성능은 제4호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요건을 만족할 것

수동 리셋, 기동과 재기동

로봇 시스템은 예기치 않은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기동과 재기동은 모든 안전기능 및 보호 대책이 정상 작동 시에만 가능할 것

나. 동력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위험한 동작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수동조작에 의해서만 리셋될 것

다. 기동과 재기동 제어는 보호영역 밖에서 수동으로 조작되어야 하며, 보호영역 안에서는 활성화가 불

가능할 것

라. 기동과 재기동 제어장치의 위치는 보호 영역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다만, 보호 영

역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를 것.

   1) 보호영역 안에 있는 작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감지장치 설치

   2)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고정할 수 있는 수단 설치

   3) 보호영역 내부에 추가적인 시간제한 리셋 장치 설치

   4) 보호영역 내부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청각․시각 경고신호 발생 및 충분한 탈출시간 제공

마. 라목의 4)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호영역 안에 작업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충분한 수의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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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영역 및 방책 등

보호영역 및 방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협동로봇은 운전 방식에 따라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제한영역은 보호영역 내에 위치 할 것

나. 보호영역은 방책에 의하여 설정될 것. 다만, 재료나 부품의 투입 또는 인출을 위한 개구부의 경우에

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에 의하여 설정될 것

다. 로봇 셀의 방책은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1) 방책은 외력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구를 사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책에 재료나 부품의 투입 또는 인출을 위한 개구부가 있을 경우, 개구부의 아래, 옆 또는 개구부

를 통한 작업자가 위험점에 접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 부가적인 조치를 할 것

  3) 방책의 높이는 1,800mm 이상일 것. 다만,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

를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방책의 높이를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가동식 방책(출입문)은 옆으로 열리거나 위험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보호영역 

쪽으로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5) 가동식 방책(출입문)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연동장치는 작업자가 위험원에 접근하기 전

에 위험원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 다만, 위험원이 제거되기 전에 위험지역에 접근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 연동장치 외에 출입문 잠금장치가 있을 것

  6) 가동식 방책(출입문) 잠금장치는 가동식 방책(출입문)이 닫혀 있고, 잠겨 있는 상태에서만 로봇의 

기동이 가능하게 할 것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 결과서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

험・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전자파 성적서 인정범위:KS C 9610-6-2[전자파적합성(EMC)-제6-2부:일반표준-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에 따라 전자파내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첨부3 참조)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해당 외국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를 제

출하는 경우, 위험성평가결과서 및 시험·검사결과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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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수수료

수수료 없음

Ⅹ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3항 및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
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Ⅺ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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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 작성방법

Ⅰ.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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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요령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신청 사업장 정보 및 기계 정보 등을 기재

신고서는 형식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 형식이 2대 이상일 경우 별지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첨부 가능

형식은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

대상품별 용량 구분

순번 대상품(중) 대상품(소) 용량단위 구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연삭기 kW 모터 용량

연마기 kW 모터 용량

2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axis 축

3 혼합기 혼합기 kW 모터의 용량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파쇄기 kg/h 시간당 분쇄 용량

분쇄기 kg/h 시간당 분쇄 용량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기 kW 모터 용량

절단기 kW 모터 용량

혼합기 kW 모터 용량

제면기 kW 모터 용량

6 컨베이어 컨베이어 kg/h 시간당 운송능력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Ton 리프팅 능력

8 공작기계

선반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드릴기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평삭기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형삭기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밀링기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kW 모터 용량

대패 kW 모터 용량

루타기 kW 모터 용량

띠톱 kW 모터 용량

모떼기 기계 kW 모터 용량

10 인쇄기 인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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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서 작성예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

사업장명   ◯◯공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로 ◯◯◯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담당자
성명  홍 길 동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0000.com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컨베이어
(국내품, 수입품)

형식(규격)  ABCD-001 용량(등급)  400kg/h

제조자 ㆍ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장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

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길동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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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출서류 목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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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예시)제출서류 목록(예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3. 시험성적서 등

4. 전기회로도(해당시)

5. 제품 설명서

6. 위험성 평가서

  - 방호장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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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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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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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상품명

형식(모델)

시험일자 년 월 일

시험방법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름

시험결과 □ 적 합 □ 부 적 합

시 험 자

(예시)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 사업장 개요

■ 시험설비 개요

                                                      년      월     일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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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험설비 제조자 모델명 차기교정일 비고

1

2

3

4

■ 시험설비 현황

■ 시험 대상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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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시험기준

접지연속성시험

PE 단자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표 >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절연저항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 값이 다음에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

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

어야 한다.

내전압시험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

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

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

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잔류전압시험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

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시험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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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연속성시험

○ 시험일자 :        년     월     일

○ 시험설비 :

○ 시 험 자 :

○ 시험결과 : 

   

순번 측정점
접지선
단면적

시험전류
측정전압
강하값 시험결과

1 - ㎟ A V

2 - ㎟ A V

3 - ㎟ A V

4 - ㎟ A V

■ 절연저항시험

○ 시험일자 :        년     월     일

○ 시험설비 :

○ 시 험 자 :

○ 시험결과 : 

  

순번 측정점 시험전압 측정저항값 시험결과

1 - DC 500 V ㏁

2 - DC 500 V ㏁

3 - DC 500 V ㏁

4 - DC 500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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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압시험

○ 시험일자 :        년     월     일

○ 시험설비 :

○ 시 험 자 :

○ 시험결과 : 

  

순번 측정점 시험전압 시험결과 비고

1 - 1,000 V

2 - 1,000 V

■ 잔류전압시험

○ 시험일자 :        년     월     일

○ 시험설비 :

○ 시 험 자 :

○ 시험결과 : 

  

순번 측정점 시험시간
전압
제한치

측정
전압값 시험결과

1 - 5초 60 V V

2 - 5초 60 V V

※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또는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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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접지연속성시험방법

○ 접지연속성시험이란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얼마나 서로 연결이 잘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상세한 시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한다.

    ②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다.

    ③ 10초 이상의 시간동안 10A이상의 전류를 해당 측정부위에 흘려 측정을 

실시한다.

   ④ 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른 최고전압강하값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한다.

주 의 사 항

○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대상기계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 기계 부품등의 접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전류로

인해 작업자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접지연속성 시험 연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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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압시험방법

○ 내전압시험이란 1초 이상의 짧은 시간동안에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의 완벽

성 및 해당 기계 등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상세한 시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한다.

    ②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다.

※ 측정점 : PELV전압1)(안전초저전압)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

    ③ 기계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 1,000[V]중 큰 값의 전압 인가하여 1초 이상 

동안 측정을 실시한다.

    ④ 부품이 타거나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후 기계를 재기동 하

였을 때 정상운전을 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주 의 사 항

○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차단 또는 제거 후에 시험을 실시

○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는 제외

○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대상기계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계 부품등의 접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전류로 인해

작업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측정기기 사용 주의사항 준수

【내전압시험 회로 연결 예】

1) 안전 초저전압 : 교류 25V 또는 직류 60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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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전압시험

○ 전원차단 후 노출된 전기부품의 잔류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제품의 특성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워 외함이 개방되기 전에 60[V]이하의 전압으로

방전될 수 있는 일정 대기시간을 표시하고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또는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상세한 시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상간 및 상과 접지단에 단자를 

연결한다.

    ② 측정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을 차단하여 해당 부품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하

로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③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는지 확인한다. 

【잔류전압시험 연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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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저항시험

○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써, 해당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상세한 시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한다.

    ② 측정대상 기계의 주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전원선의 한 단자)에 각각 

측정기를 연결한다.

    ③ DC 500[V]를 인가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④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주 의 사 항

○ 측정기 발생 전압이 DC 500[V] 이상이므로 인체에 직접 접촉 금지

○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절연저항측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

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측정

【절연저항시험 연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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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일반사항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

   나) 제품의 용도

   다) 제품의 형식구분 기준

   라) 유지․보수방법 등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마) 운반․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바) 기능, 운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시) 청소, 유지․보수, 고장진단 및 수리에 관한 사항

   아) 안전과 환경에 관한 사항 (제품폐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자)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2. 사용설명서는 예상되는 제품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사항을 포함한다.

3. 감시가 필요하거나 특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제품의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수명 또는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년도 또는 유효사용

기간을 표시한다.

5. 사용설명서에는 작성일자를 기록한다.

6. 사용설명서는 광고 또는 포장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한다.

7. 자율안전기준에 안전한 사용, 운전, 조립, 분해, 청소, 유지․보수 또는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설명서에 당해 내

용을 작성한다. 

8. 제품별 자율안전기준에 표시(marking) 및 라벨링(labelling)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설명서에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9.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제조자의 책임한계를 명시한다.

(예시)

제품 설명서

1. 작성요령

제품명, 형식, 사용목적, 제품의 특징, 외형,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서(사용설명서)

※ 설비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포함 될 것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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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작성

1. 사용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설명서는 사용되는 제품과 동일해야함

   나) 선택사양은 일반사항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작성

2. 제품에 관한 정보, 인쇄물 및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글씨의 형태와 크기는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 한다.

3.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어장치 등은 색상 또는 기호 등으로 구분

   나) 색상은 일관되게 적용

   다) 색상만을 이용하여 사용설명서 작성하는 경우 색맹자를 고려

4.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기술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설명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나) 제목은 짧게 정하고 주석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5.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언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설명서는 한글로 작성

   나) 하나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언어가 구분되도록 별도로 작성

6.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그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진․제도․그 밖에 매체 등을 이용하여 그림을 작성 할 때에는 선명도가 

확보되도록 작성

   나) 그림은 항상 본문과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

   다) 그림은 본문과 일치되게 작성

   라) 그림에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어 및 부속장치의 세부사항, 위

치 등을 알려 주는 보완 설명 등을 기입 

7.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호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

   나)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에 표시된 기호가 의미하는 기능을 분명하게 제시

8.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표와 순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본문과 일치되도

록 작성

   나) 흐름도를 작성하는 경우 세부운전 순서를 관련 본문에 일치되도록 작성

9.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목차와 색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전․제어 장치 및 지시계 목록을 별도로 작성

   나) 목차의 제목은 본문에서 사용된 제목과 일치하도록 작성

10. 제품의 사용자가 고장진단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도형․그림 등으로 고

장진단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수

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험 요인을 설명

2. 행동요령 또는 금지사항을 제시

3. 언어․기호 또는 그림을 사용

4. 국제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 1의2(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에 적합하도록 작성

시각 및 

청각신호

시각 및 청각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설명서에는 시각 및 청각신호에 대한 

설명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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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

   나) 제품의 용도

다) 제품의 형식구분 기준

   라) 유지․보수방법 등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마) 운반․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컨베이어, 산업용로봇의 경우,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

검사 고시”(안전검사 대상에 적용될 경

우)의 검사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바) 기능, 운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 청소, 유지․보수, 고장진단 및 수리

에 관한 사항

   아) 안전과 환경에 관한 사항 (제품폐

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자)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m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인 내용

부터 제품의 안전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

보 및 신고 제품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

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성예시 및 설명

‣제품명 : 밸트컨베이어 (형식번호 : ABCD-05)

‣제품의 용도 :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의 물건을 연속적

으로 운반하기 위한 설비

‣제품의 형식구분 기준 : 기계등의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한 내용을 포함

‣유지․보수방법 등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 유지・보수시 주의사항 

- 유지・보수 방법 및 상세한 순서 등

‣운반 ․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운반・조립 및 설치시 주의사항 

- 조립 및 설치방법 상세한 순서 등

‣기능, 운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조작부, 조작반의 외관 및 기능 

  ․ 스위치류        ․ 램프류 및 계기류 등

- 운전 및 사용방법

  ․ 운전준비        ․ 조작순서 및 절차

  ․ 조작방법        ․ 금형교환 방법

  ․ 정지순서 및 절차 등

‣청소, 유지․보수, 고장진단 및 수리에 관한 사항

- 일반적인 청소부위, 청소방법 및 청소시 유의사항, 

금지사항 등

   (예시) 컨베이어 밸트 등 청소 등 시에는 메인 전원

을 차단후 작업

-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 소모품 교체주기 및 방법, 

부품 수리방법 등

- Trouble Shooting 방법, 고장시 증상 및 대처방법, 

수리방법 등  

‣제품폐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등 안전과 환경에 관

한 사항 (예시)

- 사용된 소모품의 폐기 또는 재활용 방법 등 안내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 관련 작업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운전자에 대한 운전교육

- 기타 관련 작업자에 대한 교육 등 

2. 세부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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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설명서는 예상되는 제품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사항을 포함한다.

m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 여러 요인

에 따른 제품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사항

이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컨베이어의 잘못된 사용방법 및 위험성 (예시)

위험한 

부분
위험방지 주의사항 안전장치 경고사항

제어반

1) 전기계통의 점검시에는 

반드시 주전원을 차단 

하십시오

2) 제어부품에는 필요없이 

손대지 마십시오

3) 운전중에는 반드시 

제어반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1) 제어반 

도어가  

열릴시 

주전원 

차단기능 경 고

전기위험

접촉시 전기적 

충격   및 화상 

위험 있음

3. 감시가 필요하거나 특수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하는 제품의 경우, 이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한다.

m 감시가 필요한 경우 (예시)

- 자동차정비용리프트 하강시 하부 근로자 출입여부 

감시 등

m 특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 (예시)  

- 연삭기 작업시 보안경 착용

- 독성물질 취급 혼합기 사용시 방독면 등

4. 수명 또는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한 제

품의 경우에는 제조년도 또는 유효사용

기간을 표시한다.

m 수명 또는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설비 부품이 일정 유효기간 이후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명시

5. 사용설명서에는 작성일자를 기록한다 m 사용설명서 적용에 있어 유효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작성일자 기록 (예시) 

  - 작성일 : rev 02 (2013. 03. 01) 

6. 사용설명서는 광고 또는 포장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한다.

m 사용설명서는 광고, 포장에 표시된 내용

과 일치하여야 하며 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에 의해 사용설명서와 상이점이 발

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율안전기준에 안전한 사용, 운전, 조

립, 분해, 청소, 유지․보수 또는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가 규정

되어 있는 경우, 사용설명서에 당해 내

용을 작성한다.  

m 자율안전기준의 사용설명서에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예시)

※ 컨베이어의 경우 다음 항목이 포함된 사

용설명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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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작동방법

  -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 안전작업방법

  - 내부 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 유지, 보수 방법 

8. 제품별 자율안전기준에 표시(marking) 

및 라벨링(labelling)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설명서에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m 제품별 자율안전기준에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된 경우 

※ 컨베이어 표시사항 등 (예시)

  - 컨베이어의 이름판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상호

   2. 형식명 및 제조번호

   3. 제조연월

   4. 최대적재하중 또는 단위시간당 운반량

   5. 자율안전확인표시(KCs마크)

9.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제

조자의 책임한계를 명시한다.

m Trouble Shooting 또는 고장진단 등에 의거 

수리 및 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조치의 주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제조

자의 책임한계 명시 (예시)

   - 안전에 관계되는 장치나 전기회로를 임의로 개조

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책임지

지 않습니다. 

   - 형체커버나 사출커버는 제조자가 허가한 기술자 

이외는 절대 열지 마십시오.

구성 및 

작성

1. 사용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설명서는 사용되는 제품과 동일

해야함

나) 선택사양은 일반사항과 명확하게 구

별할 수 있도록 작성

m 사용설명서는 실제 제품과 일치하여야 하

며 제품의 성능향상 또는 사양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에도 반

영되어야 한다. 

m 제품사양 중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사양에 

대하여는 일반사항과 구분되어야 한다. 

  - 부속품 등이 선택사양으로 선택되는 경우 비교표 

등으로 일반사항과 구분

  - 선택사양에 대한 사용방법 등은 “선택사양” 등으로 

표기하여 구분

  - 그림, 사진 등에도 선택사양에 해당하는 부속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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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양임을 표기

2. 제품에 관한 정보, 인쇄물 및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글씨의 형태와 크기는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 한다.

m 모든 전달매체를 통한 글씨의 크기나 형

태는 특수한 도구가 없어도 판독이 가능

하여야 한다.

  - 글씨의 크기는 판독이 곤란할 정도로 너무 작지 않

을 것

  - 주위 다른 글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를 매우 

작게 하여 사용자가 주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

록 할 것

  - 모든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글씨를 배치 할 것

  - 글씨의 형태는 지나친 형상화 등으로 판독이 불가

능 하지 않아야 함

3.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어장치 등은 색상 또는 기호 등으

로 구분

나) 색상은 일관되게 적용

다) 색상만을 이용하여 사용설명서 작성

하는 경우 색맹자를 고려

m 제어장치의 색상 또는 기호 (예시)

  - 녹색 : 정상

  - 황색 : 비정상

  - 적색 : 비상

4.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기술용어는 다

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설명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고 쉽

게 이해될 수 있을 것

나) 제목은 짧게 정하고 주석을 이용함으

로써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m 사용설명서의 기술용어 서술방법

-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소설식 표현은 정확한 의미전달에 혼선발생 및 

사용자의 빠른 이해 곤란

- 기술용어는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준으로 쉽게 이해되도록 하여야하며 

일본식 영어표현 또는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피할 것 

  ※ 윤활유(오이루), 전동기(모다), MTBF (평균 고장

간 시간) - (예시)

- 별도설명이 필요한 용어는 주석을 이용

하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 무선조작 레버스위치는 무인조작방지회로 기능을 

가지고 있음 (예시)

5.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언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설명서는 한글로 작성

나) 하나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m 사용설명서의 사용자가 한국인이므로 사

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m 외국 수출 등을 고려하여 한글 외에 추가

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사용설명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각 언어를 구분하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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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언어가 구분되도록 별도로 작성 로 작성하여야 함

  - 별도작성 형태는 문장별 또는 문단별, 

페이지별, 전체별로 구분 가능

  - 각 언어별 순서 및 작성형태는 사용설

명서 전체에 걸쳐 일관될 것

  - 사용설명서 내용은 각 언어별로 동일하

여야 함 

  ※ 사용설명서 내용의 적정여부는 한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외국어로 작성된 부분도 제조자의 보증

범위에는 반드시 포함됨

6.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그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진․제도․그 밖에 매체 등을 이용하

여 그림을 작성 할 때에는 선명도가 

확보되도록 작성

나) 그림은 항상 본문과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

다) 그림은 본문과 일치되게 작성

라) 그림에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제어 및 부속장치의 세부사항, 위치 

등을 알려 주는 보완 설명 등을 기입 

m 그림의 선명도는 사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선명하여야 함

m 그림은 본문의 보조적인 표현수단이므로 

항상 본문과 함께 사용될 것

m 그림이 표현하는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하며 상호 불일치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m 그림으로 표현된 내용을 실제의 제품에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 스위치, 부속장치 등은 세부명칭, 설치위

치 등 기입

- 설치위치는 전체 조립도 또는 부분조립

도 등을 이용하여 표기

7.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호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

나)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에 표시된 기호

가 의미하는 기능을 분명하게 제시

m 기호의 의미에 대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

지하기 위해서 모든 기호는 반드시 한국

산업규격(KS)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통일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함

- 현재 한국산업규격(KS)에서는 다음의 규

격을 포함하여 약 400여 항목에 대하여 

기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 KS A 0504  그림기호 통칙

  ․ KS A 3016  계장용 기호

  ․ KS A ISO 8545  제도-설비-자동제어기호

  ․ KS B 0054 : 유압, 공기압 도면기호

  ․ KS B 4205 : 공작기계의 조작표시 기호

  ․ KS B 4305 : 프레스 조작표시 기호

m 제품에 표기된 기호는 빠짐없이 사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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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분명히 설명되어야 함

8.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표와 순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사용

하는 경우 관련 본문과 일치되도록 작성

나) 흐름도를 작성하는 경우 세부운전 순

서를 관련 본문에 일치되도록 작성

m 사용자를 위하여 표 또는 흐름도 등을 작

성할 경우 그 내용이 제품 사용 방법 등

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9.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목차와 색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전․제어 장치 및 지시계 목록을 별

도로 작성

나) 목차의 제목은 본문에서 사용된 제목

과 일치하도록 작성

m 사용자가 운전․제어 장치 및 지시계 등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색인 등

을 별도 작성

10. 제품의 사용자가 고장진단 및 수리를 

할 경우, 도형․그림 등으로 고장진단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m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제공하고 고장 부분에 따라 사

용자가 직접 수리 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험 요인을 설명

2. 행동요령 또는 금지사항을 제시

3. 언어․기호 또는 그림을 사용

4. 국제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에 적합하도록 작성

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안

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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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및 

청각신호

시각 및 청각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

설명서에는 시각 및 청각신호에 대한 설명

이 포함한다.

m 시각 및 청각신호가 사용되는 경우(예시)

‣청각신호

  - 부저 : 산업용 로봇의 작동 오류 발생

‣시각신호

  - 경광등 : 산업용 로봇 방호울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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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37 -

1. 위험성평가 결과서

가. 위험성평가 방법은 업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가능

※ 단, 위험대책에는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나. 자율안전기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평가 방법도 가능(예시참조)

‣ 자율안전기준 각 항목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발생가능 위험성에 대하여는  

추가 항목으로 결과서에 표기

‣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시험‧검사결과서와 통합 작성 가능

다.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험‧검사 결과서

가.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이 인정받은 분야의 공인시험기관 등 임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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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품 시험․검사 결과서 종류

위험기계․기구

【공통요구사항】 

전기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연삭기 또는 연마기
▪연삭기 방호장치(덮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수치제어 방식에 한함)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혼합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파쇄기 또는 분쇄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컨베이어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증하는 서류 첨부

※ 전자파 성적서 인정범위:KS C 9610-6-2[전자파적합성(EMC)-제6-2부:일반표준-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에 따라 전자파내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 공인시험기관

-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

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방호장치 및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

확인신고증명서 별도 첨부

다.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컨트롤러 형식별로 시험성적서 인정

※ 단, 컨트롤러가 설치되는 설비의 가장 불리한 시험조건으로 시험한 경우에 한함

라. 제출대상 시험 성적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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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품 시험․검사 결과서 종류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수치제어 방식에 한함)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둥근톱 방호장치(반발 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동력식수동대패 방호장치(칼날접촉 방지장치)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수치제어 방식에 한함)

인쇄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방호장치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외관검사성적서
▪내압시험성적서
▪기밀시험성적서
▪역류방지시험성적서
▪역화방지시험성적서
▪가스압력손실시험성적서
▪방출장치동작시험성적서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외관검사성적서
▪전원전압변동의 허용범위시험성적서
▪적용콘덴서 용량 및 콘덴서회로의 전압성적서
▪내충격성시험성적서
▪온도상승시험성적서
▪절연저항 시험성적서
▪내전압시험성적서
▪특성시험성적서(출력측 무부하시험, 시동시

간, 개폐동작(진동음), 지동시간, 시동감도)
▪노이즈시험성적서
▪주제어장치의 동작 및 접점의 개폐시험성적서
▪표시등 동작시험성적서
▪검출부 동작시험성적서
▪동작상태확인시험성적서

롤러기 급정지장치

▪외관검사성적서
▪절연저항시험성적서
▪내전압시험성적서
▪무부하동작시험성적서

연삭기 덮개
▪외관검사성적서
▪동작시험성적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
방장치

▪외관검사성적서
▪부착시험성적서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외관검사성적서
▪작동시험성적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 ▪선반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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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성적서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부착철물의 미끄럼시험성적서

▪단관비계용강관 : 외관검사성적서

▪고정형 받침철물 : 외관검사성적서

▪달기체인 :
-외관검사성적서
-인장강도시험성적서

▪달기틀 : 
-외관검사성적서
-처짐량시험성적서
-휨강도시험성적서
-수평이동량시험성적서

▪방호선반 : 
-외관검사성적서
-수직처짐량시험성적서
-휨강도시험성적서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외관검사성적서
-처짐량시험
-휨강도시험성적서

▪측벽용브라켓 : 
-외관검사성적서
-수직처짐량성적서
-최대하중시험성적서

보호구

안전모

▪일반구조시험성적서
▪재료유해성시험성적서
▪내관통시험성적서
▪내충격시험성적서
▪난연성시험성적서
▪턱끈풀림시험성적서
▪부가성능(측면변형시험성적서)

보안경

▪시야범위시험성적서
▪내식성시험성적서
▪표면검사성적서
▪내충격성시험성적서
▪각주굴절력시험성적서
▪구면굴절력과 난시굴절력시험성적서
▪투과율시험성적서
▪내발화성시험성적서

보안면

▪보호범위시험성적서
▪내충격성시험성적서
▪각주굴절력시험성적서
▪구면굴절력과 난시굴절력시험성적서
▪투과율시험성적서
▪내발화성시험성적서
▪표면검사성적서
▪내노후성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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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명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①
번호

②
위험원
(항목)

③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④
위험위치

⑤위험대책 
실행결과 ⑥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부적합

1 재료
컨베이어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

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일반구조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을 인력으로 하는 컨베이어에서

는 근로자가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의 높이, 폭, 속도 등이 적당해야 한다.

3
화물 이탈 

방지 등

가.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 또는 통로의 위를 지나는 컨베이어에

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

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구분 대상품 시험․검사 결과서 종류

▪내식성시험성적서

3. 작성예시(위험성평가결과서 시험‧검사결과서 통합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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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호

②
위험원
(항목)

③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④
위험위치

⑤위험대책 
실행결과 ⑥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부적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①②③ 번호, 위험원, 위험대책 :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구분” 및 “내용”을 각 항목에 기재

※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포함되지 않은 기타 위험성에 대해서는 결과서의 마지막

항목번호에 추가하여 기재

‣ ④ 위험위치 : 위험대책이 적용되는 기계·기구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전부 기재

‣ ⑤ 위험대책 실행결과 : 위험위치에 대하여 위험예방대책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표시

※ 제작및안전기준에적합하도록제작된경우“적합”에 “√”, 부적합한경우 “부적합”에 “√” 표시

하고, 비적용항목일경우 “√”표시는하지않으나“시험․검사결과서” 항목에 “비적용” 기재

‣ ⑥ 시험‧검사결과 또는 결과서 : 개별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서 

첨부 및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치와 측정치를 기재

※ 시험검사 결과서 첨부 : 방호장치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방폭구

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전자파내성(EMS)시험성적서, 기타성능시험성적서

등(Ⅲ-2-라(제출대상시험성적서종류) 참조)

※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치 및 측정치 기재 : 절연저항시험, 접지연속성시험,

잔류전압시험, 통로 폭, 틈새, 가드 치수, 제동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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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호

②
위험원

③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④
위험위치

⑤
관련사진(도면)

1 끼임

끼임 위험 장소에 덮개 설치

메인모터(5HP)
구동부 컨베이어 메인모터 구동부에 

덮개 설치

기복모터(1HP)
구동부 컨베이어 기복모터 구동부에 

덮개 설치

회전 말림부
(15EA) 컨베이어 이송부 회전 말림부 

덮개 설치

끼임 위험 장소에 센서 설치 동력공급부
인터록 기능 설치로 불시기동 

방지

2 추락
파쇄기 투입부 추락 장소에 보호 커버 

설치
파쇄기 투입부

투입부 관련 도면 첨부

3 비상정지
비상 시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

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제어반 판넬
제어반 판넬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위치 인근
작업자 인근 비상정지장치 

설치 위치 도면 표기
4 …

방호장치 설치 내역서

‣ 덮개, 비상정지장치, 난간, 연동장치, 센서류 등 위험 예방 방호장치는 모두 작성

‣ ①②③ 번호, 위험원, 위험대책 : 위험성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내용 중 방호

장치에 대한 “번호”, “구분” 및 “내용”을 각 항

목에 기재

‣ ④ 위험위치 : 위험대책이 적용되는 기계·기구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전부 기재

‣ ⑤ 관련사진(도면) : 작성한 위험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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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명 밸트 컨베이어 형식(규격) ABCD-01 평가일자 2013.03.01 평 가 자 홍 길 동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재료
컨베이어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

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롤러

-벨트

-기타 구조부
√

2 일반구조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을 인력으로 하는 컨베이어

에서는 근로자가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의 높이, 폭, 속도 등

이 적당해야 한다.

-컨베이어 적재 및 

반출부 √

3
화물 이탈 방지 

등

가.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 또는 통로의 위를 지나는 컨베

이어에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

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

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

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컨베이어 측면 전체

-화물적재․하역․운반

장소 전체

-역주행방지장치

√

4 고정장치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복장치, 신축

장치, 선회장치, 승강장치를 갖는 컨베이어에는 

유지보수, 부품교환 등의 작업 시 기계의 불시기

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비 전체 √

5 기복장치

가. 기복장치에는 붐이 불시에 낙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장치 및 크랭크의 반동을 방지하

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붐의 위치를 조절하는 컨베이어에는 조절 가

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

다.

비적용 - -
해당없음

(간략한 사유 표기)

- - - 중간생략 - - - - -

29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

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설비 전체 √
-측정치 및 기준치 :
0.1㏁ ≦1㏁

32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
구 및 부품 안전인증
서 [첨부1]

- - - 이하생략 - - - - -

4. 컨베이어 작성예시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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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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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등(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사업

장에서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는지 여부를 조사(제조 과정 조

사)하거나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성능시험을 하는 제도

Ⅱ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

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기

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제170조(벌칙)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성능시험 등) ① 법 제101조에 따라 제조 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생산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② 법 제101조에 따라 유해 위험기계등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 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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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조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 절차 등

□ (목적) 제작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기계 설비 확인

□ (업무 절차)

○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대상 사업장 선정 후 제조 사업장(제조사업장 

확인이 불가할 경우 사용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수거 또는 현장에서 제조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 실시

○ 제조과정조사 업무 처리 절차

적합

↗

결과 통지서를 

제조(수입)자에 송부

↑ 적합

조사 대상 선정 →

사업장 방문 

(필요시 조사 예정 

통지서 발송)

→ 제조 과정 조사
보완

→

재시험 또는

추가 조사 실시

↓ 부적합

공단 공단

➞제조자(수입자)
공단 ↘

부적합
결과 통지서를 

제조(수입)자에 송부 

및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에 보고

○ 성능시험 업무 처리 절차

적합

↗

결과 통지서를 

제조(수입)자에 송부

성능시험

대상선정
→

제조(수입) 

유통·판매 업체 

방문 및 시료 수거

→ 성능시험 실시

공단
공단

➞제조자(수입자)
공단

↘

부적합

결과 통지서를 

제조(수입)자에 송부 

및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에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제2장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절차서

- 48 -

□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대상) 신품 또는 중고품

※ 사용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도면 등을 확인하여 성능시험 외에 재료, 치수 등이

신고당시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

□ (성능시험 방법)

○ 성능시험 절차서를 참고하여 적합, 부적합 판단

○ 재료검사 등 외부기관 시험의뢰가 필요한 경우 수거하여 시험의뢰

○ 성능시험은 현장에서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료, 시료의 절단, 가공 및 지그 공구 등은

제조사에게 추가로 요청 가능

※ 성능시험 시료 구매는 공단 비용으로 처리

○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사실을 보고 

※ 부적합 발생 보고시 해당 제품에 대해서 개선 또는 수거파기 등의 행정명령이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업무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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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조  과  정  조  사  내 용 결 과

위험성 평가 

결과서
o 위험성평가 결과서 내용 o 적합/부적합/보완

사용설명서 o 제품 사용설명서 o 적합/부적합/보완

시험성적서 o 전기안전성/전자파적합성 시험 o 적합/부적합/보완

항 목 제  조  과  정  조  사  내 용 결 과

서면자료 o 서면도서 o 적합/부적합/보완

제작 및 

안전기준
o 안전인증고시 제작 및 안전기준 사항 o 적합/부적합/보완

Ⅳ 제조 과정 조사 결과서(양식) 

제조 과정 조사 결과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계․ 기구명 형 식(규 격)

조 사 일 조사결과 □적합  □부적합  □보완

조 사 원 담 당 자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 안전인증 대상품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광역/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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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  능  시  험    내  용

시험결과 o 시험 성적서 참조

주요 시험 

항목의 부품 

등 변경여부

o 주요 시험항목의 검토에 따라 변경여부 확인

Ⅴ 성능시험 결과서(양식) 

성능시험 결과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수거품명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형 식(규 격)

제조연월일 구입일자

구입금액 구매수량

수 거 자

  □ 성능시험 결과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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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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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명 연삭기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재료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

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한다.

가. 덮개의 재질

  1) 인장강도의 값이 28㎏/㎟ 이상이고 신장도가 14% 이상일 것

  2) 인장강도의 값에 신장도(단위: %)의 2배를 더한 값이 76 이

상일 것

나. 절단용 숫돌의 덮개는 인장강도 18㎏/㎟ 이상, 신장도 2% 이

상의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다.

2

파편의 

비산방지용 

덮개

가. 연삭숫돌 또는 연마기의 방호덮개는 연삭숫돌의 파괴로 인한 

파편의 비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요

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방호덮개를 밀폐형으로 제작하고 

제17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실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위험부위를 최대한 방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평면 및 절단용 연삭기는 개구부의 각도가 1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림 1-1)

<그림 1-1> 평면 및 절단용 연삭기의 방호덮개

  3) 최대 원주속도가 초당 50m 이하인 탁상용 연삭기의 방호덮

개는 개구부의 각도가 90°를 초과하지 않고, X축 상부의 각

도가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그림 1-2)

1: X축

<그림 1-2>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의 개구부

  4) 연삭숫돌의 외경이 125mm 이상인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연

삭숫돌의 절단면과 가드 사이의 거리가 5mm 이내이고 숫돌

의 측면과의 간격이 10mm 이내가 되도록 조정할 것(그림

1-3, 1-4)

-연삭기 덮개 자
율안전확인 증명
서 첨부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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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그림 1-3> 탁상용 연삭기의 방호덮개

<그림 1-4> 탁상용 연삭기의 방호덮개 측면거리

  5) 측면 연삭기의 연삭숫돌 가드 개구부는 X축을 기준으로 상부

는 연삭숫돌 직경(D)의 0.4배, 하부는 0.2배를 초과하지 않

을 것(그림 1-5). 다만, 연삭숫돌의 외경이 200mm 이하이고 

연삭숫돌 주변부가 표면보다 5mm 이상 확장되어 있다면, X

축을 기준으로 상부에 연삭숫돌 측면 덮개부를 구비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X축

<그림 1-5> 측면연삭기의 방호덮개

  6) 원통 내면연삭기의 방호가드는 가공물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삭숫돌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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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그림 1-6> 원통내면 연삭기의 방호덮개

  

  7) 원통 외면연삭기 및 센터리스 연삭기의 방호덮개는 개구부의 

총 각도가 180°를 초과하지 않고, X축 상부의 개구부가 60°

를 초과하지 않고 연삭숫돌의 지름이 250 mm 이상인 경우

에는 숫돌과 방호덮개 사이의 간격을 5mm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그림 1-7)

   

1: X축

<그림 1-7> 원통 외면연삭기 및 센터리스 연삭기 방호가드

  8)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는 평면 연삭기의 조절식 방호덮개의 

경우 연삭숫돌의 원주면과 덮개 사이의 간격이 12.5mm를 

초과하지 않을 것(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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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조절식 연삭숫돌 가드

2: 교환 가능한 철재 디스크

3: 연삭숫돌

<그림 1-8> 조절식 방호덮개

나. 방호덮개의 구조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 연결부는 연삭숫돌 파편에 의해 분리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

한 강성을 가질 것

  2)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부족, 언더컷 등의 결함이 없을 것

  3) 연삭숫돌이 파손되더라도 각 부분이 느슨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연삭기에 고정될 것

  4) 최대원주속도의 130%에서 연삭숫돌 파손 시 파편이 갖는 최

대 에너지에 견딜 수 있을 것

3
방호덮개의 

두께

숫돌

의

최고

원주

속도

(m/

분)

숫돌의

두께

(mm)

숫돌의 직경(단위: ㎜) 숫돌의 직경(단위: ㎜)

150이하 151~305 306~405 406~510 511~610 611~760
761

~1,250이하

A B A B A B A B A B A B A B

2,000

이하

50이하 1.6 1.6 2.3 1.9 3.1 2.3 3.9 3.1 5.5 3.9 6.3 4.5 7.9 6.3

50초과

100이하
1.9 1.6 2.3 1.9 3.1 2.3 4.5 3.9 6.3 3.9 7.0 4.5 8.7 6.3

100초과

150이하
2.3 1.6 3.1 2.7 3.9 3.1 6.3 3.9 7.0 4.5 7.9 5.5 9.5 7.9

150초과

205이하
- 3.9 3.5 5.5 4.5 6.3 4.5 7.0 4.5 7.9 5.5 9.5 7.9

205초과

305이하
- 4.5 4.3 5.5 4.5 6.3 4.5 7.0 4.5 7.9 5.5 9.5 7.9

305초과

405이하
- - 7.0 6.3 7.9 6.3 8.0 6.3 9.0 6.7 11.0 8.7

405초과

510이하
- - - 8.7 7.0 8.7 7.0 9.5 8.7 12.7 10.0

2,001

～3,00

0

50이하 2.2 1.6 4.2 3.4 4.5 3.8 5.5 4.4 6.6 4.9 7.7 6.0 10.0 7.7

50초과

100이하
2.4 1.6 4.4 3.8 5.4 4.2 6.6 5.5 7.7 5.5 8.0 6.0 10.5 7.7

100초과 3.2 1.6 5.8 4.9 6.3 5.4 8.3 6.0 8.8 6.6 9.0 7.0 12.0 9.7

가. 압연강판을 재료로 사용하는 덮개의 두께는 숫돌의 최고사용 

원주속도, 두께 및 직경에 따라서 <표 1-1>에서 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 숫돌의 최고사용속도에 따른 방호덮개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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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숫돌

의

최고

원주

속도

(m/

분)

숫돌의

두께

(mm)

숫돌의 직경(단위: ㎜) 숫돌의 직경(단위: ㎜)

150이하 151~305 306~405 406~510 511~610 611~760
761

~1,250이하

A B A B A B A B A B A B A B

150이하

150초과

205이하
- 7.0 5.6 8.8 7.0 9.4 7.0 10.0 7.0 10.5 7.8 13.0 10.0

205초과

305이하
- 8.0 6.9 9.3 7.7 9.9 7.7 10.5 7.7 11.0 8.3 14.5 11.0

305초과

405이하
- - 10.5 9.4 12.0 9.9 12.5 9.9 13.6 10.8 17.0 13.0

405초과

510이하
- - - 13.0 11.0 13.0 11.0 14.5 12.7 19.0 16.0

3,001

～

4,800

이하

50이하 3.1 1.6 7.9 6.3 7.9 6.3 7.9 6.3 7.9 6.3 9.5 7.9 12.7 9.5

50초과

100이하
3.1 1.6 9.5 7.9 9.5 7.9 9.5 7.9 9.5 7.9 9.5 7.9 12.7 9.5

100초과

150이하
4.7 1.6 11.0 9.0 11.0 9.5 11.0 9.5 11.0 9.5 11.0 9.5 17.4 12.0

150초과

205이하
- 12.7 9.5 14.0 11.0 14.0 11.0 14.0 11.0 14.0 11.0 19.0 12.7

205초과

305이하
- 14.0 11.0 15.8 12.7 15.8 12.7 15.8 12.7 15.8 12.7 22.0 15.8

305초과

405이하
- - 15.8 14.0 19.0 15.8 19.0 15.8 20.0 17.4 26.9 20.0

405초과

510이하
- - - 20.0 17.4 20.0 17.4 22.0 19.0 30.0 23.8

* A: 덮개 주판의 두께, B: 덮개측판 두께

나. 주철, 가단주철 또는 주강을 재료로 사용하는 덮개의 두께는 

가목에서 산출한 값에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1-2에서 정하

는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 주철 등의 재질의 방호덮개 산정용 계수

재료의 종류 주철 가단주철 주강

계수 4.0 2.0 1.6

다.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옵셋형 숫돌 및 절단숫돌 이외의 

숫돌에 사용되는 덮개로 주판과 고정측 측판의 이음매가 없는 

1장의 압연 주판으로 제작되는 덮개의 두께는 숫돌의 최고사

용 원주속도, 숫돌의 두께 및 숫돌의 직경에 따라서 표 1-3에

서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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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표 1-3> 압연 주판의 방호덮개 두께

숫돌의 최고사용 원주속도
(단위: m/분) 2,000이하 2,001~3,000이하

숫돌의 두께(단위: ㎜) 32이하 33~50이하 32이하 33~50이하

덮개판의 구분 A B A B A B A B

연삭숫돌의 직경

(단위: ㎜)

125이하 1.6 1.2 - - 1.6 1.6 - -

126~150 1.6 1.2 - - 2.2 1.6 - -

151~205 1.8 1.4 - - 2.6 1.6 - -

206~255 2.0 1.6 2.0 1.6 3.0 2.0 3.0 2.0

256~305 2.3 1.8 2.3 1.8 3.2 2.3 3.2 2.3

306~355이하 3.0 2.3 3.0 2.3 4.0 2.8 4.0 2.8

라.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절단숫돌(최고사용속도가 분당 

4,800m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덮개로서 압연 강

판으로 제작되는 것의 두께는 연삭숫돌의 직경에 따라서 표 

1-4에서 정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4> 압연 강판 방호덮개의 두께

연삭숫돌두께(단위:㎜) 6이하 7~13이하

덮개판의 구분 A B A B

연삭숫돌의 직경 205이하 1.6 1.2 2.0 1.6

(단위: ㎜) 206~305 2.0 1.6 2.3 1.8

306~510 2.5 2.0 3.2 2.5

511~760 4.0 2.8 5.0 3.2

761~915이하 5.0 4.0 6.3 5.0

마. 절단 숫돌용 방호덮개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알

루미늄의 인장강도의 값에 따라서 표 1-5에서 얻어진 계수를 

가목의 두께에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5> 알루미늄 방호덮개의 산정계수

알루미늄 인장강도의값(단위: ㎏/㎟) 18이상~23미만 23이상~32미만 32이상

계수 3.0 2.5 2.0

바. 탁상용 연삭기의 조정편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압연강판으로서 방호덮개의 주판 덮개와 동등 이상일 것

  2) 체결용 나사의 직경 및 개수는 숫돌의 직경에 따라서 표 1-6

에서 정하는 값 이상일 것

<표 1-6> 체결 나사의 직경 및 개수

연삭숫돌의 두께(단위: ㎜) 150이하 151이상

나사의 직경(단위: ㎜) t x 1.6 t x 2.0 t x 1.6

나사의 개수 2 2 4

* t: 방호덮개의 두께

* 나사 직경의 계산값이 5mm 미만인 경우 5mm로 한다.

4
방호덮개의 

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호가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숫돌의 직경이 80mm 이하이고 원주속도가 초당 50m 이하

인 원통 내면연삭기

나. 숫돌의 직경이 1,000mm 이하이고 최대 원주속도가 초당 

16m 이하인 연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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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5

탁상용 

연삭기의 

방호 

스크린

숫돌의 지름(D) b1 h d b2

100/200 75 60 75 75

200 85 70 85 80

230/250 100 80 95 80

300 125 100 115 80

356 140 110 130 100

406/457 150 115 135 100

508 200 150 170 100

610 200 175 182 100

762 200 175 182 100

가. 탁상용 연삭기에는 연삭시 발생하는 파편과 스파크로부터 작

업자의 얼굴, 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에 적합한 

투명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1) 가공물 취급 중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깨지지 않고 파편 

또는 스파크로 인한 마멸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할 것

  2) 조정이 가능하고 작업자가 스크린을 통하여 가공물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일 것

  3) 가공물의 고정 및 연삭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외주 연삭용 방호 스크린의 최소 치수는 다음에 따른다.(그림 

1-10)

  1) 숫돌의 두께 T가 공칭직경(D)의 0.15배 이하인 경우에는 표 

1-7에 따라 결정할 것

  2) T가 0.15D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두께에 비례하여 폭(b1)을 

결정할 것

  3) 사다리꼴 스크린에서 짧은 부분의 폭(b2)는 숫돌의 실제두께 

T의 최소 1.5배 이상일 것. 이때 최소 길이는 75mm 이상일 

것

<그림 1-10> 탁상용 연삭기 스크린의 형상

<표 1-7> 탁상용 연삭기 스크린의 치수

6

작업구역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

협착, 절단, 충돌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구역에는 

접근을 방지하는 고정식 또는 조정식, 연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7

숫돌 

고정장치의 

요건

가. 고정측 플랜지는 키(key), 나사 또는 압입 등의 방법에 의해 

숫돌 축에 고정되어야 한다.

나. 플랜지(옵셋형 숫돌용 플랜지는 제외한다)의 직경 및 접촉폭은 

고정측과 이동측에 있어서 동일한 값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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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8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연삭숫돌의 종류에 따라 설치구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1-8> 연삭숫돌 설치구

숫돌의

종류
너트 부착 연삭숫돌

세그먼트

숫돌

축부착

숫돌

정밀내면 연삭기의

내면축에 설치하는

평형숫돌

설치

도구
너트부착 설치구

세그먼트

설치구
척(chuck) 볼트,기타의 설치

라. 평형플랜지의 직경은 설치하는 숫돌 직경의 1/3 이상, 여유값

은 1.5㎜ 이상, 접촉폭은 표 1-9에서 정하는 값이어야 한다.

<표 1-9> 평형플랜지의 직경

연삭숫돌의 직경(㎜) 65이하 66~355 356이상

값(㎜)
0.1Df 이상

0.2Df 미만

0.08Df 이상

0.18Df 미만

0.06Df 이상

0.18Df 미만

* Df: 플랜지의 직경

마. 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사용 원주속도가 분당 4,800m 

이하로 보강된 절단숫돌(인장강도가 71㎏/㎟ 이상의 보강형에 

한정한다)에 설치되는 평형 플랜지의 직경은 해당 절단숫돌 

직경의 1/4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슬리이브 플랜지 또는 어뎁더 플랜지의 직경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이어야 한다.

      Df ≥ K(D-H)+H

      Df: 플랜지 직경(㎜) D: 연삭숫돌의 직경(㎜)

      H: 플랜지의 파이로트의 직경(㎜) K: 정수로써 표 1-10에 의한다.

<표 1-10> K 값

연삭숫돌 직경(㎜) 610미만
610이상

760미만

760이상

1,065미만
1,065이상

K

보통속도로 사용되는

연삭숫돌
0.13 0.11 1.10 0.08

보통속도 이외의 속도로

사용되는 연삭숫돌
0.15 0.13 0.12 0.10

사. 플랜지의 접촉폭은 표 1-1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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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플랜지의 접촉폭

연삭숫돌 직경(㎜)
100

이하

101~

125

126~

205

206~

305

306~

405

406~

610

611~

1,065

1,066

이상

값

(㎜)

슬리이브

플랜지

보통속도로 사용

되는 연삭숫돌
4 6 7 10 13 13 16 32

보통속도이외의

속도로 사용되는

숫돌

5 7 8 12 16 20 25 32

어뎁더

플랜지

보통속도로 사용

되는 연삭숫돌
8 12 15 22 22 22 32 -

아. 안전 플랜지의 직경은 평형 숫돌용에 있어서는 설치하는 숫돌 

직경의 2/3 이상, 양면테이퍼형 숫돌용에 있어서는 설치하는 

숫돌 직경의 1/2 이상, 여유값은 1.5㎜ 이상, 접촉폭은 해당 

플랜지 직경의 1/6 이상이어야 한다.

자. 양면테이퍼 숫돌용 플랜지는 숫돌의 접촉면에 있어서 1/16 이

상의 구배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 옵셋형 숫돌 플랜지의 치수는 다음에서 정하는 값이어야 한다.

  1) <그림 1-11>과 같은 형상을 가진 옵셋형 숫돌 플랜지의 치

수는 <표 1-12>에서 정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11> 옵셋형 숫돌 플랜지

<표 1-12> 옵셋형 숫돌 플랜지 치수

옵셋형 숫돌의 직경(㎜) 100미만 100이상

값(㎜) 고정측 플랜지의 직경(Df₁) 50 100

이동측 플랜지의 직경(Df₂) 18 40

고정측 플랜지의 깊이(O) 4.0 4.8

파이롯의 직경(H) 9.53 22.23

그림의 표시r₁ 3.2 10.0

그림의 표시r₂ 4.9 10.0

  2) <그림 1-12>와 같은 형상을 가진 옵셋형 숫돌 플랜지의 치

수는 <표 1-13>에서 정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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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옵셋형 숫돌 플랜지

<표 1-13> 옵셋형 숫돌 플랜지 치수(그림 1-12)

옵셋형 숫돌의 직경(㎜)
100

미만

100

이상

값(㎜) 플랜지의 직경(Df) 30 40

접촉폭(c) 4 6

파일럿의 직경(d) 15 22

카. 숫돌 외경이 200mm를 초과하는 경우, 고정 플랜지에는 숫돌

의 최대 외경, 숫돌의 최대 및 최소 두께, 숫돌 체결구의 직경

(Bore diameter)을 표시해야 한다.

타. 연삭숫돌의 반경폭 M의 최소 1/6이 고정 플랜지와 접촉되어

야 한다.(R≥0.17M)(그림 1-13)

파. 직선 홈 플랜지의 경우, 플랜지 접촉 폭 R은 플랜지 외경 Df

의 1/6 이상이어야 한다.(R≥0.17DF)(그림 1-14)

하. 중앙 나사 삽입물에 의한 연삭숫돌 고정 플랜지는 연삭숫돌 

접촉부와 편평해야 한다.

  1) 회전축과의 편심공차는 0.02mm 이하일 것

  2) 고정 플랜지 외경 Df는 평면휠 및 테이퍼컵휠의 최대 외경의 

0.33배 이상일 것(그림 1-15)

거. 삽입 너트에 의한 연삭숫돌 고정은 아래의 요건을 적합해야 

한다.

  1) 연삭숫돌에 삽입된 너트는 후판의 강철 부분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은 구조일 것

  2) 볼트 체결시 구부러짐이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

  3) 볼트 체결 후 볼트 끝과 너트 하부 연삭숫돌 상면 사이에는 

항상 여유 틈새가 있을 것(그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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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 압지(壓紙)

2: 언더컷

<그림 1-13> 대(大)구경 연삭숫돌 

고정 플랜지(H>0.2D)

<그림 1-14> 소(小)구경 연삭숫돌 

고정 플랜지(H≤0.2D)

<그림 1-15> 중앙 나사 삽입물에 의한 연삭숫돌 고정 플랜지

1: 볼트 끝과 너트 하부 연삭숫돌 

   상면 사이의 틈새

<그림 1-16> 올바른 너트 및 볼트 체결

8

가공물 

받침대 및 

유도․고정장

치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는 가공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공물 고

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탁상용 및 절단용 연삭기에는 아래 요건에 적합한 조절 가능

한 가공물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1) 연삭숫돌의 외주면과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2mm를 초과하

지 않을 것

  2) 연삭기에서 사용토록 설계된 연삭숫돌 폭 이상의 크기일 것

  3) 연삭기에 견고히 고정될 것

다. 동력작동식 고정장치가 부착된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고정용 

동력이 차단되는 경우 가공물의 투입 및 전진작동이 되지 않

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9 변속장치

가. 휠 구동축에 변속장치가 설치된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는 다음

의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 극변환(Pole-changing) 구동방식의 경우에는 상위단계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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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위치연동장치

  2) 프로그램 된 절단속도 및 실제 휠 직경으로 회전속도를 계산

하는 연삭기의 경우, 제어장치가 휠 변화를 인식하거나 휠 

변화에 대한 필요 데이터의 입력을 알리는 경보장치

  3) 다양한 외경의 숫돌을 사용하는 연삭기의 경우, 숫돌직경에 

따른 정격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10
스윙(Swive

lling) 범위

가. 면가공을 위한 스윙프레임 연삭기는 손잡이를 놓으면 연삭헤

드가 가공물에서 떨어지도록 조절 가능한 평형추를 설치해야 

한다.

나. 연삭용 스윙프레임 연삭기는 양측으로 최대 45°범위에서만 회

전 가능해야 한다.

다. 절단용 스윙프레임 연삭기는 양측으로 최대 60°범위에서만 회

전 가능해야 한다.(그림 1-17, 1-18)

1: 모터

2: 서스펜션

3: 연삭휠 가드

4: 회전축

5: 연삭휠

1: 모터

2: 서스펜션

3: 절단휠 가드

4: 회전축

5: 절단휠

<그림 1-17> 연삭용 스윙프레임 연삭기 <그림 1-18> 절단용 스윙프레임 연삭기

11
가공물 

적재장치

가공물 자동 적재장치가 설치된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고정장치는 

적재장치의 작동 중에도 가공물 고정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내장형 자동 적재장치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12

냉각재 

공급장치 

등

가. 냉각시스템은 냉각재의 비산, 흘러넘침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구역에 미스트나 증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드 

또는 배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냉각재는 과열 및 이로 인한 증발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필

요시 냉각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가공물의 적재, 설정작업 등 작업구역 내에 작업자의 손이 접

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연동식 가드를 설치한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경우에는 냉각

재의 흐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시킬 

것

  2) 그 외의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경우에는 냉각재 공급을 수동

으로 제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저장탱크에는 냉각재의 수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위표

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모든 작동 조건에서 냉각재에 의한 유

해 증기 또는 연무를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로 공급이 가능해

야 한다.

13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보호

가. 냉각시스템은 설계상 액체가 고여 있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스템 내에서 액체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저장탱크 및 냉각시스템 내의 냉각재 전체를 비우는 것이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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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 배관은 냉각제의 이송이 원활하고 오염물 침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라. 냉각시스템에는 오염물 등을 냉각재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필

터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냉각재 저장탱크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커버가 설

치되어야 한다.

바. 냉각시스템에는 기름 또는 그리스(Grease)로 인한 냉각재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4
인화성 

냉각재

가. 인화성 냉각재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는 

인화성 혼합물의 생성에 따른 위험과,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위험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배기장치

  2) 냉각재 공급 감시장치

나. 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발생 시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폭발 재해를 방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화장치 또는 압력방출장치 등을 추가

로 설치해야 한다.

15

인화성, 

폭발성 

분진

인화성, 폭발성 분진을 생성할 수 있는 재료(알루미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합금 등을 말한다)를 가공할 목적으로 설계

된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는 작업 중에 발생되는 분진 및 인화성 

가스(수소 등을 말한다)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 다음 요건에 적합한 습식 연삭작업용(그림 1-19)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1) 가공물 및 숫돌에 물 또는 냉각․윤할재를 공급하여 생성된 

절삭칩을 제거할 수 있을 것

  2) 절삭칩이 함유된 냉각재를 정해진 용기로 수거할 수 있을 것

  3) 물 또는 냉각재가 공급되는 경우에만 연삭기 또는 연마기가 

작동되도록 하여 건식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

1: 냉각제

2: 가공물

3: 수거용 수반

<그림 1-19> 습식 연삭장치 구성

나. 발생되는 칩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배기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만 연삭기 또는 연마기가 작동

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배기장치의 배기

속도는 초당 20m 이상이여야 한다.

다. 일반 습식 집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식 집진기의 수분 

공급부에만 배기용 배관이 접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배기장치의 배기속도는 초당 20m 이상이어야 한다.

16 조명
가. 관찰이 필요한 부분에는 실제 연삭 또는 연마작업이 이루어지

는 부위에서 측정한 조도가 300lux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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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섬광, 반사, 가공물이나 기계 

부품 등의 그림자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

해야 한다.

다. 조명은 연삭작업 중 오염이 최소화되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17 제어기능
전자제어장치 및 연동식 가드가 설치된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경

우에는 가드가 닫힌 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18 표시

모든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

다. 다만, 탁상용 연삭기 등 소형 연삭기의 경우에는 마목부터 아

목까지는 생략할 수 있다.

가.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제조연도

다. 모델명 또는 형식번호

라. 제조번호

마.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크기

바. 숫돌 구동축의 회전방향

사. 숫돌 구동축의 회전속도 또는 회전속도 범위

아. 전력(KW), 유압(Kg/cm
2
), 공압시스템(Kg/cm

2
)에 관한 정보

자. 사용가능한 연삭숫돌의 최대치수

차.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19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계․기구의 사용방법 및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작업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지침(소음, 진동을 포함한다)

다. 운반 시 취급방법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라. 조립 및 분해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 부착되어 사용되는 절삭공구 등의 특성(필요한 경우에 한정

한다)

바. 사용금지 사항 등

사.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아. 화재 또는 폭발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등

자. 유압시스템, 냉각재의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상세사항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차. 숫돌 가드, 안전장치, 특수 도구, 필요 장비 등에 대한 주기

적 유지․보수, 점검 주기에 관한 사항

카.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의 교환 또는 부착 후 

필요한 시험, 점검에 대한 사항

타. 숫돌 및 고정플랜지의 선정, 적정한 설치, 신규 숫돌의 사용 

및 트루잉과 드레싱에 관한 정보

파. 숫돌의 유형 및 치수별 덮개 선택에 관한 정보

20 시험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작동시험은 시험용 기계에 직접 부착 후 다

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숫돌과 덮개의 접촉여부

나. 덮개의 고정상태, 작업의 원활성, 안전성, 덮개노출의 적합성 

여부

다.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

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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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1-13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3>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

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22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면으

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23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

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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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24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

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

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25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전

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

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26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

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체

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27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가열

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도감시

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28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

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1-15와 같은 적절한 접

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1-15> 접지연속성 기능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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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29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

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

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30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폭구조 전기기

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첨부

31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에는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의 제어장치

(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1)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
2)
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된 일체형

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32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33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

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

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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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

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신

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

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프트

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

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계

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34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1-16>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

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

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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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

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호

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

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로 사

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

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

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1-17>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

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1-17>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선

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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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35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1-18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표 1-18>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36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1-20와 같은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1-20> 감전위험 경고 표시

37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21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

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

의 값이 표 1-14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

한 절연저항 값이 제29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

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

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23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8
전자파 

적합성시험

수치제어(NC, CNC) 방식으로 작동되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전자파 장해로 인해 외부의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작동을 간섭받

지 않도록 전자파내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

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다.

-전자파적합성 시

험 성적서 첨부

39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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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명 산업용로봇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재료
로봇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동력전달 

부품

가. 전동기 축, 기어, 구동벨트 또는 연결(link)장치 등의 동력전

달부에는 고정식 또는 가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가동식 가드에는 신체의 일부가 위험점에 도달하기 전 로

봇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다. 연동시스템의 성능과 관계된 안전은 제6호의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3
동력의 손실 

또는 변동

가. 로봇에 공급되는 동력이 차단되거나 변동되더라도 주행폭주 

또는 불시정지 등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고, 동력을 재공급하

는 경우에도 로봇이 기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말단장치는 전기, 유․공압, 또는 진공의 상실, 변동에 의한 위

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계․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

도의 안전방호 대책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전자파적합

성

(EMC)

로봇은 전자파내성(EMS)에 의한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

계․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다.

-전자파적합성 시

험 성적서 첨부

5 제어장치

로봇에 설치되는 제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가. 누름버튼은 오작동 방지를 위한 가드를 설치하는 등 불시

기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원공급램프, 자동운전, 결함검출 등 작동제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조작버튼 및 선택스위치 등 제어장치에는 해당 기능을 명

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6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요건

안전관련 제어시스템에 설치되는 안전관련 부품은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결과 별도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금자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제한과 주의사항을 포

함한 사용정보를 제공한다면 안전관련제어시스템으로서 적합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부품에 단일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안전기능의 상실로 이어지

지 않아야 한다.

나. 로봇의 작동 중 단일결함은 다음 주기의 안전기능이 실행

되기 이전에 검출되어야 한다. 

다. 단일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기능은 항상 유효한 상태

를 유지해야 하고 검출된 결함이 수정되기 전까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보호정지 가. 로봇에는 외부보호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보호정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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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지회로를 구비해야 한다.

나. 보호정지회로는 작동 시 로봇에 공급되는 동력원을 차단시

킴으로써 관련 작동부위를 모두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다. 보호정지회로의 성능은 제6호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보호정지회로의 정지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구동부의 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정지방식

  2) 구동부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구동부가 정지된 후 전

원이 차단되는 정지방식 

8
운전모드

선택

가. 로봇에는 키 선택 스위치 등 운전모드 선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운전모드 선택 위치는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고, 하나의 운전

모드만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9
자동

운전모드

가. 자동운전모드에서는 방책 등 로봇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정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나. 정지신호가 부여되면 자동운전모드가 해제되어야 한다.

다. 자동운전모드에서 다른 운전모드로의 변환은 구동부가 정

지된 상태에서만 가능해야 한다.

10
수동 

운전모드

가. 로봇의 미세조정(Jogging), 교시, 프로그램의 작성 및 검증 

시 사용되는 수동운전모드(수동감속모드, T1 또는 교시모드, 

티칭모드)에서는 로봇의 속도가 초당 2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조작자에 의해서만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자동

운전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초당 250mm 이상의 속도로 구동되는 수동운전모드(수동고속

모드, T2 또는 고속프로그램 검증모드)는 프로그램 검증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로봇 제어판넬에 키스위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모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등의 조치를 할 것

2) 초기 속도는 250mm/s 이하로 설정될 것

3) 로봇의 작동제어가 가능하고 가동유지기능이 있는 펜던트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4) 펜던트에는 속도조절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조정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펜던트 화면에 표시될 것

11 펜던트 제어

가. 펜던트 또는 교시제어장치의 조작에 의한 로봇의 동작은 초

당 250mm 이하에서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

나. 펜던트에 초당 250mm 이상의 속도 선택기능이 있는 경우

에는 제10호나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펜던트에 설치된 모든 버튼과 장치는 가동유지방식

(hold-to-run)이어야 한다.

라. 펜던트 또는 교시제어장치에는 동작허가장치(enabling 

device, 그림 2-1)를 설치하고 이 장치가 중앙의 활성화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경우에만 로봇이 작동되

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작허가 장치는 다음 사항을 만

족해야 한다.

  1) 다른 작동제어장치와는 독립적으로 작동될 것

  2) 중앙의 활성화 위치에서 더 깊이 눌러지거나 해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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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우 작동이 중지될 것

  3) 하나 이상의 동작허가 장치를 이용하여 로봇의 동작을 제

어하는 경우에는 모든 동작허가 장치가 중앙의 활성화 위

치에 있는 경우에만 로봇의 작동이 가능할 것

  4) 동작허가 장치를 떨어뜨린 경우에도 로봇의 작동이 개시

되는 등의 고장이 발생되지 않을 것

  5) 협동로봇 중 본질적인 안전설계 대책 및 안전정격 제한 

기능에 의해 동작허가 장치를 대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동작허가 장치가 없어도 되나, 안전정격 제한 기

능을 사용할 경우 그 기능은 항상 활성화 되어 있을 것

마. 펜던트 또는 교시제어장치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바. 자동운전은 펜던트 또는 교시제어장치의 조작만으로 자동

운전모드로 전환되지 않고 안전방호영역 밖에 설치된 별

도의 장치를 조작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사. 무선펜던트 또는 무선교시제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펜던트의 활성화 상태를 펜던트 화면 등에 표시할 것

  2) 수동운전모드에서 통신장애 발생 시 보호정지기능이 작동

되고 통신 재개 후에도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로봇의 

동작이 재개될 것

1: 위치 1 4: ON 7: 해제

2: 위치 2 5: OFF 8: 살짝 누름

3: 위치 3 6: 누름 9: 꽉 누름

<그림 2-1> 동작허가 장치의 기능적 특성

12
동시동작

제어

가. 한대 이상의 로봇 제어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시

펜던트는 각각의 로봇을 독립적 또는 동시에 동작시킬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나. 동시 작동을 위해 선정된 각각의 로봇은 동일한 운전모드에

서만 작동되도록 해야 하고 작동상태가 조작장치에 표시되

어야 한다.

다. 선택된 로봇만이 활성화되고 안전방호영역 내에서 로봇이 

활성화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각 표시를 

해야 한다.

라. 활성화되지 않은 로봇에 의한 불시기동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제10호의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3
협동운전

요건

협동운전을 위해 설계된 로봇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ISO 

10218-1, 10218-2 및 KS B ISO TS 15066)]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 또는 국제적(ISO 10218-1,10218-2 및 ISO TS 

15066)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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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4

축의 

운동범위 

제한

가. 로봇의 구동축에는 운동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

건을 만족하는 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축에는 기계적 멈춤장치를 설치할 것

  2) 2축 및 3축(두 번째와 세 번째로 이동리가 큰 축)에는 기

계적 또는 다른 방식의 제한장치를 설치할 것

  3) 기계적 멈춤장치는 메니퓰레이터의 최대/최소 신장상태에

서 정격 하중, 최대 속도 조건에서 로봇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일 것

나. 기계적 제한장치 이외의 경우 제어회로의 성능은 제5호의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로봇 제어

기 및 작업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제한장치의 설정이 변경

되지 않아야 한다.

15 무동력 작동
로봇은 비상시 또는 비정상 상황에서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각 

축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
인양 및 

이송

후크, 아이볼트, 나사구멍 또는 포오크 리프트 등 로봇 인양을 

위한 장치를 본체에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인양장치는 로봇을 

인양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17
전기 접속

기구

가. 전기 접속구 등 로봇에 연결되는 전기 접속장치는 임의로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나. 전기 접속구가 여러 개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호 호환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18 표시

각 로봇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

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해야 한다.

가.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모델 번호 및 제조일련번호, 제조연월

나. 중량

다. 전기 또는 유․공압시스템에 대한 공급사양

라.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인양 지점

마. 부하 능력

19 사용설명서

로봇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용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바닥의 지내력, 유·공압 등 유틸리티 사양, 환경조건, 프로그

램 설정 등 로봇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다. 최초 기능시험 등 검사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라. 각종 부품의 교체 및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 시 

필요한 검사 또는 시험에 관한 사항

마. 안전한 작업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운전, 설정 및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바. 전기, 유·공압 연결도면 등 모든 제어 시스템의 기능유지

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 펜던트 제어장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아. 기계적 멈춤장치 및 비기계적 제한장치의 설치에 관한 정보

자. 활성화장치의 조작방법 및 추가적인 장치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차. 제6호에 따른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요건에 관한 정보

카. 윤활, 부품의 주기적 교환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타. 위험영역 내에 고립된 작업자의 비상탈출에 관한 사항

파. 동작범위의 한계 및 취급가능 최대중량 등 부하의 한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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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하. 자동공구교환장치 등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치의 

최대중량 등 장치의 사양에 관한 정보

거. 무선펜던트를 사용하는 경우 통신신호의 단절을 감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관한 정보

너. 그 밖의 로봇의 안전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20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

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2-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

다.

<표 2-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

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21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

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

면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22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

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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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23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

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24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

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

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

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25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

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

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

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26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

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

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27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2-2와 같은 적

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2-2> 접지연속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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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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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28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

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9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폭구조 전기기

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첨부

30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

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

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1)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2)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

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

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

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31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

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32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

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

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

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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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

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

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

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

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

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

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

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

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

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

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

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33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2-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

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

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

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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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

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2-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

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2-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2-4>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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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34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2-5>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2-5>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하는 버튼

35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2-2와 같은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2-2> 감전위험 경고 표시

36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

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제20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

압강하의 값이 표 2-2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

한 절연저항 값이 제28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

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22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7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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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혼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

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제작일반

가. 혼합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

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혼합기의 표면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라. 혼합기 본체 등의 표면 및 도장상태는 매끈하고 흠, 녹, 

기공, 핀홀,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작업용 발판
혼합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 덮개

가. 혼합기의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

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특

성상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혼합기의 구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

거나 또는 원료의 비산 등으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덮개 

연동시스템

가.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정비·보수 등의 작

업을 하는 때에는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연동시스템을 설치

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기

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 및 수리 등의 작업 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위치검출센서를 설치하여 덮개가 개발된 경우 회전날의 회

전운동을 정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

(nomal open)으로,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nomal 

close)으로 하여 덮개 개폐 시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어느 하나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보를 발생시키고 작동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라. 덮개가 닫힌 후 기동스위치를 조작해야만 회전날의 운동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6 잠금장치

가. 혼합기의 덮개에는 2개 이상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덮개의 잠금장치는 회전 날의 회전 중 임의로 개방되지 않

고 잠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킨 후에도 회전 날의 관성을 고려하여 

일정시간이 지난 후 개방될 수 있도록 시간지연장치를 설

기계‧기구명 혼합기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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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야 한다.

7
구동부 

방호조치

벨트, 체인, 기어 등 동력전달장치에는 위험부위를 완전히 방

호할 수 있는 구조의 고정형 또는 가동형의 방호덮개 또는 울

을 설치해야 한다.

8 표시

모든 혼합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명판을 보기 쉬

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모델명 또는 형식명

다. 제조연월일

라. 기기 일련번호

마. 혼합용량

바. 회전수

사. 전동기 용량

아. 기계의 중량

자.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9 사용설명서

다음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10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

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3-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표 3-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

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11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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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

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

면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

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

도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

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13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

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

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

다.

14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

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

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

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

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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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

도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

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16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

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17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3-2와 같은 적

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3-2> 접지연속성 기능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

다.

18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

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19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서 첨부

20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

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1)(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
2)
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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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21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

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22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

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

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

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

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

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

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

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

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

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경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

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

송방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

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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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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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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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

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

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야 한다.

23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3-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되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

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

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

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3-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

인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

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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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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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3-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3-4>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

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

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

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24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3-5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만, 누름버튼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3-5>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25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3-1와 같은 경

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3-1> 감전위험 경고 표시

26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과 라목

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제10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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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 3-2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이 제18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

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12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7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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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재료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파쇄 또는 

분쇄쳄버

쳄버는 정상 작동으로 인한 충격 및 파쇄 대상물이나 그 밖에 

물체의 이물질 분출 등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개구부를 

통한 접촉 

방지

가. 개구부를 통하여 파쇄 또는 분쇄쳄버에 접촉하지 않도록 다

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가드가 닫히고 잠겨야만 기계가 작동 가능하고, 기계가 작

동 중에는 열리지 않는 구조의 연동식 가드를 설치할 것

  2)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

전거리 및 안전틈새를 확보할 것

나. 투입부 개구부를 통하여 팔이 쳄버에 접촉하지 않도록 호

퍼나 그 밖의 투입장치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

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및 안전틈새를 확보해야 한

다.

다. 호퍼나 그 밖의 투입장치가 이동식인 경우 로터의 움직임

이 멈출 때까지 투입부 개구부를 통해 분쇄 쳄버에 닿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덮개에는 개방시 작동이 정지도록 연동회

로를 구성해야 한다.

라. 배출부에는 로터의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배출부를 

통해 분쇄 쳄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마. 정비나 세척용 개구부에는 로터의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개구부를 통해 쳄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4
로터 

구속장치

가.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는 로터의 수동회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블레이드를 느슨하

게 풀거나 제거하면서 균형이 흐트러질 때, 부상을 초래하

기 충분할 정도의 관성력이 발생하는 로터 드라이브를 갖

추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로터 구속장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기능을 해제시킬 수 있

어야 한다.

  1) 로터의 위치 조정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2) 로터의 구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투입부

가. 기계 부품 또는 분쇄․파쇄물이 작업 중에 투입부 개구부를 

통해 쳄버에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조

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이나 기계 부품이 배출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설계된 

투입장치(그림 4-1a)

  2) 보호용 플랩(그림 4-1b 참조)

기계‧기구명
파쇄기 또는 

분쇄기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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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랩       1: 고정형 위험방지기  1: 투입부

              2: 보호용 플랩        2: 파쇄 쳄버

              3: 컨베이어 벨트      3: 배출부

a                    b                  c 

<그림 4-1> 파쇄기의 예시

나. 피드호퍼 등으로 추락 또는 협착 될 위험이 있는 구조의 

투입부에는 방호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6 투입장치

가. 투입장치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나. 엉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필름, 섬유, 끈 또는 기타 유사 

자재를 처리하는 분쇄․파쇄기에 동력으로 작동하는 투입장

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립장치(트립 철선, 원격 탐촉자, 압력감

지장치 등을 말한다) 를 투입부 개구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 때 트립장치는 150N 이상의 힘이 부가된 경우에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다. 피드호퍼가 추축이나 경첩으로 부착된 경우, 호퍼의 덮개

가 불시에 닫히지 않아야 한다.

라. 피드호퍼가 동력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 피드호퍼의 개구부의 작동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위험구

역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양수조작식 안

전장치를 설치할 것

  2)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가동유지형 일 것

7 배출부

가. 배출부에는 배출부 로터의 동작이 멈출 때까지 로터에 접

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

다.

나. 배출장치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8 소음

소음이 과다 방출되는 경우에는 주요 소음원(파쇄 쳄버, 호퍼, 

투입부 개구부, 배출부 개구부, 배출 파이프 등을 말한다)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파쇄도구 및 로터의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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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2) 호퍼 구조 변경

  3) 절단 속도 감소

  4) 방음(가능한 쳄버가 배출부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식이어

야 한다)

  5) 구조적인 소음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지지

9

파쇄·분쇄물

질로 인한 

위험방지

가. 인화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 등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계된 파쇄․분쇄기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인화성 또는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이에 관한 경고 라벨을 기계에 부착해야 한다.

10 기계 안정성
기계 및 피더호퍼 등의 고정장치는 호퍼가 열림 상태일 때 안

정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11 표시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제조자 및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2) 형식번호

  3) 일련번호 또는 기계번호

  4) 기계가 인화성 또는 유해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

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경고

  5) 자율안전확인 표시(KCs 마크)

12 사용설명서

가. 제조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고정장치 강도 요건(필요한 경우에 제공한다)

  2) 진동방지 마운팅 설치

  3) 나사 조임 토크 등, 블레이드의 올바른 마운팅

  4) 블레이드 교환, 블레이드 조절, 잔여물 제거 등, 분쇄 쳄

버가 열린 상태에서 정비 작업이나 세척 작업을 실시할 

때의 작업 지침

  5) 블레이드 교환 시 절단 위험이 있어 보호용 장갑 및 안

경사용 경고

  6) 로터 구속장치와 함께 장착된 로터의 정비 시 수행하는 

안전 절차(로터 움직임을 방지하는 절차에 지침이 포함되

어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포함한 블레이드 또는 로터의 안전점검 지침

과 블레이드 교환 시 주의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1) 나사 조임 시 적정 토크 확인에 관한 사항

  2) 나사 및 블레이드를 고정방법

  3) 블레이드 또는 로터의 교환방법 및 주기, 주의사항 등

다. 다음에 대한 경고와 이러한 내용물을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안전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1) 필름, 섬유, 끈, 이와 유사한 물질을 수동으로 투입할 때 

엉킴이 초래될 위험

  2) 길이가 긴 내용물이 빠져나올 위험

라. 청력 및 시력 보호장비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

13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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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

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4-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표 4-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

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14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

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

면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15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

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

도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

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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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6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

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

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

다.

17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

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

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

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

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18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

도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

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19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

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20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4-2와 같은 적

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4-2> 접지연속성 기능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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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

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2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34

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폭구조 전

기 기 계 ․ 기 구 

및 부품 안전

인증서 첨부

23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

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1)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
2)
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

한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

납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24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

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25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

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

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

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

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

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

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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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

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

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

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경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

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

송방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

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

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

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야 한다.

26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4-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되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

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

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

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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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4-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

인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

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4-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4-4>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

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

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

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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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27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4-5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표 4-5>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28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4-2와 같은 경

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4-2> 감전위험 경고 표시

29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제13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

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

압강하의 값이 표 4-2에서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이 제21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

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

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

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

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15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0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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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명 식품가공기계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파쇄기

1 재료
식품파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

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위험 구역

식품파쇄기의 위험구역 구분은 그림 5-1과 같다.

1:

2:

3:

4:

5:

1구역(주입구형 분쇄기)

2구역(호퍼형 분쇄기)

3구역(배출구)

4구역(절단장치)

5구역(구동장치)

6:

7:

8:

9:

10:

6구역(덮개 등)

7구역(적재장치 하부)

8구역(적재장치의 이동부)

9구역(적재장치 구동부)

10구역(적재장치의 배출부)

<그림 5-1> 주입구 또는 주입 호퍼가 있는 식품파쇄기의 위험 구역

3

1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주입구에는 웜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가. 주입구 가장자리와 웜과의 안전거리(L)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입구 직경 D≤46mm 경우 L≥ 100mm

  2) 주입구 직경 46<D≤52mm 경우 L≥ 120mm

<a.고정식 트레이> <b.탈착식 트레이-외부형, 내부형>

<그림 5-2> 제한판이 없는 주입구의 안전거리

나. 탈착식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를 제거하더라도 가목에 

따른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하며 트레이 제거 시 가목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트레이 제거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다. 식품파쇄기에는 푸셔(Pusher)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주입구의 직경이 52mm 이상인 식품파쇄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판(이하 ‘제한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제한판의 개구부 직경은 52mm 이하

일 것

  2) 탈착식 제한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한판 제거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될 수 있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라. 제한판의 치수 및 배치는 그림 5-3에 따른다.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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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중간손 (Middle Hand)

2:  손가락

H ≤  40mm

L ≥ 120mm

Ü ≥  40mm

D ≤  52mm

F ≤  85mm

3:  팔뚝

4:  손

H =  40mm

H₁≤ 120mm

L ≥ 230mm

Ü ≥  40mm

D ≤  52mm

F ≤ 200mm

<그림 5-3> 제한판이 있는 주입구의 안전거리

4

2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가. 주입호퍼 안쪽의 스크루 컨베이어에 의한 위험구역에 접근

을 방지하거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주입장치를 포함

한다)구조(나목 참조)로 할 것

  2) 덮개(다목 참조) 또는 방호울 등의 고정식 가드를 설치할 

것

  3)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라목 참조)할 것

  4) 위험구역까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라목 참조)를 할 것

나. 밀폐식 구조의 주입호퍼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주입호퍼 및 주입장치는 완전히 밀폐되는 구조이거나 위

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할 것

  2) 탈착식장치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다. 덮개식 구조의 주입호퍼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주입호퍼의 덮개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2) 덮개의 개구부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

도록 충분한 안전틈새를 확보할 것

라. 연속작업 등 설비의 특성상 광전자식안전장치 또는 연동 덮

개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

를 해야 한다. 

  1) 바닥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2,250mm 이상일 것. 다

만, 마목에서 제시한 추가적 안전조치에 만족하는 경우에

만 가능

  2) 바닥에서부터 호퍼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H1이 1,600mm 

이상일 것

  3) 디딤판 또는 플랫폼 등 서 있는 위치로부터 호퍼 가장자

리까지의 거리 H2가 1,100mm 이상일 것(그림 5-4)

마.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구조의 주입호퍼에는 라

목과 별개로 다음의 조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1) 높이가 1,600mm를 초과하는 경우 거울, 레벨지시기 등

을 설치하여 호퍼 안쪽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바깥쪽 벽은 매끄러운 수직면과 같이 기계에 작업자가 올

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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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바. 주입호퍼에 디딤판을 설치하는 경우 디딤판의 구조는 다

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디딤판 또는 플랫폼으로부터 주입호퍼내의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2,250mm 이하인 경우에는 디딤판 또는 플랫폼에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2) 디딤판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서 폭 500mm, 길

이 400mm, 발끝막이 높이 15mm 이상일 것. 다만 디딤

판의 높이가 500mm 이내인 경우에는 폭 400mm, 길이 

350mm 이상일 것

  3) 플랫폼에는 폭(B)은 500mm 이상의 접근계단을 설치하고 

길이는 호퍼의 길이에 따라 적합한 치수로 설치할 것(그

림 5-4, 5-5)

  4) 플랫폼의 높이가 5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 디딤

판, 계단 또는 사다리, 손잡이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를 하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충분한 넓이로

서 다른 것과 등 간격을 유지할 것

  5) 중간 디딤판은 폭 300mm 이상, 길이 200mm 이상이어야 

하며, 사다리의 발판은 길이 500mm 이상, 폭 80mm 이상

이며 사다리 각도는 수평으로부터 70도 미만일 것

사. 주입호퍼의 모든 가장자리부에는 다음 중 하나의 안전장

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기계식차단봉

  2) 광전자식안전장치

  3) 탈착식방호다공판

아. 사목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작업장소(바닥, 고

정식 디딤판 또는 고정식 플랫폼을 포함한다)로부터 호퍼 

가장자리에 설치된 안전장치 상부의 가장자리를 넘어 호퍼 

내부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2,250mm를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계식차단봉

2:  인터록 디딤판

H1 ≥ 1,600mm  H2  ≥ 1,100mm

H3 ≥ 500mm (중간 디딤판 있음)

H1+D1+E      ≥ 2,250mm 

H3+H2+D1+E  ≥ 2,250mm 

<그림 5-4> 개방형 주입호퍼, 기계식차단봉, 광전자식

안전장치, 인터록 디딤판을 가진 식품 파쇄

기의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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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광전자식안전장치 또는 탈착식

방호다공판

2: 고정식 플랫폼

H1 ≥ 1,600mm 

H2 ≥ 1,100mm

H3 ≥ 500mm (중간 디딤판 있음)  

H4  ≥ 1,600mm

H1+D+E     ≥ 2,250mm 

H4+D1+E1  ≥ 2,250mm 

<그림 5-5> 개방형 주입호퍼, 방호다공판, 고정식 플랫폼을 

가진 식품 파쇄기의 안전거리

1:  방호다공판

    L1   ≥ 1.8 x D

    L2   ≥ 1.2 x D

    U    ≤ 50mm

<그림 5-6> 식품 파쇄기 배출구 안전거리

  

5

3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식품파쇄기의 배출구 측에는 다음 각 목 중 기계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가. 배출구에 설치되는 다공판(plate)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

야 한다.

  1) 판의 두께는 5mm 이상이고 구멍의 크기는 8mm 이하일 

것

  2) 배출구 방향에서 웜하우징 내부로 다공판을 밀어 넣는 

방식일 것

나. 배출구 측에 구멍의 크기가 8mm 이상인 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보호후드를 설치해야 한

다.

  1) 배출구 중심에서 보호후드 가장자리까지의 투영길이(L1)

는 구멍직경의 1.8배 이상 이고 측면방향으로의 투영길

이(L2)는 구멍직경의 1.2배 이상일 것

  2) 운반대차 또는 컨테이너와 보호후드 사이의 틈새 U가 

50m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을 사용설명서에 제시할 것

(그림 5-6) 

  3) 보호후드가 가장자리에서 50mm 이상 개방되는 경우 절

단날의 작동이 정지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6

4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웜 및 절단공구의 안전한 설치 및 분해작업을 위해 다음 각 목

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가. 다공판의 지름이 106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해, 조

립을 위한 도구(ejector, extractor 등)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며 도구는 구동측에서 웜 키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

다.

나. 다공판의 지름이 106mm 이하인 경우에는 취출용 집게를 

이용하여 웜 및 절단공구를 분해할 수 있어야 하고 탈착

식 웜케이싱의 경우에는 웜과 절단공구를 두드려서 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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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있어야 한다.

7

5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가. 구동부 등 위험구역에는 접근방지를 위한 고정식 또는 연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청소 또는 작업공정의 변경 등의 이유로 가드를 개방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8

6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가. 호퍼 상부에는 수동식 또는 동력작동식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수동식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덮개를 열고 닫는데 필요한 힘이 250N을 넘지 않을 것

  2) 덮개와 같이 움직이는 기계부품은 카운터웨이트, 스프링 

등을 이용하여 급하게 닫히지 않는 구조일 것

  3) 덮개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동력작동식 덮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배관 또는 호스의 파손 등의 파손으로 동력이 차단되는 경우 

덮개의 작동이 정지될 것

  2) 덮개의 닫힘은 가동유지장치(hold-to-run)의 조작을 통해

서만 가능할 것

  3) 덮개가 닫힐 때 호퍼 본체와의 거리가 200mm 이내에서

는 닫힘 속도가 초당 50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

우 덮개의 개방 폭이 가장 넓은 곳에서 측정할 것

9

7구역에서 

10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가. 상승 후 기울어지는 방식(lift-tilt)의 적재장치를 식품파쇄기

에 부착 또는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적재장치가 승강 또는 하강하더라도 파쇄기의 안정성이 

상실되지 않을 것

  2) 슬립클러치 또는 과부하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적재장치에 

과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나. 적재장치의 하중지지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하중지지장치에는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트롤리 또는 

컨테이너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중지지장치는 기계 바닥면과의 거리가 120mm를 초과

하고 호퍼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25mm를 초과할 것. 

다만, 가동유지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할 수 있음

  3) 호퍼 측면의 높이는 호퍼 내부 위험구역까지의 설계치수

가 2,250mm 이상 확보 되도록 할 것

다. 높이가 2,500mm를 초과하는 적재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1) 하중지지장치의 이동경로 주위에는 방호울을 설치할 것. 

다만, 자동개폐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트롤리 또는 컨테이너의 부정확한 위치로의 상승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전자감응식 방호장치(광전자식안전장치, 기

계식 차단 기둥 또는 베인 등)를 자동개폐식장치의 상부 

가장자리에 설치할 것(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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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방호 펜스        1:  차단 베인

2: 피봇 차단 바      2:  컨테이너

3:  컨테이너 

<그림 5-7> 컨테이너 위치에 대한 안전장치

라. 하중지지장치의 하강속도

  1) 가동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하강속도는 초당 0.4m 이

하일 것

  2) 가동유지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으로 조종되는 경

우 하강속도는 초당 0.1m 이하일 것. 이 경우 트롤리 또

는 컨테이너가 바닥에 닿기 전 마지막 0.5m는 가동유지

장치에 의해 제어될 것

10
전기적 

안전조치

가. 식품파쇄기는 사용조건 및 물청소 등으로 인해 감전위험이 높

으므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 분사에 전기부품이 노출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전원차단

스위치를 조작위치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

다.

다. 수분유입에 대한 방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기계 본체, 본체 부착된 제어반, 작업장 내부에 설치된 

제어반 등 외부 전기조작부품의 보호등급 IP X5일 것

  2) IP X5 보호등급의 밀폐된 하우징을 가지고 하부가 개방된 

기계내부의 전기조작부품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 분사

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호등급 IP X3일 것

  3) IP X5 보호등급의 완전히 밀폐된 하우징을 가지는 기계

내부의 전기조작부품 및 제어반 내부는 응축수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호등급 IP X2일 것

  4) IP X5 보호등급의 완전히 밀폐된 하우징을 가지는 기계

내부의 전기조작부품은 응축수에 대한 보호 및 손가락 

및 손등의 충전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등급 IP 

X0일 것

라. 고압의 물청소로 인해 외부 전기조작장치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전기조작장치를 후드로 덮거나, 고압의 물청소에 

적합한 멤브레인 스위치 또는 유사한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조작장치를 덮고 있는 후드는 전원의 

투입/차단을 위해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후드가 닫힌 경우 후드로 인해 전원차단 스위치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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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OFF

2:  ON

3:  보호 후드(OFF)

<그림 5-8> 후드가 설치된 전원 투입/차단스위치

마. 식품파쇄기에는 기계 조작자 방향에서 조작할 수 있는 전

원 투입/차단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며, 전원 투입스위치

는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1
위생구역 

구분

식품파쇄기의 위생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그림 5-9> 식품파쇄기의 위생 구역 구분

가. 식품구역이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이 접촉되는 

표면으로서 식품구역에 접촉된 식품은 주 생산 공정으로 

회수되며, 해당하는 부위는 트레이 내측, 주입구 내측, 제

한판, 주입 호퍼 가장자리 및 내측, 웜 케이싱 내측, 스크

루 컨베이어, 웜, 커터 및 칼날, 다공판, 잠금너트, 덮개 

내측, 전자감응식방호장치, 보호다공판, 보호후드 내측, 

푸셔 등이다.

나. 비산구역이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의 일부가 비산 

또는 흘러내리는 표면으로서 비산구역에 접촉된 식품은 

주 생산 공정으로 회수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부위는 파쇄

기 케이싱 외측, 웜 케이싱 외측, 덮개 외측, 보호후드 외

측, 운반대차 등이다.

다. 비식품구역이란 식품구역 또는 비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으로서 해당하는 부위는 발판, 플랫폼, 적재장치, 그 

밖의 외측면 등이다.

12
위생 및 

청소

가. 식품구역의 모든 표면은 청소 또는 오염제거가 쉬워야 하

며, 청소 후 물기가 자연스럽게 건조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다만, 식품구역에 있는 다공판, 웜 케이싱, 스크

루 컨베이어 등 청소가 쉽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청소

및 오염제거 방법 등을 사용설명서에 제시해야 한다.

나. 식품파쇄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생에 관한 위험이 제거되

거나 허용범위 내로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구역의 재료는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한 재료로서 내식성, 무독성, 비흡수성(기술적 또는 기능적

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어야 하며 식품에 악

취, 오염, 변질 등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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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3 표면의 구조

가. 식품구역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표면은 매끄럽고 함몰 된 곳이 없을 것(그림 5-10)

1  매끄러운 표면

<그림 5-10> 식품구역의 매끄러운 표면

  2) 내측 모서리는 각도가 90도 이상이며, 둥글기 반경(radii)

은 3.2mm 이상일 것(그림 5-11). 다만, 작업공정 또는 

제조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1:  기계가공 또는 벤딩 반경            2:  용접부 반경

<그림 5-11> 식품구역의 모서리각도 및 둥글기 반경

  3) 모서리 각도가 135도 이상인 경우에는 모서리에 둥근 반

경이 없어도 되나 두 개의 모서리 사이 거리는 8mm 이

상일 것(그림 5-12)

<그림 5-12> 식품구역의 모서리각도

  4) 세 면이 만나서 이루는 모서리는 모서리 각도가 90도 이

상이고 둥글기 반경은 6.4mm 이상일 것. 다만 모서리 

각도가 135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그림 

5-13)

<그림 5-13> 식품구역의 인접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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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5) 홈(groove)은 내부 반경 3.2mm 이상, 깊이는 반경의 

0.7배 미만일 것

  6) 표면 거칠기는 Rz 25㎛ 이하일 것

나. 비산구역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표면은 매끄러울 것(그림 5-10)

  2) 내측 모서리의 각도는 80도 이상이고, 둥글기 반경은 

3.2mm 이상일 것

  3) 모서리가 세 면이 만나서 이루어 진 경우 두 면 사이 모

서리의 둥글기 반경은 6.4mm 이상일 것. 다만, 세 번째 

면과 연결되는 부위의 둥글기 반경은 예외로 함

  4) 홈(groove)의 내부 반경은 3.2mm 이상이고, 깊이는 반경

의 1배 미만일 것

  5) 나사 또는 리벳을 사용하는 경우 낮은 머리로서 그림 

5-14에 표기된 형태만 사용하고 십자 나사, 육각 소켓머

리 나사, 직경 3mm 미만의 나사는 사용을 금지할 것

1: 둥근머리  2: 일자 등근머리 3: 일자 둥근 접시머리   4: 일자 접시머리 

5:  육각머리   6: 자리붙이 육각머리   7: 육각캡 머리

<그림 5-14> 허용 체결요소(Fasteners) - 머리 형태

  6) 표면 거칠기는 Rz 25㎛ 이하일 것

다. 비식품구역의 표면은 가능한 매끈하고 오염의 우려가 있는 

구멍, 홈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14 표시

식품파쇄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제조자에 의한 형식 또는 형식번호

다. 제조연월

라. 일련번호

마. 자율안전확인표시

15 사용설명서

식품파쇄기 제조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

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절단기

16 재료
식품절단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

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제3장 결과서 양식

- 108 -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7 위험 구역

식품절단기의 위험 구역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구역: 주입구 및 호퍼 아래쪽 구역

나. 2구역: 개방 시 커터 또는 드럼 등이 노출되는 구역

다. 3구역: 배출구역

라. 4구역: 구동부 구역

18

1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주입구 아래쪽 절단장치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가. 플런저 또는 푸셔를 사용하는 주입구는 다음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주입구의 직경(b)이 80mm 이하인 경우 안전거리는 표 5-1 

및 그림 5-15와 같을 것

  2) 주입구 직경(b)이 80mm를 초과하는 식품절단기는 푸셔의 

끝단과 주입구 가장자리 사이의 틈새(x)가 다음 조건에서 

작동되도록 연동형 푸셔를 설치할 것(그림 5-16)

   - a≥150mm인 경우         x≤60mm

   - 130mm≤a<150mm인 경우  x≤45mm

<표 5-1> 주입 튜브 80mm 이하의 안전거리
(단위: 밀리미터)

개구부의 

최대 치수(b)

호퍼 가장자리로부터 블레이드 사이의 안전거리 (a)

절단 틈새 깊이 절단 틈새 깊이

≤10인 경우 >10인 경우

≤55 ≥120 ≥120

≤60 ≥130 ≥130

≤70 ≥150 ≥230

≤80 ≥150 a≥230 및 h≥1,400 (그림 5-15)

>80 연동장치가 부착된 푸셔

                                                   

<그림 5-15> 플런저 또는 푸셔를 사용하는 식품 절단기의 

안전거리

1:  회전 동작

2:  이동 동작

<그림 5-16> 가장자리 틈새 x 

나. 식품절단기에는 배플(baffle)식, 경사식(slopping), 신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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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swan neck extention), 고정 다공판식(fixed grid), 덮개 

연동식(interlocked hopper lid), 분배판식(distributor 

plate) 등의 호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림 5-17)

<그림 5-17> 호퍼의 종류

19

2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절단날 및 동력전달부 등 구동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연동회

로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호퍼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는 호퍼의 덮개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

를 구성해야 한다.

20

3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가. 회전식 디스크 절단기의 경우 날카로운 표면에 손가락 등

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림 5-18)

1: 블레이드

2: 램프

<그림 5-18> 회전식 디스크

나. 회전 드럼식 절단기와 수평 왕복식 절단기의 경우 고정식 

절단장치의 아래 부분만 접촉할 수 있고 배출구를 통해 회

전 드럼이나 이동 커터에 닿을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1

4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가드가 설

치되어야 한다.

22
위생구역 

구분

식품절단기의 위생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그림 

5-19 ~ 5-21)

가. 식품구역이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이 접촉되는 표

면으로서 식품구역에 접촉된 식품은 주 생산공정으로 회

수되며, 해당하는 부품은 플런져, 푸셔, 절단장치, 축, 배

출기, 주입구 및 배출구, 배플, 내통 등이다.

나. 비산구역이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의 일부가 비

산 또는 흘러내리는 표면으로서 비산구역에 접촉된 식품

은 주 생산 공정으로 회수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부품은  

부품의 하우징, 식품이 비산될 수 있는 절단기의 측면, 

핸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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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다. 비식품구역이란 식품구역 또는 비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이다.

<그림 5-19> 식품절단기 위생구역 구분

  

1:  주입호퍼        2:  배출구

<그림 5-20> 식품절단기 위생구역 구분

1:  주입호퍼        2:  배출구

<그림 5-21> 식품절단기 위생구역 구분

23
위생 및 

청소

가. 식품구역의 모든 표면은 청소 또는 오염제거가 쉬워야 하

며, 청소 후 물기가 자연스럽게 건조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다만, 식품구역에 있는 다공판, 웜케이싱, 스크루

컨베이어 등 청소가 쉽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청소 및 

오염제거 방법 등을 사용설명서에 제시해야 한다. 

나. 식품절단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생에 관한 위험이 제거되

거나 허용범위 내로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구역의 재료는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한 재료로서 내식성, 무독성, 비흡수성(기술적 또는 기능적

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어야 하며 식품에 악

취, 오염, 변질 등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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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라. 표면상태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용이하게 청소가 가능해야 

하며 표면 거칠기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구역의 표면 거칠기

제조 방법
거칠기(Rz)

식물성 제품

인발-압연-연신 ≤16

주조 ≤25

기계 가공 ≤16

사출 (금속, 플라스틱) ≤20

코팅

- 페인트(시험 대상)

- 플라스틱(시험 대상)

- 유리

- 금속(시험 대상)

≤16

≤16

≤16

≤16

  2) 비산구역의 표면 거칠기

제조 방법
거칠기(Rz)

식물성 제품

인발-압연-연신 ≤25

주조 ≤30

기계 가공 ≤30

사출 (금속, 플라스틱) ≤30

코팅

- 페인트(시험 대상)

- 플라스틱

- 유리

- 금속

≤25

≤25

≤25

≤25

마. 비식품구역의 표면은 정상상태에서 청소가 용이한 구조여

야 한다.

24 표면의 구조

가. 식품구역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표면은 매끄럽고 함몰 된 곳이 없을 것(그림 5-22)

1:  매끄러운 표면

<그림 5-22> 식품구역의 매끄러운 표면

  2) 내측 모서리는 각도가 90도 이상이며, 둥글기 반경(radii)

은 3.2mm 이상일 것(그림 5-23). 다만, 작업공정 또는 

제조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1:  기계가공 또는 벤딩 반경            2:  용접부 반경

<그림 5-23> 식품구역의 모서리각도 및 둥글기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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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3) 모서리 각도가 135도 이상인 경우에는 모서리에 둥근 반

경이 없어도 되나 두 개의 모서리 사이 거리는 8mm 이

상일 것(그림 5-24)

<그림 5-24> 식품구역의 모서리각도

  4) 세 면이 만나서 이루는 모서리는 모서리 각도가 90도 이

상이고 둥글기 반경은 6.4mm 이상일 것. 다만 모서리 

각도가 135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그림 

5-25)

<그림 5-25> 식품구역의 인접한 표면

  5) 홈(groove)은 내부 반경 3.2mm 이상, 깊이는 반경의 

0.7배 미만일 것

  6) 표면 거칠기는 Rz 25㎛ 이하일 것

나. 비산구역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표면은 매끄러울 것(그림 5-22)

  2) 내측 모서리의 각도는 80도 이상이고, 둥글기 반경은 

3.2mm 이상일 것

  3) 모서리가 세 면이 만나서 이루어 진 경우 두 면 사이 모

서리의 둥글기 반경은 6.4mm 이상일 것. 다만, 세 번째 

면과 연결되는 부위의 둥글기 반경은 예외로 함

  4) 홈(groove)의 내부 반경은 3.2mm 이상이고, 깊이는 반경

의 1배 미만일 것

  5) 나사 또는 리벳을 사용하는 경우 낮은 머리로서 그림 

5-26에 표기된 형태만 사용하고 십자 나사, 육각 소켓머

리 나사, 직경 3mm 미만의 나사는 사용을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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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둥근머리 2: 일자 등근머리 3: 일자 둥근 접시머리 

4: 일자 접시머리 

5:  육각머리   6: 자리붙이 육각머리   7: 육각캡 머리 

<그림 5-26> 허용 체결요소(Fasteners) - 머리 형태

  6) 표면 거칠기는 Rz 25㎛ 이하일 것

다. 비식품구역의 표면은 가능한 매끈하고 오염의 우려가 있는 

구멍, 홈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25 표시

식품절단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제조자에 의한 형식 또는 형식번호

다. 제조연월

라. 일련번호

마. 자율안전확인표시

26 사용설명서

식품절단기 제조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

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혼합기

27 재료
식품혼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

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8 위험 구역

1:

2:

3:

4:

5: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

7:

8:

9:

10: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식품혼합기의 위험 구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5-27> 식품혼합기의 위험 구역

29

1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가. 식품혼합기의 주입호퍼 안쪽의 스크루 컨베이어에 의한 위

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거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주입장치 포함)구

조(나목 참조)로 할 것

  2) 덮개 (다목 참조) 또는 방호울 등의 고정식 가드를 설치

할 것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제3장 결과서 양식

- 114 -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3)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라목 참조)할 것

  4) 위험구역까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라목 참조)를 할 것

나. 밀폐식 구조의 주입호퍼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주입호퍼 및 주입장치는 완전히 밀폐되는 구조이거나 위

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할 것

  2) 탈착식장치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다. 덮개식 구조의 주입호퍼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주입호퍼의 덮개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2) 덮개의 개구부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틈새를 확보할 것

라. 연속작업 등 설비의 특성상 광전자식안전장치 또는 연동 덮

개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

를 해야 한다. 

  1) 바닥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2,250mm 이상일 것. 다

만, 마목에서 제시한 추가적 안전조치에 만족하는 경우에

만 가능

  2) 바닥에서부터 호퍼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H1이 1,600mm 

이상일 것

  3) 디딤판 또는 플랫폼 등 서 있는 위치로부터 호퍼 가장자

리까지의 거리 H2가 1,100mm 이상일 것(그림 5-28)

마.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구조의 주입호퍼에는 라

목과 별개로 다음의 조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1) 높이가 1,600mm를 초과하는 경우 거울, 레벨 지시기 등

을 설치하여 호퍼 안쪽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바깥쪽 벽은 매끄러운 수직면과 같이 기계에 작업자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 것

바. 주입호퍼에 디딤판을 설치하는 경우 디딤판의 구조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디딤판 또는 플랫폼으로부터 주입호퍼 내의 위험점까지

의 거리가 2,250mm 이하인 경우에는 디딤판 또는 플랫

폼에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2) 디딤판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서 폭 500mm, 길

이 400mm, 발끝막이 높이 15mm 이상일 것. 다만, 디

딤판의 높이가 500mm 이내인 경우에는 폭 400mm, 길

이 350mm 이상일 것

  3) 플랫폼에는 폭(B)은 500mm 이상의 접근계단을 설치하고 

길이는 호퍼의 길이에 따라 적합한 치수로 설치할 것(그

림 5-28, 5-29)

  4) 플랫폼의 높이가 5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 디딤

판, 계단 또는 사다리, 손잡이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를 하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충분한 넓이로

서 다른 것과 등 간격을 유지할 것

  5) 중간 디딤판은 폭 300mm 이상, 길이 200mm 이상이어야 

하며, 사다리의 발판은 길이 500mm 이상, 폭 80mm 이상

이고, 사다리 각도는 수평으로부터 70도 미만일 것

사. 주입호퍼의 모든 가장자리부에는 다음 중 하나의 안전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1) 기계식차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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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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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2) 광전자식안전장치

  3) 탈착식방호다공판

아. 사목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작업장소(바닥, 고

정식 디딤판 또는 고정식 플랫폼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호

퍼 가장자리에 설치된 안전장치 상부의 가장자리를 넘어 호

퍼 내부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2,2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기계식차단봉      

2: 인터록 디딤판

H1 ≥ 1600mm H2 ≥ 1100mm

H3 ≥ 500mm(중간 발판 포함)

H1 + D + E ≥ 2250mm

H3 + H2+ D1 + E1 ≥ 2250mm

<그림 5-28> 개방형 혼합용기, 기계식차단봉, 광전자식안전장

치, 인터록 디딤판을 가진 혼합기의 안전거리

1:  탈착식 보호 다공판

2:  고정식 플랫폼

H1 ≥ 1600mm H2 ≥ 1100mm

H3  ≥  500mm(중간 발판 포함)

H4  ≥ 1600mm

H1 + D + E  ≥ 2250mm

H4 + D1 + E ≥ 2250mm

<그림 5-29> 개방형 혼합 용기, 방호다공판, 고정식 플랫폼을 

가진 혼합기의 안전거리

30

2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식품혼합기 배출구 측에는 혼합 축 등 위험구역의 접근을 방

지하기 위해 보호후드 등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가드는 작업방향으로 550mm 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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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도 돌출되도록 할 것

  2) 트롤리 또는 컨테이너와 보호후드 사이의 간격은 50mm 

이하일 것(그림 5-30)

  3) 측면으로 부터의 접근도 방호될 것

  4) 보호후드 또는 트롤리, 컨테이너가 방호 위치로부터 

50mm 이상 벗어날 경우 혼합 축이 정지하거나 배출 플

랩이 닫힐 것

  5) 그릴 모양의 보호후드를 사용하거나 막대 형태의 보호후

드를 사용할 경우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6) 보호후드 또는 배출 플랩은 혼합기의 작동과 연동 될 것

<그림 5-30> 혼합기 배출구 - 보호 후드

31

3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가. 혼합용기 덮개 등를 인력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

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덮개를 열고 닫는데 필요한 힘이 250N을 넘지 않을 것

  2) 카운터웨이트, 스프링 등을 이용하여 덮개가 급격하게 닫히

지 않도록 할 것

  3) 덮개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나. 동력으로 조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

야 한다.

  1) 덮개를 내릴 때 혼합용기 전면과의 거리가 200mm 이내

에서는 내리는 속도가 초당 50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측정 위치는 덮개의 개방 폭이 가장 넓은 곳에 

위치해야 함

  2) 덮개의 닫힘 조작은 가동유지장치(hold-to-run)에 의해 

작동되도록 할 것

  3) 배관 또는 호스의 파손 등으로 인해 동력이 차단된 경우 

덮개의 움직임이 정지될 것

32

5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구동장치의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식 가드(하우징 덮개 등을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

33

8구역에서 

10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가. 식품혼합기에 적재장치를 부착 또는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적재장치가 승강 또는 하강하더라도 혼합기의 안정성이 

상실되지 않을 것

  2) 슬립클러치 또는 과부하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적재장치에 

과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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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재장치의 하중지지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하중지지장치에는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트롤리 또는 

컨테이너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중지지장치는 기계 바닥면과의 거리가 120mm를 초과하

고 호퍼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25mm를 초과할 것. 다

만, 가동유지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3) 호퍼 측면의 높이는 호퍼 내부 위험구역까지의 설계치수

가 2,250mm 이상 확보 되도록 할 것

다. 높이가 2,500mm를 초과하는 적재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하중지지 장치의 이동경로 주위에는 방호울을 설치할 것. 

다만, 자동개폐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트롤리 또는 컨테이너의 부정확한 위치로의 상승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전자감응식 방호장치(광전자식안전장치, 기

계식차단기둥 또는 베인 등을 말한다)를 자동개폐식 장치

의 상부 가장자리에 설치할 것(그림 5-31)

     1:  방호 펜스         1:  차단 베인

     2: 피봇 차단 바       2:  컨테이너

     3: 컨테이너 

<그림 5-31> 컨테이너 위치에 대한 안전장치

라. 하중지지장치의 하강속도

  1) 가동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하강속도는 초당 0.4m 이

하일 것

  2) 가동유지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으로 조종되는 경

우 하강속도는 초당 0.1m 이하일 것. 다만, 이 경우 트

롤리 또는 컨테이너가 바닥에 닿기 전 마지막 0.5m는 

가동유지장치에 의해 제어될 것

34
전기적 

안전조치

가. 식품혼합기는 사용조건 및 물청소 등으로 인해 감전위험이 

높으므로 직접(또는 간접)적인 물 분사에 전기 부품이 노출

되는 가능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전원차단

스위치를 조작위치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

다.

다. 수분유입에 대한 방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기계 본체, 본체 부착된 제어반, 작업장 내부에 설치된 

제어반 등 외부 전기조작부품의 보호등급 IP X5 일 것

  2) IP X5 보호등급의 밀폐된 하우징을 가지고 하부가 개방된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제3장 결과서 양식

- 118 -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기계내부의 전기조작부품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 분사

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호등급 IP X3일 것

  3) IP X5 보호등급의 완전히 밀폐된 하우징을 가지는 기계

내부의 전기조작부품 및 제어반 내부는 응축수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호등급 IP X2일 것

  4) IP X5 보호등급의 완전히 밀폐된 하우징을 가지는 기계

내부의 전기조작부품은 응축수에 대한 보호 및 손가락 

및 손등의 충전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등급 IP 

X0일 것

라. 고압의 물청소로 인해 외부 전기조작장치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전기조작장치를 후드로 덮거나, 고압의 물청소에 

적합한 멤브레인 스위치 또는 유사한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조작장치를 덮고 있는 후드는 전원의 

투입/차단을 위해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후드가 닫힌 경우 후드로 인해 전원차단 스위치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그림 5-32)

1: OFF

2: ON

3: 보호 후드(OFF)

<그림 5-32> 후드가 설치된 전원 투입/차단스위치

마. 식품혼합기에는 기계 조작자 방향에서 조작할 수 있는 전

원 투입/차단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며, 전원 투입스위치는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35
위생구역 

구분

식품혼합기의 위생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그림 

5-33, 5-34)

1: 식품구역

2: 비산구역

3: 비 식품구역 

<그림 5-33> 전면 배출구가 있는 식품혼합기 위생구역 구분

           

    1:  식품구역       2:  비산구역     3: 비식품구역 

<그림 5-34> 하부 배출구가 있는 식품혼합기 위생 구역 구분

가. 식품구역이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이 접촉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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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서 식품구역에 접촉된 식품은 주 생산 공정으로 회

수되며, 해당하는 부품 혼합용기 내측 및 림, 혼합 축, 덮

개 내측, 다공판, 전자감응식방호장치, 주입 스크루, 배출 

플랩내측 등이다.

나. 비산구역이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의 일부가 비산 

또는 흘러내리는 표면으로서 비산구역에 접촉된 식품은 

주 생산 공정으로 회수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부품은 혼

합용기 외측, 덮개 외측, 보호후드 외측, 운반대차 등이

다.

다. 비식품구역이란 식품구역 또는 비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으로서 해당하는 부품은 발판, 플랫폼, 적재장치, 그 

밖의 외측면 등이다.

36
위생 및 

청소

가. 식품구역의 모든 표면은 청소 또는 오염제거가 쉬워야 하

며, 청소 후 물기가 자연스럽게 건조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다만, 식품구역에 있는 다공판, 웜케이싱, 스크

루 컨베이어 등 청소가 쉽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청소 

및 오염제거 방법 등을 사용설명서에 제시해야 한다. 

나. 식품혼합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생에 관한 위험이 제거

되거나 허용범위 내로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구역의 재료는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한 재료로서 내식성, 무독성, 비흡수성(기술적 또는 기능

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어야 하며 식품에 

악취, 오염, 변질 등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37 표면의 구조

가. 식품구역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표면은 매끄럽고 함몰 된 곳이 없을 것(그림 5-35)

1: 매끄러운 표면

<그림 5-35> 식품구역의 매끄러운 표면

  2) 내측 모서리는 각도가 90도 이상이며, 둥글기 반경(radii)

은 3.2mm 이상일 것(그림 5-36). 다만, 작업공정 또는 

제조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1:  기계가공 또는 벤딩 반경            2:  용접부 반경

<그림 5-36> 식품구역의 모서리각도 및 둥글기 반경

  3) 모서리 각도가 135도 이상인 경우에는 모서리에 둥근 반

경이 없어도 되나 두 개의 모서리 사이 거리는 8mm 이

상일 것(그림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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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식품구역의 모서리각도

  4) 세 면이 만나서 이루는 모서리는 각도가 90도 이상이고 

둥글기 반경은 6.4mm 이상일 것. 다만, 모서리 각도가 

135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그림 5-38)

<그림 5-38> 식품구역의 인접한 표면

  5) 홈(groove)은 내부 반경 3.2mm 이상, 깊이는 반경의 

0.7배 미만일 것

  6) 표면 거칠기는 Rz 25㎛ 이하일 것

나. 비산구역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표면은 매끄러울 것(그림 5-35)

  2) 내측 모서리의 각도는 80도 이상이고, 둥글기 반경은 

3.2mm 이상일 것

  3) 모서리가 세 면이 만나서 이루어진 경우 두 면 사이 모

서리의 둥글기 반경은 6.4mm 이상일 것. 다만, 세 번째 

면과 연결되는 부위의 둥글기 반경은 예외로 함

  4) 홈(groove)의 내부 반경은 3.2mm 이상이고, 깊이는 반경

의 1배 미만일 것

  5) 나사 또는 리벳을 사용하는 경우 낮은 머리로서 그림 

5-36에 표기된 형태만 사용하고 십자 나사, 육각 소켓머

리 나사, 직경 3mm 미만의 나사는 사용을 금지할 것

1: 둥근머리 2: 일자 등근머리 3: 일자 둥근 접시머리  4: 일자 접시머리 

5:  육각머리  6: 자리붙이 육각머리   7: 육각캡 머리 

<그림 5-36> 허용 체결요소(Fasteners) - 머리 형태

  6) 표면 거칠기는 Rz 25㎛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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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다. 비식품구역의 표면은 가능한 매끈하고 오염의 우려가 있는 

구멍, 홈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8 표시

식품혼합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제조자에 의한 형식 또는 형식번호

다. 제조연월

라. 일련번호

마. 자율안전확인표시

39 사용설명서

식품혼합기 제조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

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제면기

40 재료
제면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

건에 적합해야 한다.

41 기계적 위험

가. 스프레더의 협착 또는 말림위험점이 형성되는 부위(그림 

5-37, 5-38)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재료 투입측에 동력작동식 후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후

드 조작용 가동유지장치(Hold-to-run)를 설치할 것. 다

만,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후드를 닫음으로 인해 근로자가 협착 될 위험이 있는 경

우에는 협착위험 부위에 고정식 가드 또는 광전자식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3) 상부의 절단날에 접근이 가능한 구조의 기계에는 고정형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할 것

  4) 하부 절단날에는 작동중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만, 고정형 가드, 가동식 연동 가드 또는 광전자식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5) 컨베이어 측면의 체인 및 스프라켓, 체인 또는 벨트컨베이

어 또는 회전부위 등 근로자의 접근으로 인한 협착의 위

험이 있는 경우 고정형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

치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

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팬의 회전부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할 것

  7) 분할기(Shredder) 팬의 칼날 부위에는 유지․보수 작업 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식 가드를 설치할 것. 다만, 

작업완료 후 재기동하기 전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의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할 수 있음

나. 박리기 및 절단기의 협착 또는 말림위험점이 형성되는 부

위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회전하는 절단날 부위에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잠금기

능이 있는 고정식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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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것. 이 경우 가드의 강도는 회전날의 파손에 의한 충격을 

흡수할 정도로 충분할 것

  2) 생산된 제품의 출구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및 안전틈새를 확보할 것

  3) 제품의 이송 중 컨베이어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

식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할 것

  4) 분할기(Shredder) 팬의 칼날 부위에는 유지․보수 작업 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식 가드를 설치할 것. 다만, 

작업완료 후 재기동 하기 전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의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할 수 있음

<그림 5-37> 스프레더 위험구역 1

  5) 면 성형기가 인접한 기계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지 않는 구

조로 배치된 경우에는 재료 투입구에 고정식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할 것

  6) 송급장치 및 면 제거장치에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고

정식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할 것

다. 회수 컨베이어 및 매거진의 협착 또는 말림위험점이 형성

되는 부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컨베이어의 이송부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할 것

  2) 컨베이어 구동장치에는 고정식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

드를 설치할 것

<그림 5-38> 스프레더 위험구역 2

  3) 면 제거장치 및 송급장치에는 고정식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

가드를 설치할 것

  4) 그 밖에 신체 접근이 가능한 위험부위는 위험구역에 신

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및 안전

틈새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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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그림 5-39> 회수 컨베이어 및 매거진 위험구역

<그림 5-40> 박리기 및 절단기의 위험구역 2

42 유체의 비산

가. 물, 고온의 액체, 스팀 및 오일 등 유체의 이송배관 및 

제어장치는 최대작업압력의 1.5배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수동작동밸브는 기계와 재료 투입부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

치해야 하고, 별도의 보호장치(trap device)를 설치해야 한

다.

다. 유․공압장치는 설계 한계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뢰성이 

보증된 부품을 사용하고 과압방지를 위한 릴리프밸브를 

설치하는 등 정격압력 초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43 보호등급

제어장치의 보호등급은 IP 43 이상이어야 하고, 물을 분사하

여 청소작업을 하는 구역의 부품 보호등급은 IP 44 이상이어

야 한다.

44 열적 위험

손으로 작동되는 제어장치의 손잡이는 표면온도가 55℃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하고, 신체 일부분의 접촉이 가능한 방호가드의 

표면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5 도장
제면기본체 등의 표면 및 도장상태는 매끈하고 흠, 녹, 기공, 

핀 홀, 박리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6
위생구역의 

구분

제면기의 위생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식품구역이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이 접촉되는 표

면으로서 식품구역에 접촉된 식품은 주 생산공정으로 회

수되는 부위를 말한다.(그림 5-41)

나. 비산구역이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의 일부가 비산 

또는 흘러내리는 표면으로서 비산구역에 접촉된 식품은 

주 생산공정으로 회수되지 않는 부위를 말한다.(그림 

5-42)

다. 비식품구역이란 식품구역 또는 비산구역에 해당하지 않

는 구역이 포함된다.(그림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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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 식품가공구역, : 비산구역, : 비 식품구역

<그림 5-41> 스프레더의 위생구역 구분

: 식품가공구역, : 비산구역, : 비 식품구역

<그림 5-42> 박리기 및 절단기의 위생구역 구분

: 식품가공구역, : 비산구역, : 비 식품구역

<그림 5-43> 박리기 및 절단기의 위생구역 구분

47
위생 및 

청소

가. 식품구역의 모든 표면은 청소 또는 오염제거가 쉬워야 하

며, 청소 후 물기가 자연스럽게 건조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다만, 식품구역에 있는 다공판, 웜케이싱, 스크루 

컨베이어 등 청소가 쉽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청소 및 

오염제거 방법 등을 사용설명서에 제시해야 한다. 

나. 제면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생에 관한 위험이 제거되거나 

허용범위 내로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구역의 재료는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한 재료로서 내식성, 무독성, 비흡수성(기술적 또는 기능적

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어야 하며 식품에 악

취, 오염, 변질 등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48 표면의 구조

가. 식품구역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표면은 매끄럽고 함몰 된 곳이 없을 것(그림 5-44)

1  매끄러운 표면

<그림 5-44> 식품구역의 매끄러운 표면

  2) 내측 모서리는 각도가 90도 이상이며, 둥글기 반경은 

3.2mm 이상일 것(그림 5-45). 다만, 작업공정 또는 제조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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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기계가공 또는 벤딩 반경            2:  용접부 반경

<그림 5-45> 식품구역의 모서리각도 및 둥글기 반경

  3) 모서리 각도가 135도 이상인 경우에는 모서리에 둥근 반

경이 없어도 되나 두 개의 모서리 사이의 거리는 8mm 

이상일 것(그림 5-46)

<그림 5-46> 식품구역의 모서리각도

  4) 세 면이 만나서 이루는 모서리는 각도가 90도 이상이고 

둥글기 반경은 6.4mm 이상일 것. 다만, 모서리 각도가 

135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그림 5-47)

<그림 5-47> 식품구역의 인접한 표면

  5) 홈(groove)은 내부 반경 3.2mm 이상, 깊이는 반경의 

0.7배 미만일 것

  6) 표면 거칠기는 Rz 25㎛ 이하일 것

나. 비산구역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표면은 매끄러울 것(그림 5-44)

  2) 내측 모서리의 각도는 80도 이상이고, 둥글기 반경은 

3.2mm 이상일 것

  3) 모서리가 세 면이 만나서 이루어진 경우 두 면 사이 모

서리의 둥글기 반경은 6.4mm 이상일 것. 다만, 세 번째 

면과 연결되는 부위의 둥글기 반경은 예외로 함

  4) 홈(groove)의 내부 반경은 3.2mm 이상이고, 깊이는 반경

의 1배 미만일 것

  5) 나사 또는 리벳을 사용하는 경우 낮은 머리로서 그림 

5-45에 표기된 형태만 사용하고 십자 나사, 육각 소켓머

리 나사, 직경 3mm 미만의 나사는 사용을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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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둥근머리  2: 일자 등근머리  3: 일자 둥근 접시머리  4: 일자 접시머리 

5: 육각머리   6: 자리붙이 육각머리 7: 육각캡 머리 

<그림 5-45> 허용 체결요소(Fasteners) - 머리 형태

  6) 표면 거칠기는 Rz 25㎛ 이하일 것

다. 비 식품구역의 표면은 가능한 매끈하고 오염의 우려가 있

는 구멍, 홈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9 표시

식품절단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제조자에 의한 형식 또는 형식번호

다. 제조연월

라. 일련번호

마.자율안전확인표시

50 사용설명서

식품절단기 제조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

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전기안전요건

51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

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5-2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표 5-2>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

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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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52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

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

면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53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

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

도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

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54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

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

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

다.

55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

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

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

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제3장 결과서 양식

- 128 -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

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56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

도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

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57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

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58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5-3와 같은 적

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5-3> 접지연속성 기능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

다.

59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

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60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방폭구조 전기기
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첨부

61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

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1)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2)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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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62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

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63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

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

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

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

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

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

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

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

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

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경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

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

송방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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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

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

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야 한다.

64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5-4>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되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

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

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

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5-4>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제3장 결과서 양식

- 131 -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

인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

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5-5>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5-5>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

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

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

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65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5-6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표 5-6>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66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5-48와 같은 경

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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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그림 5-48> 감전위험 경고 표시

67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

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제51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 5-3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제59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53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8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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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명 컨베이어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재료
컨베이어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

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일반구조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을 인력으로 하는 컨베이어에서는 근로자

가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의 

높이, 폭, 속도 등이 적당해야 한다.

3
화물 이탈 

방지 등

가.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 또는 통로의 위를 지나는 컨베이어에는 화물

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마.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중

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고정장치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복장치, 신축장치, 선회장

치, 승강장치를 갖는 컨베이어에는 유지보수, 부품교환 등의 작

업 시 기계의 불시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기복장치

가. 기복장치에는 붐이 불시에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크랭크의 반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붐의 위치를 조절하는 컨베이어에는 조절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
덮개 또는 

울

가.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

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4) 기타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건 사이 틈 등 작업

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다만, 그 틈이 

5m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운반되는 재료 또는 컨베이어가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 다만, 이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덮개나 울 등으로 인하여 컨베이어를 사

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위험구역 또는 설비에 인지하기 쉬운 경고수단(경고표

시 또는 경고등)을 부착하는 것으로 덮개, 울 등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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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공급 호퍼

2. 블록곡선 위치에

있는 아이들러

3. 벨트 진행 방향

4. 통과 아이들러

5. 헤드 풀리

6. 스너브 풀리

7. 스크레이퍼

8. 구동 풀리

9. 후부 풀리

10. 트리퍼 배출 풀리

11. 권취 풀리

12. 중력 권취 추

13. 밴드 풀리

14. 일반적 트리퍼

15. 가역 벨트

16. 물림 지점

1. 물림보호물

2. 헤드 풀리

3. 벨트 진행 방향

4. 헤드 끝 쪽 플레이트

5. 벨트 이동

컨베이어의 운반 아이들러(벨트의 화물 운반 면을 지지하

는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벨트의 회귀 면을 지지하는 

아이들러)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

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1)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경우

  2) 벨트가 물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

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라. 가목에 따른 물림보호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벨트 등의 양쪽 가장자리를 최소 150mm 높이로 둘러쌀 것

  2) 물림보호물과 풀리 면 사이 이격거리, 물림보호물 측면과 

풀리 끝면 사이의 이격거리는 5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물림보호물은 풀리 중심선에서 최소 600mm 거리까지 설치

될 것

<그림 6-1> 벨트컨베이어의 물림지점 예시

<그림 6-2> 벨트컨베이어의 헤드 끝 물림보호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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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벨트의 진행방향

2. 풀리

3. 보호물

4. 벨트 및 풀리의 물림지점에 

위치하는 모서리

<그림 6-3> 벨트컨베이어의 후부 끝 물림보호물 예시

7 급유장치 컨베이어에는 위험구역 이외의 위치에 급유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8 조작장치

가.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

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진동 등에 의해 불의

에 기동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기복장치가 구비된 컨베이어는 기복장치의 불시하강에 따른 위

험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 옆면에 조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수동조작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1,96N(20kgf) 이하로 해야 한다.

9 통로

가.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컨베이어를 건너는 작업자가 이송

화물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화물의 속도, 빈도, 

작업자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필 플레이트(infill plate, 롤러�체인 등 이송장치 사이의 

막음판) 횡단

  2) 건널다리

  3)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4) 연동 가드

  5) 정지/시작 장치

나. 컨베이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폭은 60㎝ 이상으

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

다. 다만, 통로에 인접한 건설물의 기둥에 접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그 폭을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가설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라. 제어장치 조작실이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를 초

과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단, 고정사다리 등을 설

치하는 등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통로 및 운전실 바닥은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바. 컨베이어에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90㎝ 이

상 120㎝ 이하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사.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의 부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구동부 인접부위 등에는 위험한 곳을 방호하는 등의 안전조

치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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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단 보호물

2. 구유형 벨트

3. 벨트 진행 방향

4. 컨베이어 밑 통로

5. 컨베이어 및 접근 방지 난간

6. 바닥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아. 통행구역이 높이가 고정된 컨베이어의 밑에 있는 경우, 가동

부 높이가 2.5m 미만인 구역은 울을 설치하거나, 가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4> 벨트컨베이어 밑 측면도 예시

자. 통과 높이(최저 높이)가 0.7m∼2.5m로 변하는 컨베이어의 

밑에는 체인 커튼, 매달린 봉 등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것

10 추락방지
컨베이어 피트, 바닥 등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울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11
이동용 

바퀴

컨베이어의 이동용 바퀴는 불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

동 방지용 바퀴고정 잠금장치(Stopper)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해

야 한다.

12 설치조건
컨베이어를 고정하여 설치할 경우 컨베이어의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사이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13 연동장치
컨베이어에는 운전이 정지되는 등 이상이 발생된 경우, 다른 컨

베이어로의 화물공급을 정지시키는 연동회로를 설치해야 한다.

14 경보장치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이 있는 경우 컨베

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경보음과 경보등이 동시에 

작동)를 설치해야 한다.

15 폭발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연성분진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에는 폭발구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16

벨트컨베이

어 

안전장치

가. 벨트 폭은 화물의 종류 및 운반량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을 벨트의 중앙에 적재하기 위한 장

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벨트컨베이어에는 경사부에서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4900N(500kg) 이하이며 1개 화물의 중량이 294N(30kgf)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벨트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벨트 또는 풀리에 점착되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

이어에는 벨트 클리너, 풀리 스크레이퍼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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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형의 호퍼 및 슈트에는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마. 중력식 장력유지장치(take-up)에는 추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7

트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

가. 주라인 및 분기라인 구동장치에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

해야 하며 복수구동 컨베이어에는 하나의 구동장치에서 과

부하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다른 구동장치 전부가 작동

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체인, 행거 및 트롤리는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

속시켜야 한다.

다. 경사부에는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물 또는 행거

의 과속 또는 후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복수 레일식의 트롤리 컨베이어에서는 푸셔도그(pusher 

dog)와 트롤리가 경사부에 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마. 분기장치, 합류장치 등의 레일 단락부에는 트롤리의 낙하

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퍼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8

롤러 

컨베이어 

안전장치

분기롤러 또는 상승롤러는 롤러가 분기 또는 상승하기 직전에 

화물의 이송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19

스크류 

컨베이어 

안전장치

화물의 공급구 및 배출구는 근로자가 스크류에 접촉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방호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20

버킷 

컨베이어 

안전장치

가. 버킷 이동용 케이싱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문을 설치해야 한다.

  1) 내부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2) 불시에 개방되지 않을 것

나. 유해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버킷 엘리베이터의 케이싱은 밀

폐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버킷컨베이어에는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2,940N(300kgf) 이하이고 

스프로킷 또는 풀리의 수직 축간 거리가 5m  이하인 경우로

서 버킷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 표시

컨베이어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상호

나. 형식명 및 제조번호

다. 제조연월

라. 최대적재하중 또는 단위시간당의 운반량

마. 자율안전확인 표시(KCs마크)

22 사용설명서

컨베이어 제조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

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 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사. 유지, 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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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

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6-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

다.

<표 6-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

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24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

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

면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25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

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

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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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26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

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27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

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

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

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28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

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

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

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29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

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

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30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2-2와 같은 적

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6-2> 접지연속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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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1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

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32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폭구조 전기기
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첨부

33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

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1)(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
2)
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

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

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

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34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

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35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

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

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

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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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

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

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

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

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

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

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

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

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

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

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

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36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6-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

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

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

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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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

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6-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

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6-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6-5>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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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37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6-5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만, 누름버튼표

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6-5>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38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6-1와 같은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6-1> 감전위험 경고 표시

39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

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제23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

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

압강하의 값이 표 6-2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값이 제31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

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

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

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

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25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0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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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재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조작장치

가. 리프트장치에는 키조작 스위치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인

가자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조작장치는 조작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조

작작업 시 리프트장치의 움직이는 부분에 의한 위험이 발생

되지 않는 곳에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무선조작장치를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

   

  

  <손조작 버튼의 배치> <발조작 스위치의 배치>

<그림 7-1> 손조작 레버의 배치

다. 조작장치는 불시기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어야 

하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작동방향 등 해당 기능을 기호, 

문자 등을 사용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림 7-2> 발조작 버튼의 덮개

라. 조작장치는 조작자가 작업위치에서 리프트 주변 및 하부에 

근로자의 체류여부 등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을 확보해야 한다.

마.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복수의 하중인양장치로 구성되는 리프

트장치의 경우에는 인양장치의 독립적인 구동은 물론 동시

에 작동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작동모드

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선택된 리프트

장치만 작동되어야 한다.

3 비상정지 각 조작위치에는 작동 시 모든 인양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0정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기계‧기구명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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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장치
지방식(구동부의 작동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구동부에 공급되는 전

원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인양 및 

하강속도

리프트장치의 인양 및 하강속도는 초당 0.15m 이하이어야 한

다.

5 인양장치

가. 고정장치 및 기계적 재상승 방지장치는 등의 부품은 영구변

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영구변형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부품의 교체, 버(Burr)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사용설

명서에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나. 로프 구동장치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인양장치에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선의 수가 

114개 이상이고 공칭인장강도가 1570N/mm
2

이상 

1960N/mm
2

이하의 것을 사용할 것

  2) 와이어로프 연결부는 이음효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며 

와이어로프의 최소파단 강도를 사용설명서에 제시할 것

  3) 와이어로프의 지름은 설계하중이 한 줄의 와이어로프에 부

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할 것

다. 체인 구동장치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사용되는 체인의 안전율(체인의 최소파단하중 ÷ 부가 가

능한 최대 정하중)은 4이상일 것

  2) 체인의 이음효율은 최소 80% 이상일 것

라. 유압 구동장치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유압 실린더, 배관 및 연결구 등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에

서 영구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할 것

  2) 유압호스, 연결구 등은 파손 시 채찍효과를 방지할 수 있

는 방식으로 고정시킬 것

6 구동장치

가. 리프트 구동장치에는 500mm 이상 상승된 위치에서 불시에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제동스크류

(self-braking screw)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유압구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측과 회수측 유압회

로에 파이롯 작동식 비복귀밸브를 설치하는 등 불시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브레이크장치를 사용한 경

우에는 밴드형 이외의 방식으로서 불연성 라이닝을 사용해

야 하고 윤활재, 수분, 분진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라. 리프트장치 하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구조의 기계는 인양장

치를 자동으로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유압

회로의 비 복귀 밸브, 렛치장치, 자기제어시스템 등을 말한

다)를 설치해야 한다.

7

기계구동 

장치의 

추가적 

안전요건

가. 로프 또는 체인 구동식의 풀리/휠에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 이때 로프 또는 체인은 이탈방지장치와 풀리/휠 사

이에 걸쳐서 지나가지 않아야 한다.

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에 의한 협착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호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 하나의 지점에 복수의 로우프 또는 체인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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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8

유압회로의 

추가적 

안전요건

가. 모든 유압시스템에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임의조작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설정압력의 조정은 별

도의 공구를 사용해야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나. 릴리프밸브는 정격하중으로 작동될 때 작용하는 압력의 110% 

이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다. 작동유 탱크에는 실제 유량 및 최소허용유량을 관찰할 수 있

는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라. 작동유 탱크는 유압시스템 전체에 필요한 유량의 110% 이상

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9
하중

인양장치

가. 하중 인양장치의 각 부품에는 풀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차량 픽업판

  1) 인양장치에 핀으로 결합되어 있는 픽업판의 핀 길이는 하

중인양부 두께 이상일 것

<그림 7-3> 픽업판의 구조 1

  2) 나사산이 있는 스핀들이 있는 수직 조절가능 픽업판은 자

기제동기능 및 풀림방지 기능이 있을 것

<그림 7-4> 픽업판의 구조 2

  3)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지점에서 하나의 패드만을 

사용하고 정격하중의 1/3에 해당하는 하중을 가한 상태에

서 수평하중 1,000N을 가하더라도 패드가 이탈되지 않을 

것

<그림 7-5> 픽업패드의 구조

  4) 픽업 패드의 형상은 콘형 또는 사각 형상이어야 하며, 높이 

대 최대 밑변 길이의 비율이 1:1 이내이어야 한다.

다. 하중인양장치를 기울일 수 있는 구조의 리프트장치의 경우에

는 탑재한 차량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인양 암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인양 암에는 높이 100mm 이상의 지점에서 암의 운동을 자

동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기계식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피

트의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mm 이하의 높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고정장치가 불연속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암을 최대로 

신장시킨 상태에서 끝단부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양이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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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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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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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판 지름 이하여야 한다.

마. 차량이 탑재되는 판에는 굴러 내림을 방지할 수 있는 멈춤장

치를 끝단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멈춤장치는 10cm 이상

으로서 수직 상승높이 0.75m 이상에서 자동 돌출되거나 정해

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된 방식이어야 한다.

10

발코니형 

리프트의 

추가적 

안전요건

가. 지면에서 1m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서 전면 또는 측면에 발코

니가 설치된 리프트에는 상부높이 0.9~1.2m, 중간대 높이 

0.6m 정도의 안전난간 및 높이 0.15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양장치의 차량이 탑재되는 방향 또는 

차량 하부의 작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개구부는 예

외로 한다.

나. 발코니 바닥은 미끄럼 위험이 없는 형식의 것이어야 하며, 미끄

럼방지 구멍의 크기는 지름 0.02m의 구가 통과되지 않을 정도

여야 한다.

11

하중인양

장치의 

과상승 

방지

하중인양장치에는 상승 또는 하강부의 끝단부에 도달하기 전 

작동이 정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

다.

가. 하중인양장치를 직접 구동시키는 유압실린더에는 기계식 멈

춤장치 또는 인양높이를 제한하는 오버플로우 장치를 설치

할 것

나. 실린더에 기계적 멈춤기능 없이 로우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

는 방식은 상승높이를 제한하는 제어기능이 구비되어야 한

다.

다. 기계 구동식 리프트장치에는 상승 및 하강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리미트스위치를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계 구동식 리프트장치에는 리미트스위치의 기능이 상실되

는 경우에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 끝단부에 리미트 

스위치 또는 기계적 멈춤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에 따라 설치된 리미트스위치가 기능을 상실하여 

추가로 설치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되면 하강운동이 개시되

도록 해야 한다.

12

안전 

잠금장치

(Safety 

Catch)

체인 또는 로우프 구동식 리프트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정상운전에 따른 하강운동 이외의 낙하 발생 시(로우프 또

는 체인 파손 등에 의한 낙하를 말한다) 자동으로 작동될 

것.

나. 작동 시 로우프 또는 체인에 하중이 걸리지 않고 안전 잠

금장치 자체가 모든 낙하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것.

다. 수직낙하거리 500mm 이내에서 작동되고 작동 후 이동거리

가 100mm 이내일 것.

라. 구동시스템 회로와 분리시키고 전기 또는 그 밖의 보조회로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할 것.

13 누설방지

유압 또는 공압구동식 리프트장치에는 배관의 누설발생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조치를 취

해야 한다.

가. 배관에 누설발생 시에도 하중 인양장치가 정상 하강속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나. 하중 인양장치가 수직높이 500mm 이상의 위치에서 배관

에 누설발생 시 인양장치의 이동거리가 100mm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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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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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지 않을 것. 다만 피트상부에 설치되는 리프트장치는 인양

장치의 높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 나목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장치는 인양장

치를 상승 또는 하강시키기 위해 해제시킬 수 있다. 다만,

의도된 정지기능 후에는 본래의 기능으로 복귀되어야 한

다.

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복귀 밸브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실린더를 인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각각의 실린더가 영구적 변형 없이 전하중을 인양할 수 

있어야 한다.

14 편심방지

복수의 인양장치를 사용하는 리프트장치는 동력 구동장치의 불

일치로 인한 차량전복,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제

한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두 인양장치의 높이차가 50mm 또는 높이차로 인한 경사각

이 1° 중 큰 값

나. 가목과는 별도로 구동, 제어 장치의 파손, 유․공압 배관, 체

인, 로프, 너트, 기어 등의 파손에 따른 높이차가 100mm 이

내일 것

15
부품의 

손상방지

가. 와이어로프, 체인 및 나사 등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은 전

체길이에 걸쳐 유지․보수 및 시험을 수행하기 용이한 방식

으로 배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검을 위한 구멍을 별도

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리드스크류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나사산의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공압용 호스, 배관 및 전기부품은 구동부 운동에 의해 손

상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6 안전율

하중을 지지하는 리프트장치 각 부품은 인장하중, 전단하중 및 

좌굴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계산해야 하며 안전율(항복강도/

설계하중)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프레임 등 구조부 및 용접부: 1.5

나. 체결용 볼트: 1.5

17

리프트 

장치의 

예시

   

<2주식 리프트> <4주식 리프트>

   

<시저스 방식 리프트>      <2 실린더 방식 리프트>

<그림 7-6> 리프트장치의 예시

18 표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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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형식번호 또는 모델번호

다. 정격하중(kg 또는 ton)

라. 인양장치에 탑승금지 경고

마. 외부 유압공급장치에서 유압을 공급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정보

바.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정보

사. 외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계의 경우 풍압에 의

한 영향 및 취급차량의 종류별 최대허용 풍속에 관한 정보

아.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운전에 관련된 지시사항

  1) 승인받은 사람 이외에 임의조작을 금지하는 사항

  2) 정비 등의 작업 등 취급 시 사용설명서 숙지에 관한 사항

  3) 하중인양장치 및 인양팔의 운동범위에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4) 인양 후 차량 안착상태의 확인 등 안전확인에 관한 사항

  5) 인양작업 중 리프트장치의 작동상태 감시에 관한 사항

  6) 작동 중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

  7) 탑승금지에 관한 사항

19 사용설명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설

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기계의 적용범위 및 올바른 사용방법

나. 설치에 관한 설명서

다. 작동 중 취급방법 및 행동상의 주의사항

라. 안전장치의 감시에 관한 사항

마. 유지․보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바. 안전장치 등 부품교체에 관한 사항

사. 배터리 사용 시 충전을 위한 환기에 관한 사항

20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

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

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7-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

다.

<표 7-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

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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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21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

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

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면

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22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

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망

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

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23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

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24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

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

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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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

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25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

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어

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

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

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26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

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

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27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

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7-2와 같은 적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7-2> 접지연속성 기능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28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

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

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

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9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34

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폭구조 전기기
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첨부

30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

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

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1)(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
2)
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

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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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

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

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31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

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

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32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

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

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

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

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

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

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

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

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

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

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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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

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

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33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7-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

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

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

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

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

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은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표 7-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

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7-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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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7-4>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

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34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7-5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만, 누름버튼표

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표 7-5>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35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7-7와 같은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7-7> 감전위험 경고 표시

36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

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제20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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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강하의 값이 표 7-3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이 제28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

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

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22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7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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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선반

1 재료
선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

건에 적합해야 한다.

2
가드의 

구비조건

선반에 설치되는 고정식 가드의 고정장치는 가드가 제거된 경우

에도 가드 또는 기계 본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고정식 가드

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계 주변에 설치되는 방호울의 최소높이는 1.4m 이상이

고, 바닥에서 방호울 하부 사이의 거리는 최소 300mm 이

내, 위험영역까지의 안전거리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나. 기계 작동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체

인, 스프라켓, 기어, 리드스크류 또는 볼스크류 등 기계적 

동력전달부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

동 중 위험부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가드를 설

치한 후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3

범용

수동선반의 

방호조치

가. 회전하는 공작물 고정장치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척죠

(chuck jaw)의 비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척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가드의 폭은 척 전체 길이를 방호할 수 있을 것. 다만, 공

작물의 가공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2) 가드의 개방 시 스핀들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

성할 것

나. 냉각재 및 칩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후면 칩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정식 가드 대신 원

주형 울(perimeter fence)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계의 절삭작업이 이루어지는 전체부위를 방호할 수 있고 

본체에 고정시킬 것

  2) 대형 선반의 경우 새들의 전체 길이를 방호할 수 있고 새들에 

고정시킬 것

다. 냉각재 및 칩이 조작자에게 직접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전면 칩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그

림 8-1)

  1) 가드의 폭은 새들 폭 이상일 것

  2) 심압대(tailstock)가 베드 끝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공작물 고정

장치에서 심압대까지 가드를 연장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새들

에 부착하는 등 부착위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

라. 스핀들 부위를 통한 기어박스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부위에 잠금장치가 구비된 가드를 설치하고 스핀들 

회전과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마. 수동조작을 위한 제어장치에는 매입형 스위치의 사용 등 불

시접촉에 의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기계‧기구명 공작기계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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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바. 심압대에는 베드 끝단부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 조작핸들은 협착, 끼임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자동 해지장치 또

는 솔리드형 핸들(원형 핸들 내부에 바퀴살이 없는 형식을 

말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4

반자동 

선반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방호조치

가. 반자동 선반,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에는 가동형 가드를 

설치하고 자동모드에서 작동 중 가드를 개방하는 경우 스핀

들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그림 

8-2)

나. 조작자 위치에서 위험영역에 근로자 체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의 기계에는 압력감지 매트 또는 캡티브 키에 의한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해야 한다.

다. 조작자의 출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력작동식 가드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동력작동식 가드의 모서리 전체에 걸쳐 압력감지장치를 설

치하되 가드의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에는 2.5m까지 

압력감지가 가능할 것

  2) 가드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것

라. 반자동 선반에 설치되는 일차 방호가드는 다음 사항을 만족

해야 한다.

  1) 수동모드에서는 제3호에 따라 범용수동선반에 설치되는 가

드의 요건을 만족할 것 다만, 전면 가드는 부분덮개로 대체

할 수 있음

  2) 자동모드에서는 척 가드, 전면가드 또는 부분덮개의 요건을 

만족하는 일차 방호가드를 설치할 것. 다만, 전면 칩 가드

는 스핀들의 작동과 연동되도록 할 것

  3) 반자동 대형선반이 자동모드에서 작동되는 경우에는 작업구

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동식 연동가드, 조작

자용 플랫폼 및 절삭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 

등을 설치할 것

마.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에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일차 방

호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1) 칩, 냉각재 등 유체 및 가공부품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드

  2) 작업구역은 고정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에 의해 밀폐되

도록 할 것. 이 경우 위험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일 것

  3) 대형 수치제어 선반에는 새들과 연동되는 가동식 연동가드, 

조작자용 플랫폼, 방호울 등을 설치할 것

바. 대형 수치제어 선반에 설치되는 플랫폼은 방호울 또는 방호

덮개에 의해 감싸지는 구역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

고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조작자의 안전한 위치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할 

것

  2) 조작위치에는 적절한 조명 및 배기장치를 구비할 것

  3)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적절한 안전거리 확보 또는 별도의 방호가드를 설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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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위험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일 것

  5) 칩, 절삭유 또는 부품의 비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

는 가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가드의 높이는 바닥에서 

1.8m 이상일 것

  6) 플랫폼의 조정 또는 작동에 의한 추가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을 것 

  7) 플랫폼의 위치 조정 등의 작업은 세팅모드에서 가동유지장

치 등 별도의 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사. 수평 대형 수치제어 선반에 플랫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플랫폼과 기계프레임 사이의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멈춤장치

를 설치할 것

  2) 플랫폼의 이동속도가 분당 25m 이상인 경우에는 완충기

(Bumper)를 설치할 것

아. 수직 대형 수치제어 선반 주변에는 절삭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에 적합한 방호울을 설치해야 한

다.

  1)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부착하고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2) 방호울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될 것

  3) 최소높이는 1.4m 이상이고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

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5
공작물 

고정장치

가. 공작물 고정장치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스핀들이 회전하고 있을 때는 공작물 고정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것

  2)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할 것

  3) 대형 선반의 경우 급격한 가속/감속에 의한 공작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동력 작동식 공작물 고정장치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스핀들의 작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공작물을 안전하게 고정시

킬 수 있을 것

  2) 고정장치의 작동력 및 척죠의 스트로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충분한 고정력 또는 스

트로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고정용 스핀들의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죠 스트로크의 감시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수동식 척에는 자동분리형 키 또는 척 가드 연동장치를 설치

하는 등 척 조임용 키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핀들이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운전모드 

선택

운전모드 선택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한다.

가. 키 스위치, 접속코드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장치를 통해서

만 가능할 것

나. 작업구역 밖에서만 선택이 가능할 것

다. 선택된 모드의 식별이 용이할 것

라. 하나의 모드가 선택되면 다른 모드와 동시에 작동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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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7
수동모드 

안전요건

가. 수동모드로 전환된 경우에는 척 가드가 닫힌 후 제어장치의 

수동조작에 의해서만 스핀들의 작동이 개시되어야 한다.

나. 터닝센터의 공구교환장치는 작업자가 위험구역 밖에서 가동

유지장치(hold-to-run)를 사용하거나 가드의 도어가 닫힌 후

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8
자동모드 

안전요건

가. 자동모드에서 가동식 가드가 개방된 경우에는 기계의 어떤 

부위도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작물 교체를 위한 공작물 고정장치 및 심압대의 작동

  2) 가동유지장치에 의한 스핀들의 조작. 다만 회전수가 분당 

50회전 미만이고 원주속도가 초당 1.3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작업구역에 접근하기 위한 가동식 가드가 개방된 경우에는 

냉각재의 공급이 자동으로 중지될 것

나. 자동모드에서 가동식 가드가 닫힌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의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 회전수의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9
세팅모드 

안전요건

가. 선반의 세팅모드에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공구 및 공작물의 자동교체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가드가 닫힌 후에만 자동기능이 작동될 수 있을 것

  2) 하나 이상의 가동식 가드를 통한 위험영역 접근이 가능하고 

조작위치에서 위험영역의 일부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

는 경우에는 모든 가드가 닫힌 경우에만 기계의 작동이 가

능할 것

  3) 공작물 적재장치가 구비된 경우 적재장치의 세팅작업은 가

드가 닫힌 후 분당 송급속도(feed rate)가 2m 이하에서 가

동유지장치의 조작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

  4) 가드를 개방하거나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위험영역에 접근해야하는 구조의 기계는 가동유지장치 및 

활성화장치(enabling device)의 동시조작을 통해서만 순차

적(step-by-step) 작동을 가능하도록 할 것 

  5) 가드를 개방하거나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위험영역에 접근해야하는 구조로서 연속운전이 필요한 기

계에는 활성화장치 및 가동유지장치를 위험영역 밖에 위치

시킬 것

나. 반자동 선반,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머신의 운전모드를 세팅

모드로 선택한 경우의 추가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송급속도(feed rate)가 분당 2m 이하이고 가동유지장치에 

의해 제어될 것. 이 경우 송급속도는 감시되어야 함

  2) 동력으로 작동되는 공구교환장치(turret)는 양수조작장치 또

는 활성화장치 및 가동유지장치의 동시조작에 의해서만 작

동되도록 하거나 가드가 닫힌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

  3) 작업구역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의 가동식 가드가 개방되는 

경우 절삭유/냉각유의 공급이 자동으로 중단될 것

  4) 동력 작동식 공구의 스핀들 회전수는 분당 50회를 초과하

지 않을 것 

  5) 소형 반자동 선반,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경우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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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고정상태에서의 스핀들의 회전수는 분당 50회를 초과하

지 않을 것. 이 경우 스핀들의 작동은 가동유지장치 또는 활

성화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속도를 감시할 수 있을 것

  6) 대형 반자동 선반,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경우 공작

물 고정상태에서의 스핀들의 원주속도는 초당 1.3m를 초과

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특정 공작물 고정 스핀들의 속도를 감

시해야 하며 위험영역 밖에 위치한 가동유지장치 또는 활성화

장치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할 것

다. 다축 자동선반의 운전모드를 세팅모드로 선택하고 가동식 가

드가 개방된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송급속도가 분당 2m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각 축의 송급이 가동유지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3) 동력작동식 공구 및 공작물 고정 스핀들의 회전속도가 분당 

50회전 이하이고 가동유지장치에 의해서만 작동될 것

10
서비스모드 

안전요건

서비스모드는 기계 제조자에 의해 지정받고 별도로 훈련받은 직

원만이 조작할 수 있는 모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서비스모드에서 전문직원이 조작할 수 있는 케이블 연결식

(cable-connected) 잠금 가능 스위치(lockable switch, 이

하 서비스장치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장치에는 장치의 사용자를 제조자에게 승인받은 자

로서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음을 알

리는 표시 및 서비스작업 완료 후에 장치를 제거하도록 유

도하는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 서비스장치가 선반에 연결되면 모드선택을 할 수 없도록 조

치해야 한다.

라. 공작물 자동교환 메카니즘은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장치 제거 후 자동모드를 선택한 후에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마. 서비스장치를 연결한 경우에는 작업구역의 가드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자동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제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각 축의 송급속도가 분당 2m를 초과하지 않고 회전속도를 

감시할 수 있을 것

  2) 축의 연속된 회전운전이 가능할 것. 다만 절삭작업은 수행

할 수 없을 것

  3) 스핀들과 축의 동시작동은 세팅모드에서 제한한 속도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하고 속도를 감시할 수 있을 것

  4) 공구 고정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주

속도는 분당 2m 이하이거나 위험구역 밖에서 제어장치의 

조작을 통해서만 작동시킬 수 있을 것

  5) 공작물 스핀들의 회전수가 분당 50회전 이상이거나 원주속

도가 초당 1.3m를 초과하고 척 가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에는 전면 도어에 별도의 위치스위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위치스위치는 스핀들의 작동과 연동되어야 하며 가드가 척의 

전체 길이를 방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동되도록 할 것

  6) 서비스장치를 선반에 연결하는 경우 모드 스위치 주변에 안

전조치가 필요함을 알리는 경고신호가 발생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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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급재료에 

대한 

안전요건

가. 절삭작업시 생성되는 칩의 제거 및 공작물의 냉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등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냉각재 샘플 수집장치, 필터교환장치 및 청소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2) 사용된 냉각재를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수집탱크로 

회수할 수 있을 것

나.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제어시스템 등이 화재감지장치, 소화시스템, 경보장치에 연결

될 수 있을 것

  2) 냉각재 공급시스템 또는 배기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것

  3) 냉각재 공급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설정된 순서(공구와 공

작물의 분리되고 스핀들, 공구 및 배기시스템의 작동정지 

등을 말한다)에 의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할 것

  4) 화재발생이 감지된 경우에는 설정된 순서에 의해 배기시스

템이 정지되도록 할 것

다. 냉각재 등에 의한 생물학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

에 적합해야 한다.

  1) 정상 운전 시 전체 냉각재가 계통내에서 순환되고 냉각재 

탱크에 체류하지 않을 것. 다만, 설계상 냉각재의 일부를 

탱크내에서 보유하도록 설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냉각재가 기계에 잔류되지 않고 중력에 의해 수집탱크로 배유

되도록 할 것

  3) 배출용 배관의 직경은 슬러지의 체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이고 적정한 기울기를 부여할 것

  4) 필터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5) 전체 시스템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 부위 등에 누적

된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냉각재 저장탱크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할 것

  7) 오일 또는 그리스 등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에 의해 냉각재

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분리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절삭유 공급시스템은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절삭유 공급시스템은 절삭유의 비산, 누유, 넘침(overflow)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절삭유 수집탱크와 배관 등의 부품은 절삭유에 대한 안정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3) 절삭유로 인하여 유해한 미세 분무, 기체, 또는 연무가 작

업영역에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절삭유의 용량은 기계가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으로서 과열로 인한 증발의 위험이 없어야 하

며, 절삭유의 냉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냉각장

치를 설치해야 한다.

   5) 공작물 적재, 세팅 등 작업영역에 조작자의 손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절삭유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집탱크로 회수되

도록 해야 한다.

   6) 절삭유 탱크에는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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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절삭유 공급시스템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칩 

등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를 부착해야 한다.

12 조명

작업구역의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수평형 선반의 경우 스핀들 축 방향으로 척 지름만큼 떨어

진 위치에서 측정한 값이 300Lux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직형 선반의 경우 공작물 고정장치의 표면에서 측정한 값

이 300Lux 이상이어야 한다.

13

불시기동 

및 

과속방지

선반의 작동은 불시기동, 과속방지 및 제어시스템의 고장을 방지

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스핀들 회전, 공구 교체용 스위치 등에는 매입형 스위치를 

사용하는 등 불시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공구의 위치조정 등 기계의 자동운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는 암호의 설정 또는 키 스위치의 사용 등 임의접속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연동식 가드 등 안전관련 소프트웨어에는 비인가자에 의한 

재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사용자가 

방호가드의 안전기능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할 것

  4) 복수의 가동유지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에 하나의 제어장치만 작동되도록 할 것

  5) 가동식 연동가드의 닫힘이 기계의 재기동을 위한 신호로 사용

되지 않을 것

  6) 자동모드에서는 가드가 닫힌 후 기동장치의 조작을 통해서

만 기동 또는 재기동이 가능할 것

14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의 위치를 포함한 각 조작위치에 설

치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제어 판넬

나. 휴대형 제어판넬(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공구 매거진 등 위험영역의 근처 및 내부(근로자 출입이 가

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라. 공작물 적재장치의 취급을 위한 제어반

15

대형 

수직선반 

및 

터닝센터용 

방호가드

가. 칩, 공작물 파편 또는 절삭유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

정식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그림 8-3)

나. 가드의 구조부는 칩 또는 절삭유 등이 쌓이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고 근로자가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칩 제거시스템의 

인입구 및 면판 주변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가드는 면판보다 0.25m 이상 높아야 한다.

다. 작업영역 주변에 설치하는 방호울은 최소 3mm 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라.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두께 8mm 이상의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마. 방호울은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안전통로와 연결하여 구성

할 수 있다.

16

대형 

수평선반 

및 

터닝센터용 

가. 칩, 공작물 파편 또는 절삭유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

정식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그림 8-4)

나. 가드의 구조부에는 칩 또는 절삭유 등이 쌓이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고 기계의 후면에는 절삭유 및 칩을 수집하기 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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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가드

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 가드는 기계본체 또는 새들에 고정시켜야 하며 가드를 새들

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새들의 전체길이 방호할 수 있어야 

하고, 본체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절삭작업이 이루어지는 부

분 전체를 방호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라. 접근 가능한 플랫폼 또는 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플랫폼 또는 슬라이드 전체길이를 방호할 수 있고 바닥에서 

측정한 최소높이가 1.8m 이상인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위한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17
추락, 전도 

등의 방지

가. 계단, 사다리 또는 플랫폼 등 작업자가 작업을 위해 이용하

는 부분에는 추락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발끝

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미끄럼방지조치를 해야 한

다.

나. 플랫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게 제작·설

치해야 한다.

  1) 높이 500mm 이상의 플랫폼에는 추락 및 물건의 낙하를 방

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2) 플랫폼의 폭은 최소 600mm 이상이고, 조작자의 상부 

2,100mm 이내에는 충돌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3) 적절한 조명 및 환기장치를 구비할 것

  4)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조작위치 및 접근통로에서 위험구역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6) 칩, 절삭유 등이 비산되어 들어오지 않을 것

18 표시

선반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 명 및 주소(수입품인 경우 수입자명 및 주소)

나. 제품의 모델명, 주축의 높이, 척의 최대 치수 및 취급가능

한 공작물의 최대치수(지름 및 길이를 말한다)

다. 일련번호

라. 제조연월

마. 스핀들 최대회전수(분당 회전수로 표시)

바. 척의 최대회전수(분당 회전수로 표시)

사.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19 사용설명서

선반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사용상의 유의 사항

나. 안전장치의 종류, 성능 및 사용상의 유의 사항

다. 안전한 운반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라. 설치, 조작, 조정 및 정비 작업방법, 절차 및 작업 필요한 

면적

마. 소음 수준

바. 관계 법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드릴기

20 재료 드릴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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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1
수동드릴기 

방호조치

수동드릴기(그림 8-5)에는 회전하는 스핀들축에 신체의 일부가 

협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조정식 또는 가동식 연

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상 가드의 설치가 곤

란한 기계에는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2

수동드릴기 

가드의 

구조

가드는 전면 및 양 측면에서의 접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

도록 스핀들축, 척 및 공구고정장치를 방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그림 8-6, 8-7 및 8-8)

23
수동드릴기 

방호장치

레이디얼 드릴기(그림 8-9) 등 기계의 구조상 방호가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트립장치(그림 8-10) 등 별도의 방

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방호장치는 각 스핀들축으로 부

터 150m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24
수동드릴기 

브레이크

트립장치에 관련된 스핀들 브레이크의 성능은 표 8-1에 적합해

야 한다.

<표 8-1> 스핀들 브레이크의 성능

스핀들 회전수(rpm) 정지까지의 회전수

250 이하 1

250 초과 1,000 이하 2

1,000 초과 1,500 이하 3

1,500 초과 4

25
공작물 

고정장치

수동드릴기는 관통 홀, 또는 T-슬롯 등 공작물을 테이블에 견고

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그림 8-11)

26
자동드릴기

방호가드

가. 작업영역 주변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 또는 작업특성상 방호가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계 주변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방호장치를 사용하

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그림 8-12, 8-13)

나. 작업 중 위험구역에 접근해야 하는 구조의 드릴기에는 위험

구역에 압력감지 매트 또는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필

요 시 조작자용 캐빈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캐빈에 접근

하는 통로상에는 위험부위에 접촉할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

다.

다. 자동모드운전은 별도로 제공되는 펜던트 스위치 등 조작장치

가 캐빈 내의 정위치에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 드릴기의 구조 또는 작업의 특성상 나목에 따른 압력감지 매

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또는 출입용 도어에 연동회로를 구성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작위치에서 근로자의 출입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자동드릴기에 설치되는 방호가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

다.

  1) 방호가드가 바닥에 고정되는 경우 최소높이가 1.4m 이상이

고 바닥과의 틈새는 300mm 이내일 것

  2) 칩, 절삭유 기타 절삭중인 가공물이 비산되지 않는 구조일 것

  3) 절삭작업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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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동식 가드의 개방으로 인해 조작자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가드에 설치할 것

27
자동드릴기 

운전모드

가. 드릴기에는 운전모드(수동 또는 자동, 세팅모드를 말한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운전모드는 

작업영역 외주에 설치된 키 스위치, 접속코드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나. 자동모드 운전은 가드가 닫힌 후 별도의 조작을 통해서만 가

능해야 한다.

다. 공구 또는 공작물의 조정, 프로그램 수정 등 세팅모드에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기계의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1) 정지 신호 후 축의 회전수가 2회전 이내에 정지될 것

  2) 회전속도의 제한 값이 감시될 수 있을 것

  3) 축의 중력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공작물 자동교체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5) 방호가드가 해체된 칩 이송장치의 작동은 가동유지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6) 복수의 가동유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장

치만 사용가능할 것

28 해제장치

드릴기에는 신체 협착 시 인력으로 축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가. 전원 차단 시 압력해제를 위하여 수동으로 작동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거나 동력작동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파이롯 밸브 또는 드라이버의 수

동제어를 위한 장치 또는 반대방향 운동이 가능한 제어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29
공작물 

이송장치

가. 공작물 이송장치의 적재부는 작업영역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나. 위험부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광전자

식안전장치의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 가드 개방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해제 후 위험구역에 접근해

야 하는 경우 기계의 작동은 가동유지장치와 활성화장치의 

동시 조작을 통해서 단계적 작동만 가능해야 한다. 다만, 연

속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수조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0
칩 

수집장치

가. 칩 수집 및 처리장치의 위험부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특성상 8시간마다 

1회 이상 위험부위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연동가

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 특성상 연동가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구동부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동유지장치를 조작해야만 구동부가 작동되

도록 해야 한다.

31
동력

전달장치

가. 벨트, 체인, 기어 등 동력전달부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

야 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8시간마다 1회 이상 위험부위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동력전달부의 작동이 완전히 정지하기 이전에 위험부에 접근

할 수 있는 구조의 드릴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 또는 타이머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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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피트

가. 드릴기 주변의 피트 또는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

락의 위험이 없도록 방호울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

다.

나. 조정,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위해 피트 하부에 접근해야 하

는 경우에는 출입용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33
절삭유 

공급시스템

가. 절삭유 공급시스템은 절삭유의 비산, 누유, 넘침(overflow)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절삭유 수집탱크와 배관 등의 부품은 절삭유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다. 절삭유로 인하여 유해한 미세 분무, 기체, 또는 연무가 작업

영역에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절삭유의 용량은 기계가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으로서 과열로 인한 증발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절삭유의 냉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공작물 적재, 세팅 등 작업영역에 조작자의 손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절삭유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집탱크로 회수되도

록 해야 한다.

바. 절삭유 탱크에는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관찰이 용

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사. 절삭유 공급시스템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칩 

등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를 부착해야 한다.

34

절삭유의 

생물학적 

위험

냉각재 등에 의한 생물학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적

합해야 한다.

  1) 정상운전 시 전체 냉각재가 계통 내에서 순환되고 냉각재 

탱크에 체류하지 않을 것. 다만, 설계상 냉각재의 일부를 

탱크 내에서 보유하도록 설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냉각재가 기계에 잔류되지 않고 중력에 의해 수집탱크로 배유

되도록 할 것

  3) 배출용 배관의 직경은 슬러지의 체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이고 적정한 기울기를 부여할 것

  4) 필터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5) 전체 시스템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 부위 등에 누적

된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냉각재 저장탱크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할 것

  7) 오일 또는 그리스 등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에 의해 냉각재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분리장치

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5 조명
작업영역의 공구 끝단부에서 측정한 조도는 최소 300Lux 이상이

어야 한다. 이 경우 가동식 연동가드는 개방상태에서 측정한다.

36
비상

정지장치

드릴기에는 0정지방식의 하나 이상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특성상 순차적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1정

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7
가드의 

강도

가. 드릴기에 설치되는 방호가드 및 방호울은 칩의 비산 또는 탈

락․비산되는 부품과의 충돌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강도로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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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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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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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나.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절삭유 등과 접촉 시 

쉽게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장시간 사용에도 재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8
기계의 

안정성

드릴기는 작업 중 전복, 기울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평탄한 곳

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39
전도, 추락 

미끄러짐

가. 드릴기에 설치되는 플랫폼 등의 작업공간 및 접근을 위한 사

다리, 통로 등에는 미끄러짐, 전도 또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및 미끄럼방지용 강판의 사용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작업공간 및 접근통로는 절삭작업 중 사용되는 유체가 튀어 

들어오거나 미스트의 유입 또는 바닥에 체류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다. 높이 1.8m 이상에 설치된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작업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다리의 설치 등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0 표시

드릴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

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나. 기계의 중량

다. 전기, 유․공압 시스템에 관한 정보

라.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바. 자율안전확인표시(KCs마크)

41 사용설명서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나. 기계의 안전한 설치 및 가드 설치방법에 관한 정보

다. 최초 사용 전 수행해야 할 기계와 가드의 초기시험과 검사

에 관한 사항

라. 기계, 가드, 안전장치 및 그 외 중요부품의 주기적 시험, 

검사에 관한 사항

마.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의 교환이나 선택항목

의 추가 및 관련 시험이나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안전한 조작을 위한 교육, 조정,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사. 운전모드별 조작방법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아. 전기, 유․공압시스템에 필요한 회로도 및 제어시스템에 관한 

사항

자. 윤활, 제동 및 동력전달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에 관한 사

항

차. 절삭유 및 윤활제의 정확한 선정, 준비, 적용, 유지에 관한 

사항

카. 드릴기에 갇힌 사람의 구출방법에 관한 사항

타. 공구 매거진 시스템이 장착된 기계의 공구에 대한 최대질

량, 관성모멘트, 틸팅 모멘트 및 운동공간의 한계에 관한 

사항

파. 공구 고정장치의 운동공간, 최대질량 및 중심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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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평삭․형삭기

42 재료
평삭․형삭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3

평삭·형삭

기의 

방호가드

가. 작업영역 주위에는 고정형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특성상 가드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작자 캐빈의 설치, 방호울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작업영역을 방호하는 가드는 가능한 기계 본체에 고정시켜야 

한다.(그림 8-14)

다. 작업영역에 조작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의 기계에는 별도

의 캐빈을 설치해야 한다.(그림 8-15) 이 경우 조작자가 방

호울로 둘러쳐진 구역안의 위험구역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

다. 다만, 기계의 환경설정 및 운전상 불가피하게 위험구역

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펜던트 스위치의 제공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라. 자동모드 운전은 제공된 펜던트 스위치를 캐빈 내의 정해진 

위치에 두는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또한, 기계의 작동은 

적절한 운전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마. 조작자 이외의 근로자가 작업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의 

기계에는 방호울에 연동식 도어를 설치하고 광전자식안전장

치, 압력감지매트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만, 기계의 특성상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조작자의 정상작업위치에서 작업영역에 대한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어야 한다.

바. 자동형삭․평삭기에 설치되는 방호가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

야 한다.

  1) 방호가드가 바닥에 고정되는 경우 최소 높이가 1.4m 이상

이고 바닥과의 틈새는 300mm 이내일 것

  2) 칩, 절삭유 기타 절삭중인 가공물이 비산되지 않는 구조일 

것

  3) 절삭작업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할 것

  4) 작업영역에 출입하기 위한 도어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하고 

연동회로의 임의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가동식 가드의 개방으로 인해 조작자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가드에 설치할 것

44

평삭·형삭․

기의  

운전모드

가. 평삭·형삭기에는 운전모드(수동 또는 자동, 세팅모드를 말한

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운전

모드는 작업영역 외주에 설치된 키 스위치, 접속코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

야 한다. 

나. 자동모드 운전은 가드가 닫힌 후 별도의 조작을 통해서만 가

능해야 한다.

다. 공구 또는 공작물의 조정, 프로그램 수정 등 세팅모드에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기계의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1) 정지 신호 후 축의 회전수가 2회전 이내에 정지될 것

  2) 회전속도의 제한 값이 감시될 수 있을 것

  3) 축의 중력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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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4) 공작물 자동교체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5) 방호가드가 해체된 칩 이송장치의 작동은 가동유지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6) 복수의 가동유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장

치만 사용가능할 것

45 해제장치

평삭·형삭기에는 신체 협착시 인력으로 축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가. 전원 차단 시 압력해제를 위하여 수동으로 작동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거나 동력작동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파이롯 밸브 또는 드라이버의 수

동제어를 위한 장치 또는 반대방향 운동이 가능한 제어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46
공작물 

이송장치

가. 공작물 이송장치의 적재부는 작업영역 외부에 배치해야 한

다.

나. 위험부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광전

자식안전장치의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 가드 개방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해제 후 위험구역에 접근해

야 하는 경우 기계의 작동은 가동유지장치와 활성화장치의 

동시 조작을 통해서 단계적 작동만 가능해야 한다. 다만, 연

속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수조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7
칩 

수집장치

가. 칩 수집 및 처리장치의 위험부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특성상 8시간마다 

1회 이상 위험부위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연동가

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 특성상 연동가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구동부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동유지장치를 조작해야만 구동부가 작동되

도록 해야 한다.

48
동력

전달장치

가. 벨트, 체인, 기어 등 동력전달부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

야 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8시간마다 1회 이상 위험부위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동력전달부의 작동이 완전히 정지하기 이전에 위험부에 접근

할 수 있는 구조의 밀링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 또는 타이머

를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9 피트

가. 평삭·형삭기 주변의 피트 또는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

나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방호울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조정,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위해 피트하부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입용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50
조작 

플랫폼

가. 기계에 플랫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높이 500mm 이상의 플랫폼에는 추락 및 물건의 낙하를 방

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2) 플랫폼의 폭은 최소 600mm 이상이고, 조작자의 상부 

2,100mm 이내에는 충돌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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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절한 조명 및 환기장치를 구비할 것

  4)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조작위치 및 접근통로에서 위험구역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6) 칩, 절삭유 등이 비산되어 들어오지 않을 것

나. 플랫폼 조작반에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고 세팅모드에서

는 가동유지장치의 조작을 통해서만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51
공구 

매거진

가. 공구 매거진의 위험구역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식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공구 매거진 구역에 근로자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구 매

거진 지역에 작업자 체류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공구 보충, 유지, 조정 등의 작업을 위해 연동가드 개방상태

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작업영역 외부에 설치된 양

수조작장치 등을 사용하여 신체 일부분이 위험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매거진의 공구 고정장치는 공구의 낙하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하며 공구 고정에 대한 설계자료

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2
공구 

교환장치

가. 공구 교환장치의 위험구역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식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가드를 개방하거나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위

험영역에 접근해야하는 구조의 기계는 가동유지장치 및 활성

화장치(enabling device)의 동시 조작을 통해서만 순차적

(step-by-step) 작동을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서 연속운전이 필요한 기계에는 위험영역 밖에 설치된 양수

조작장치의 조작을 통해서만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공구 고정장치는 동력이 차단되더라도 낙하 또는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3
절삭유 

공급시스템

가. 절삭유 공급시스템은 절삭유의 비산, 누유, 넘침(overflow)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절삭유 수집탱크와 배관 등의 부품은 절삭유에 대한 안정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다. 절삭유로 인하여 유해한 미세 분무, 기체, 또는 연무가 작업

영역에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절삭유의 용량은 기계가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으로서 과열로 인한 증발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절삭유의 냉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공작물 적재, 세팅 등 작업영역에 조작자의 손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절삭유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집탱크로 회수되도

록 해야 한다.

바. 절삭유 탱크에는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관찰이 용

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사. 절삭유 공급시스템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칩 

등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를 부착해야 한다.

54
절삭유의 

생물학적 

냉각재 등에 의한 생물학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적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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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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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위험

  1) 정상운전 시 전체 냉각재가 계통 내에서 순환되고 냉각재 

탱크에 체류하지 않을 것. 다만, 설계상 냉각재의 일부를 

탱크 내에서 보유하도록 설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냉각재가 기계에 잔류되지 않고 중력에 의해 수집탱크로 배

유되도록 할 것

  3) 배출용 배관의 직경은 슬러지의 체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이고 적정한 기울기를 부여할 것

  4) 필터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5) 전체 시스템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 부위 등에 누적

된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냉각재 저장탱크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할 것

  7) 오일 또는 그리스 등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에 의해 냉각재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분리장치

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5 조명
작업영역의 공구 끝단부에서 측정한 조도는 최소 300lux 이상이

어야 한다. 이 경우 가동식 연동가드는 개방상태에서 측정한다.

56
비상

정지장치

형삭․평삭기에는 0정지방식의 하나 이상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특성상 순차적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1정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7
가드의 

강도

가. 평삭·형삭기에 설치되는 방호가드 및 방호울은 칩의 비산 또

는 탈락․비산되는 부품과의 충돌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강

도로 제작해야 한다.

나.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절삭유 등과 접촉 시 

쉽게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장시간 사용에도 재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58
기계의 

안정성

평삭·형삭기는 작업 중 전목, 기울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평탄

한 곳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59
전도, 추락 

미끄러짐

가. 평삭·형삭기에 설치되는 플랫폼 등의 작업공간 및 접근을 위

한 사다리, 통로 등에는 미끄러짐, 전도 또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및 미끄럼방지용 강판의 사

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작업공간 및 접근통로는 절삭작업 중 사용되는 유체가 튀어 

들어오거나 미스트의 유입 또는 바닥에 체류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다. 높이 1.8m 이상에 설치된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작업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다리의 설치 등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0 표시

평삭·형삭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

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나. 기계의 중량

다. 전기, 유․공압 시스템에 관한 정보

라.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바. 자율안전확인표시 (KCs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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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61
사용

설명서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나. 기계의 안전한 설치 및 가드 설치방법에 관한 정보

다. 최초 사용 전 수행해야 할 기계와 가드의 초기시험과 검사

에 관한 사항

라. 기계, 가드, 안전장치 및 그 외 중요부품의 주기적 시험, 검

사에 관한 사항

마.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의 교환이나 선택항목

의 추가 및 관련 시험이나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안전한 조작을 위한 교육, 조정,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사. 운전모드별 조작방법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아. 전기, 유․공압시스템에 필요한 회로도 및 제어시스템에 관한 

사항

자. 윤활, 제동 및 동력전달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에 관한 사

항

차. 절삭유 및 윤활제의 정확한 선정, 준비, 적용, 유지에 관한 

사항

카. 기계에 갇힌 사람의 구출방법에 관한 사항

타. 공구 매거진 시스템이 장착된 기계의 공구에 대한 최대질

량, 관성모멘트, 틸팅 모멘트 및 운동공간의 한계에 관한 

사항

파. 공구 고정장치의 운동공간, 최대질량 및 중심위치에 관한 

사항

밀링

62 재료
밀링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63
수동밀링기

방호가드

가. 작업영역 주변에는 고정식 가드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

치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종류 모두 설치할 수 있

다.(그림 8-16 내지 8-23)

나.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드 개방 시 절삭날 등 

위험부의 작동이 정지되어야 한다.

다. 위험부위의 작동이 정지된 후 감속기간 동안 위험영역에 접

근이 필요한 구조의 기계에는 가드에 연동회로가 구성된 잠

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기계의 세팅작업 등을 위하여 가드 개방 후에도 작동이 필요

한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드가 개방되도록 해

야 한다.

  1) 가동유지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축의 회전수가 2rpm 이하일 

것

  2) 스핀들의 회전운동은 가동유지장치 또는 활성화장치와 기동

장치의 동시작동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3) 칩 이송 컨베이어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유지장치 또는 이

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할 것

64

자동밀링기

의 

방호가드

가. 작업영역 주위에는 고정형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특성상 가드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

우에는 조작자 캐빈의 설치, 방호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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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작업영역을 방호하는 가드는 가능한 기계본체에 고정시켜야 

한다.(그림 8-14)

다. 작업영역에 조작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의 기계에는 별도

의 캐빈을 설치해야 한다.(그림 8-15) 이 경우, 조작자가 

방호울로 둘러쳐진 구역안의 위험구역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다만, 기계의 환경설정 및 운전상 불가피하게 위험구

역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펜던트 스위치의 제공 등 별도

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라. 자동모드 운전은 제공된 펜던트 스위치를 캐빈 내의 정해진 

위치에 두는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또한, 기계의 작동은 

적절한 운전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마. 조작자 이외의 근로자가 작업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의 

기계에는 방호울에 연동식 도어를 설치하고 광전자식안전장

치, 압력감지매트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만, 기계의 특성상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조작자의 정상작업위치에서 작업영역에 대한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어야 한다.

바. 자동밀링기에 설치되는 방호가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

다.

  1) 방호가드가 바닥에 고정되는 경우 최소높이가 1.4m 이상이

고 바닥과의 틈새는 300mm 이내일 것

  2) 칩, 절삭유 그 밖에 절삭 중인 가공물이 비산되지 않는 구

조일 것

  3) 절삭작업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할 것

  4) 작업영역에 출입하기 위한 도어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하고 

연동회로의 임의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가동식 가드의 개방으로 인해 조작자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가드에 설치할 것

65

자동밀링기

의 

운전모드

가. 자동밀링기에는 운전모드(수동 또는 자동, 세팅모드를 말한

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운전

모드는 작업영역 외주에 설치된 키 스위치, 접속코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

야 한다. 

나. 자동모드 운전은 가드가 닫힌 후 별도의 조작을 통해서만 가

능해야 한다.

다. 공구 또는 공작물의 조정, 프로그램 수정 등 세팅모드에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기계의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1) 정지 신호 후 축의 회전수는 2회전 이내에 정지 할 것

  2) 회전속도의 제한 값이 감시될 수 있을 것

  3) 축의 중력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될 것

  4) 공작물 자동교체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5) 방호가드가 해체된 칩 이송장치의 작동은 가동유지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6) 복수의 가동유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장

치만 사용가능할 것

66 해제장치
밀링기에는 신체 협착 시 인력으로 축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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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전원 차단 시 압력해제를 위하여 수동으로 작동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거나 동력작동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파이롯 밸브 또는 드라이버의 수

동제어를 위한 장치 또는 반대방향 운동이 가능한 제어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67
공작물 

이송장치

가. 공작물 이송장치의 적재부는 작업영역 외부에 배치해야 한

다.

나. 위험부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광전자

식안전장치의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 가드 개방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해제 후 위험구역에 접근해

야 하는 경우 기계의 작동은 가동유지장치와 활성화장치의 

동시 조작을 통해서 단계적 작동만 가능해야 한다. 다만, 연

속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수조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8
칩 

수집장치

가. 칩 수집 및 처리장치의 위험부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특성상 8시간마다 

1회 이상 위험부위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연동가

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 특성상 연동가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구동부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동유지장치를 조작해야만 구동부가 작동되

도록 해야 한다.

69
동력

전달장치

가. 벨트, 체인, 기어 등 동력전달부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

야 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8시간마다 1회 이상 위험부위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동력전달부의 작동이 완전히 정지하기 이전에 위험부에 접근

할 수 있는 구조의 밀링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 또는 타이머

를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0 피트

가. 밀링기 주변의 피트 또는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

락의 위험이 없도록 방호울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

다.

나. 조정,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위해 피트하부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입용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71
조작 

플랫폼

가. 밀링기에 플랫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높이 500mm 이상의 플랫폼에는 추락 및 물건의 낙하를 방

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2) 플랫폼의 폭은 최소 600mm 이상이고, 조작자의 상부 

2,100mm 이내에는 충돌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3) 적절한 조명 및 환기장치를 구비할 것

  4)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조작위치 및 접근통로에서 위험구역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6) 칩, 절삭유 등이 비산되어 들어오지 않을 것

나. 플랫폼 조작반에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고 세팅모드에서

는 가동유지장치의 조작을 통해서만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72 공구 가. 공구 매거진의 위험구역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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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매거진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공구 매거진 구역에 근로자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구 매

거진 지역에 작업자 체류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공구 보충, 유지, 조정 등의 작업을 위해 연동가드 개방상태

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작업영역 외부에 설치된 양

수조작장치 등을 사용하여 신체 일부분이 위험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매거진의 공구 고정장치는 공구의 낙하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공구 고정에 대한 설계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73
공구 

교환장치

가. 공구 교환장치의 위험구역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식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가드를 개방하거나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위

험영역에 접근해야하는 구조의 기계는 가동유지장치 및 활성

화장치(enabling device)의 동시조작을 통해서만 순차적

(step-by-step) 작동을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서 연속운전이 필요한 기계에는 위험영역 밖에 설치된 양수

조작장치의 조작을 통해서만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공구 고정장치는 동력이 차단되더라도 낙하 또는 이탈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74
절삭유 

공급시스템

가. 절삭유 공급시스템은 절삭유의 비산, 누유, 넘침(overflow)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절삭유 수집탱크와 배관 등의 부품은 절삭유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다. 절삭유로 인하여 유해한 미세 분무, 기체, 또는 연무가 작업

영역에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절삭유의 용량은 기계가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으로서 과열로 인한 증발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절삭유의 냉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공작물 적재, 세팅 등 작업영역에 조작자의 손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절삭유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집탱크로 회수되도

록 해야 한다.

바. 절삭유 탱크에는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관찰이 용

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사. 절삭유 공급시스템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칩 

등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를 부착해야 한다.

75

절삭유의 

생물학적 

위험

냉각재 등에 의한 생물학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적

합해야 한다.

  1) 정상운전 시 전체 냉각재가 계통 내에서 순환되고 냉각재 

탱크에 체류하지 않을 것. 다만, 설계상 냉각재의 일부를 

탱크 내에서 보유하도록 설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냉각재가 기계에 잔류되지 않고 중력에 의해 수집탱크로 배유

되도록 할 것

  3) 배출용 배관의 직경은 슬러지의 체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이고 적정한 기울기를 부여할 것

  4) 필터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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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5) 전체 시스템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 부위 등에 누적

된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냉각재 저장탱크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

개를 설치할 것

  7) 오일 또는 그리스 등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에 의해 냉각재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분리장치

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6 조명
작업영역의 공구 끝단부에서 측정한 조도는 최소 300lux 이상이

어야 한다. 이 경우 가동식 연동가드는 개방상태에서 측정한다.

77
비상

정지장치

기계장치에는 0정지방식의 하나 이상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 다만, 기계의 특성상 순차적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1

정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78
가드의 

강도

가. 기계에 설치되는 방호가드 및 방호울은 칩의 비산 또는 탈

락․비산되는 부품과의 충돌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강도로 

제작해야 한다.

나.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절삭유 등과 접촉 시 

쉽게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장시간 사용에도 재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79
기계의 

안정성

기계는 작업중 전목, 기울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평탄한 곳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80
전도, 추락 

미끄러짐

가. 기계에 설치되는 플랫폼 등의 작업공간 및 접근을 위한 사

다리, 통로 등에는 미끄러짐, 전도 또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및 미끄럼방지용 강판의 사용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작업공간 및 접근통로는 절삭작업 중 사용되는 유체가 튀어 

들어오거나 미스트의 유입 또는 바닥에 체류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 높이 1.8m 이상에 설치된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작업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다리의 설치 등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1 표시

밀링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

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나. 기계의 중량

다. 전기, 유․공압 시스템에 관한 정보

라.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바. 자율안전확인표시(KCs마크)

82 사용설명서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나. 기계의 안전한 설치 및 가드 설치방법에 관한 정보

다. 최초 사용 전 수행해야 할 기계와 가드의 초기시험과 검사

에 관한 사항

라. 기계, 가드, 안전장치 및 그 외 중요부품의 주기적 시험, 

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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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마.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의 교환이나 선택항목

의 추가 및 관련 시험이나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안전한 조작을 위한 교육, 조정,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사. 운전모드별 조작방법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아. 전기, 유․공압시스템에 필요한 회로도 및 제어시스템에 관한 

사항

자. 윤활, 제동 및 동력전달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에 관한 사

항

차. 절삭유 및 윤활제의 정확한 선정, 준비, 적용, 유지에 관한 

사항

카. 기계에 갇힌 사람의 구출방법에 관한 사항

타. 공구 매거진 시스템이 장착된 기계의 공구에 대한 최대질

량, 관성모멘트, 틸팅 모멘트 및 운동공간의 한계에 관한 

사항

파. 공구 고정장치의 운동공간, 최대질량 및 중심위치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요건

83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

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8-2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

다.

<표 8-2>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

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84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

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호 

연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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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면

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85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

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망

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

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

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

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86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

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87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전

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

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

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

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

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88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어

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

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체

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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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89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가

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도

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90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

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8-3와 같은 적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8-3> 접지연속성 기능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91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

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

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92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34

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안전
인증서 첨부

93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

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1)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
2)
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

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다)

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

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94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

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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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

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95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

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

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

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

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

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식

[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으로 이

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

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

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

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계

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

다.

96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8-4>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

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

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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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

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

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

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

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은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표 8-4>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

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

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8-5>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

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

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8-5>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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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97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8-6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만, 누름버튼표시

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8-6>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98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8-24와 같은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8-24> 감전위험 경고 표시

99 시험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83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

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

하의 값이 표 8-3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

한 절연저항 값이 제91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

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

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

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85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00
전자파 

적합성시험

수치제어(NC 또는 CNC) 방식으로 작동되는 공작기계는 전자파 

장해로 인해 외부의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작동을 간섭받지 않도

록 전자파내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의

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다.

-전자파적합성 시험 
성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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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01 추가 항목

1:후면 스핀들 가드

2:척 가드

3:전면 칩 가드(새들 탑재식)

4:후면 칩 가드

  1:후면 스핀들 가드

  2:전면 가드

  3:후면 가드

  4:척 가드

<그림 8-1> 범용수동선반 <그림 8-2> 반자동 선반

1:방호울

2:플랫폼

  

1:후면 가드

2:척 가드

3:접근 도어

4:전면

5:제어판넬

6:플랫폼

7:새들

<그림 8-3> 수치제어 대형 

수직선반

<그림 8-4> 수치제어 대형 

수평선반의 가드 (예시)

<그림 8-5> 탁상 드릴기
<그림 8-6> 고정식 

조정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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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그림 8-7> 고정식 

조정가드의 설치예시

<그림 8-8> 고정식 

조정가드의 설치예시

<그림 8-9> 레이디얼 

드릴기

<그림 8-10> 텔레스코픽 

트립장치의 예시

<그림 8-11> 공작물 

고정장치 예시
<그림 8-12> 선반형 드릴기

1: 고정식 가드

2: 이동식 가드

3: 가동식 연동가드

4: 조작 보조위치

5: 철재 텔레스코핑 덮개

6: 드릴

7: 이동식 가드

8: 고정식 가드

9: 철재 텔레스코핑 덮개

10: 고정식 가드

11: 폴딩 도어(연동)

12: 기계 테이블

13: 폴딩 도어(연동)

14: 폴딩 도어가 접힌 경우의 

위치

15: 고정식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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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그림 8-13> 수평축 드릴기

1,8,10,15: 고정식 가드

2,7: 엔드테이블에 고정된 가변형 가드

3: 조작자 출입용 가동식 연동가드

4: 보조조작 위치

5,9: 텔레스코픽 덮개

6: 절삭날

11,13: 폴딩 도어

12: 절삭 테이블

14: 테이블 적재시 폴딩 도어의 위치

<그림 8-14> 작업영역 전체 방호용 가드가 설치된 대형 

자동밀링기

1: 연동가드

2: 이송 갠트리

3: 텔레스코픽 덮개

4: 보조 펜던트

5: 절삭날

6: 갠트리와 함께 이송되는 조작 스테이션

7: 절삭 테이블

8: 슬라이드 상부 덮개

9: 간이로 설치된 가드

10: 방호울

<그림 8-15> 방호울이 설치된 대형 갠트리형 자동밀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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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그림 8-16> 수평형 

밀링기의 가드

<그림 8-17> 수평형 

밀링기기의 가드

<그림 8-18> 수직형 

밀링기의 가드

<그림 8-19> 수직형 

밀링기의 가드

<그림 8-20> 완전 개방형 

가드

<그림 8-21> 도어형 

개방가드

<그림 8-22> 슬라이딩 

도어형 가드

<그림 8-23> 자동밀링기의 

연동가드(개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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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둥근톱

1 재료
둥근톱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

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둥근톱의 

구조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분할날 8: 테이블

2: 톱 가드 9: 연장 테이블

3: 톱 가드 지지대 10: 제어반

4: 테이블 하부 고정 가드 11: 배기구

5: 립 펜스 12: 밀대

6: 가로 절단 펜스 13: 절단 높이 조절 장치

7: 테이블 홈 14: 이동 테이블

<그림 9-1> 둥근 톱의 구조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분할날 8: 테이블

2: 톱 가드 9: 연장 테이블

3: 톱 가드 지지대 10: 제어반

4: 테이블 하부 고정 가드 11: 배기구

5: 립 펜스 12: 밀대

6: 고정 슈 13: 이동테이블

7: 테이블 홈 14: 가로 절단 울

<그림 9-2> 치수톱 기계의 구조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기계‧기구명 목재가공기계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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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3
제어장치의 

위치

가. 둥근톱 기계의 제어장치는 그림 9-3의 음영지역(X 또는 Y) 

또는 이동식 제어판에 설치해야 한다.

a: 600 mm 이상

b: 1/2 L

c: 50 mm 이상

<그림 9-3> 제어장치의 위치

나. 치수톱 기계의 경우, 제어장치는 그림 9-4의  음영지역에 

표 9-1에 따라 설치하거나 이동식 제어판에 설치해야 한

다.

<그림 9-4> 치수톱 기계의 제어장치 위치

<표 9-1> 치수톱 기계의 정지장치 위치

C
(mm)

이동식
제어장치가
없는 경우

이동식 제어장치가 있는 경우

A≦850
mm

A>850 mm

B≦1,300 mm B>1,300 mm

C≦300
2 또는 1 및 3
또는 1 및 4

5
1 및 5 또는
2 및 5

2 및 5

C>300
1 및 3 또는 1

및 4
5 1 및 5

1, 3 및 5 또는
1, 4 및 5

다. 톱날 기동장치는 정지장치 옆에 설치하고 바닥에서 600m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비상정지장치는 톱날 기동장치 옆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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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4
기동 및 

정지장치

가. 둥근톱 기계에 탈착식 전동 송급장치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송급장치에 별도의 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둥근톱 기계에는 모든 구동부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0정지방식의 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적 

브레이크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1정지방식의 정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의 정지 순서는 다음에 따른

다.

  1) 공작물 클램프(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한 기계의 

모든 구동장치에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고 제동장치 작

동

  2) 정지가 완료된 후 제동장치와 공작물 클램프(해당되는 경

우에 한정한다)에 전력 공급이 차단

다. 시간지연장치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탈착식 전동 송급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동 송급장치에 

별도의 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비상

정지장치

가. 기계적 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 비상정지장치는 0정지방식을

적용하고 전기적 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1정지방식의

정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의 정지순서는 제

4호와 동일하다.

나. 비상정지장치의 설치위치는 제3호에 따르고 이동식 제어판

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동식 제어판에 비상정지제어 장치를 

설치한다.

6

동력작동 

톱날 및 

방호울의 

이동

가. 위험구역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호울과 동력작동 

톱날 사이에서 신체의 접촉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톱날

의 방호울 방향으로의 이동 또는 방호울의 톱날 방향 이동

은 가동유지(hold-to-run)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나. 가동유지장치는 톱날과 울을 동시에 이동시킬 수 없어야 

하고 하드와이어(hard wired)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해야 한

다.

7

날 접촉

예방장치 

및 분할날

둥근톱 기계에는 가동식 또는 고정식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

가. 가동식 접촉예방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덮개의 하단이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하는 방

식의 것이고 절단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톱날에 접

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절단작업 중 가공재의 절단에 필요한 날 이외의 부분을 항

상 자동적으로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3) 작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톱날을 관찰할 수 있

을 것

  4) 접촉 예방장치의 지지부는 덮개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체결볼트에는 이완방지조치를 할 것

나.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는 톱날 등 분할 날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 및 가공재의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틈새가 8㎜ 

이하가 되도록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덮개의 하단부와 

테이블면 사이가 25㎜ 이하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스토

퍼를 설치해야 한다.

-날 접촉 예방장치 
자율안전확인 증
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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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그림 9-5> 가동식 덮개 <그림 9-6> 고정식 

덮개

다. 톱날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겸형식 또는 현수식 분할날을 

설치해야 한다.

  1) 분할날의 두께는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1.1 t₁ ≦ t₂ ＜ b 

(t₁：톱두께, t₂：분할날두께, b：치진폭)

  2)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

는 12㎜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

블면(승강반에 있어서도 테이블을 최하로 내린 때의 면을 

말한다)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3) 분할날 조임볼트는 둥근톱 직경에 따라 표 9-2 이상의 볼

트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체결하고 볼트에 이완방지조치를 

할 것.

   

<그림 9-7> 겸형식 분할날 <그림 9-8> 현수식 

분할날

<표 9-2> 분할날의 취부 볼트직경

종류 겸형식분할날 현수식분할날

둥근톱직경(㎜)
203 

이하

204～3

55

356～5

60

561～6

10

615 

이하

915 

이하

볼트직경(㎜) 5 6 8 10 6 8

8
브레이크 

장치

둥근톱 기계에는 동력차단 후 10초 이내에 톱날의 회전을 정

지시킬 수 있는 성능의 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9
축 

고정장치

둥근톱 기계에는 톱날을 교체할 때에 톱날 축의 회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축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0
반발예방 

장치

가. 둥근톱 기계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반발예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가공재의 두께에 따라 가공재가 톱날의 후면에서 반발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및 강도를 보유할 것

  2) 반발방지 발톱 및 반발방지 롤의 지지부는 가공재가 반발할 

경우 이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보유할 것

나. 톱날의 직경이 405㎜를 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자동

송급장치를 보유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반

발예방장치는 반드시 분할날을 사용해야 한다.

-반발 예방장치 자
율안전확인 증명
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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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1

브레이크 

정지시간 

시험

가. 스핀들에 공급되는 동력을 차단한 후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톱날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나. 1분간 정지상태를 유지한다.

다. 스핀들을 재 기동시켜 무부하 상태에서 1분간 작동시킨다.

라. 가, 나, 다의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측정한 시간을 평균하

였을 때 10초 이내이여야 한다.

12 표시

둥근톱 기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

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나.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다. 형식 또는 모델명

라. 대패 몸통의 길이 및 유효 절삭너비

마.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13 사용설명서

둥근톱 기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기계의 형식, 구조 및 사용할 수 있는 공구의 종류 및 구

조

나. 운전, 조작에 관한 설명서

다. 유지․보수, 점검․정비에 관한 설명서

라. 기계 설치에 관한 설명서

마.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대패

14 재료
기계대패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5
프레임 

베드

프레임 및 베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설치가 용이한 구조일 것

나. 사용가능한 최대 대팻날을 부착하여 무부하 상태에서 최

고 속도로 회전시 과도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16
대팻날 

부착 부분

가. 대팻날의 부착 부분은 대패 몸통의 부착홈 또는 날 누르개

의 단면을 쐐기 모양으로 하는 방법 등으로 원심력에 의해 

날이 튀어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A형 날을 사용하는 것은 양 끝에 밀폐구멍이 있는 형식이어

야 한다.

다. B형 날을 사용하는 것의 뒷날은 그 끝이 대패 몸통 바깥 

둘레 면에서 2mm 이상 돌출되지 않게 부착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a) A형 날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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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b) B형 날의 구조

<그림 9-9> 대팻날의 구조

a) 둥근 몸통형

b) 각 몸통형

<그림 9-10> 대팻날의 부착 부분

17

대패 몸통 

및 테이블 

고정장치

가. 기계대패는 대팻날을 교환할 때 필요한 각 위치에서 대패 

몸통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나. 테이블 또는 대패 몸통은 가공 작업 중 진동, 충격 등에 의

해 승강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8

팁 

브레이커 

및 압력 바

가. 공작물에 의해 밀려 올라갔을 경우 또는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대팻날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목재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작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9-11> 팁 브레이커 및 압력 바 이송 롤

19 이송 롤

가. 상부 이송 롤은 대패 몸통의 앞․뒤에 한개 이상 구비하고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롤의 길이는 대패 몸통의 길이와 비슷해야 한다.

20
상부 이송 

롤의 덮개

가. 목재 이송에 필요한 부분 이외의 부분은 덮여지는 구조이

어야 한다.

나.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덮개의 앞면과 이송 쪽의 

롤과의 거리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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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21 덮개
풀리, 벨트, 기어 등의 회전 부분은 신체 접촉방지를 위한 방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22
동력 

차단장치

동력 차단장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떠나지 않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조작이 쉽고 접촉, 진동 등에 의해 불시에 기동되지 않을 

것

23 제동장치
기계대패에는 동력 차단 시 대패 몸통의 관성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24
과대 

절삭 방지

기계대패는 허용된 절삭량을 초과하여 절삭할 수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5
대패밥 

배출

기계대패는 대패밥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 가이드 또는 집진

용 후드를 갖추어야 한다.

26
날접촉 

예방장치

기계대패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공작물의 절삭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공작물의 두께에 따라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칼날접촉 방지장
치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첨부

27
역주행 

방지장치

기계대패에는 공작물의 역방향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또

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8
과도주행 

방지장치

기계대패에는 공작물의 과도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또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9 표시

기계대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

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나.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다. 형식 또는 모델명

라. 대패 몸통의 길이 및 유효 절삭 너비

마.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30 사용설명서

기계대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설명서를 한

글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기계의 형식, 구조 및 사용할 수 있는 공구의 종류 및 구

조

나. 운전, 조작에 관한 설명서

다. 유지․보수, 점검․정비에 관한 설명서

라. 기계 설치에 관한 설명서

마.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루타기

31 재료
루타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

에 적합해야 한다.

32 프레임 가. 임의의 위치에서 견고하게 고정되고, 급격한 경사 또는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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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및 베드

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 사용 가능한 최대 날붙이를 부착하여 무부하로 최고 회전

속도로 운전시 심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일 

것

33
테이블

및 측정자

가. 임의의 위치에서 견고하게 고정되고, 급격한 경사 또는 승강

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 센터 핀(가이드 핀) 및 측정용 자를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

는 구조일 것

다. 측정자는 테이블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4

주축 및 

주축 

고정장치

가. 주축의 헤더는 갑작스런 승강의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루타기는 공구 교환 시 주축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

추어야 한다.

35 콜릿 척

1: 구경부           2: 테이퍼부

3: 원통부           4: 뒤 끝

5: 분할 홈           6: 기준 끝면

7: 앞 끝 8: 나사부

9: 키이 홈 10: 허리

콜릿 척은 다음에 따른다.

가. 겉모양은 강도 및 경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흠, 터짐, 

균열 및 부식 등의 결함이 없고 다듬질이 양호해야 한다.

나. 구경부 및 테이퍼부의 경도는 로크웰경도(HRC) 기준 

58~62, 원통부의 경도는 HRC 40~44 이상이어야 한다.

a) S형 콜릿 b) D형 콜릿

<그림 9-12> 콜릿의 구조

36
주축 

제동장치

동력 차단 후 주축의 회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제동장치를 구비

해야 하며 제동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37 조작장치

가. 작업자가 작업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 차단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나. 시동 스위치는 접촉, 진동 등에 의해 불시기동의 우려가 없

는 구조여야 한다.

38
재기동 

방지장치

루타기는 정전 또는 주전원 차단 스위치의 개방 등에 의해 전원

이 차단된 후 전원 복귀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39
발 

조작장치

루타기에 발 조작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접

촉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0
날접촉 

예방장치

루타기에는 다음에 적합한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공작물의 절삭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날붙이 주위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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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2 이상(작업자 쪽)을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공작물의 두께에 따라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41

날접촉

예방장치 

지지부

날접촉예방장치의 지지부는 다음에 따른다.

가.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나. 날접촉예방장치의 착탈 및 위치의 조절이 쉽게 되고 견고

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고정용 볼트, 너트 등에는 풀림 방지 또는 이완방지 조치

를 할 것

42 표시

루타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

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나.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다. 형식 또는 모델명

라. 사용가능한 공구의 최대 지름 및 날 부분의 길이(변속 기

구를 구비한 루타기는 변속의 단계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43 사용설명서

루타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설명서를 한글

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기계의 형식, 구조 및 사용할 수 있는 공구의 종류 및 구

조

나. 운전, 조작에 관한 설명서

다. 유지․보수, 점검․정비에 관한 설명서

라. 기계 설치에 관한 설명서

마.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띠톱

44 재료
띠톱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 ․사

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5

기동 

스위치 및 

재기동 

방지장치

가. 기동 스위치는 작업자의 조작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접촉, 진동 등에 의해 불시에 기동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

다. 정전 또는 주전원 차단스위치의 개방 등에 의해 전원이 차

단된 후 전원 복귀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46

구동 

톱바퀴 

제동장치

가. 구동 톱바퀴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제동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평상시 기능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조작기구가 수동 또는 발조작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작 방향은 비 절삭쪽일 것

  2) 전도, 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발디딤용 페달은 표면에 미끄럼 방지를 하고, 수평 위치에

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스토퍼를 설치할 것

47 띠톱 가. 띠톱에 설치되는 긴장장치는 엔드레스 띠톱이 적정 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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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긴장장치

유지한 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띠톱 장력에 이상 발생 시 기동이 되지 않아야 하고, 작동 

중인 기계를 멈추게 하거나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장치를 구

비해야 한다.

다. 이탈방지장치 및 이탈 시 경보를 발생시키거나 동력을 차

단시키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그림 9-13> 띠톱 긴장장치

48

상부 

톱바퀴 

경사장치

상부 톱바퀴 경사장치는 운전 중 조작 핸들에 힘이 부가되더라

도 톱바퀴의 경사가 변화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9 억제장치

가. 억제 봉은 톱 폭에 따라 고정 위치를 쉽게 조작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억제 암의 승강은 톱니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서 조

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상부 억제 봉 지지기는 그 아래 끝과 공작물과의 간격이 

가능한 작게 되는 위치까지 하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림 9-14> 억제 장치

50

톱바퀴 및 

띠톱의 

부착물 

제거장치

가. 띠톱 기계에는 톱바퀴 및 띠톱에 들러붙는 톱밥, 수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부착물 제거판, 급유장치 등 부착물 제거장

치를 구비해야 한다.

나. 부착물 제거장치는 톱바퀴 및 띠톱에 손상을 줄 위험이 없

는 구조이어야 한다.

51

하부 

톱바퀴 

톱밥 등 

유입방지장

치 

가. 하부 톱바퀴와 띠톱과의 사이에 톱밥, 나무껍질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

치해야 한다.

나. 톱밥, 나무껍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에서 띠톱에 근

접하는 부분은 띠톱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

하고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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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52
치수

측정용 자

자는 확실히 고정되고 쉽게 조작, 조절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3
접촉예방

장치

접촉예방장치는 공작물의 절삭에 필요한 띠톱의 부분을 제외하

고 톱니를 덮을 수 있는 구조로서 절삭쪽의 톱니덮개(이하 접촉

예방장치라 한다)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재료는 두께 1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

도일 것

나. 접촉예방장치와 억제 봉 지지기와는 일체의 구조로 하고, 

승강 조작은 기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일 것

다. 접촉예방장치는 오목부 공간쪽을 제외한 세 면을 덮어씌

우고 앞면은 개폐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접촉예방장치는 억제 봉 지지기를 하한 위치까지 낮추었

을 경우에도 그 윗끝과 상부 톱바퀴 덮개의 아래 끝과의 

사이에 톱니가 노출되지 않을 것

마. 앞쪽의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54
톱바퀴의 

덮개

가.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1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일 것

나. 톱바퀴의 윗면 및 전․후, 좌․우의 면을 덮는 구조일 것

다. 상부의 톱바퀴 덮개는 톱바퀴를 하한 위치까지 낮추었을 

경우에도 톱바퀴의 아래 끝까지 덮히는 구조일 것

라. 피트의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 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3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일 것

마. 상부 톱바퀴의 덮개에는 띠톱의 파단에 의한 띠톱 및 파편

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완충재로 라이닝할 것

바. 상부 톱바퀴의 상부와 덮개의 라이닝 표면과의 간격이 

100mm 이상일 것

사. 상부 톱바퀴의 덮개에는 내면 톱니쪽의 적당한 장소에 톱

바퀴로부터 이탈된 띠톱을 받아 멈추게 하기 위한 톱 받이

를 설치할 것

아. 상부 톱바퀴의 덮개에는 톱바퀴와 띠톱의 위치 관계를 확인

하는 투시창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시창은 충

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55 표시

띠톱 기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

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나.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다. 형식 또는 모델명

라.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56 사용설명서

띠톱 기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설명서를 한

글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띠톱 기계의 형식, 구조 및 사용할 수 있는 띠톱의 종류 

및 치수

나. 운전, 조작에 관한 설명서

다. 유지․보수, 점검․정비에 관한 설명서

라. 기계 설치에 관한 설명서

마.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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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모떼기 기계

57 재료

모떼기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

용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주축의 재료는 탄소 함유량 0.42~0.48%인 기계구조용 탄

소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

나. 플랜지의 재료는 인장강도 200N/㎟의 회주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

다. 칼라의 재료는 인장강도 200N/㎟의 회주철 또는 이와 동

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

58
프레임 

베드

프레임 및 베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설치가 용이하고 확실한 구조일 것

나. 사용가능한 최대 커터를 부착하여 무부하 상태로 최고속

도로 회전 시 과도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

59 주축

가. 주축에 기워진 죔 나사는 주축이 회전할 때 죄어지기 편리

한 나사일 것

나. 플랜지를 죄는데 사용하는 볼트, 너트 등은 제동 시 헐거워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완 방지조치를 할 것

다. 주축의 상단부는 회전 중 의류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

는 형상으로 하거나 적절한 방호조치를 할 것

60 플랜지

가. 플랜지는 죄었을 때 잘 변형되지 않는 모양일 것

나. 고정단 플랜지는 주축과 일체로 된 구조이거나, 키 혹은 나

사를 사용하는 방법, 가열 끼워맞춤, 압입 등의 방법에 의

해 주축에 고정되어 있는 것일 것

다. 고정단 플랜지의 지름은 주축 지름의 1.7배 이상일 것

61 칼라 칼라의 지름은 죔 너트의 바깥지름 이상일 것

62 기준자

기준자는 다음에 따른다.

가. 테이블, 본체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커터를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받침판을 부착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높이는 부착할 수 있는 커터의 최고 높이 이상일 것

<그림 9-15> 받침판

63 커터 블록

커터 블록은 원심력에 의해 커터, 뒷날 등이 튀어나올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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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a) 둥근 동체형

b) 4각 동체형

<그림 9-16> 커터 블록의 구조도

64
절삭 칩 

배출기구

모떼기 기계는 절삭 칩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거나 절삭 칩 배출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65
주축 

변속장치

주축을 변속시킬 수 있는 형식의 모떼기 기계는 고속 회전에서 

저속 회전으로 변환하는 경우 중립의 위치를 경유토록 하는 등 

커터의 헐거움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6
주축 

제동장치

모떼기 기계는 주축의 회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제동장치를 구

비해야 하며 제동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67
주축 

고정장치

모떼기 기계는 커터 교환 시 주축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

비해야 한다.

a) 맞변거리 사용의 경우 b) 스톱핀 사용의 경우

<그림 9-17> 주축 고정장치

68

주축의 

경사 및 

승강장치

주축의 경사장치 및 승강장치는 주축을 임의의 위치에서 확실

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9 방진장치

방진장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주축의 중심선과 방진장치의 중심선을 일치시켜서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주축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

일 것

70 가이드 링

가이드 링은 다음에 따른다.

가. 주축 또는 테이블에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바깥 둘레면은 접촉에 의한 마찰 저항이 적은 것일 것

71 조작장치

조작장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벗어나지 않고서 조작할 수 있는 위

치에 동력 차단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나. 시동 스위치는 접촉, 진동 등에 의해 갑자기 작동될 우려

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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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다. 주축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축마다 시동 또는 정지

가 가능한 구조일 것

72
재기동 

방지장치

모떼기 기계는 정전 또는 주 스위치 개방으로 전원이 차단된 

후 동력의 재공급에 의해 자동으로 시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73
날접촉예방

장치

모떼기 기계에는 절삭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날접촉예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직선 가공용 날의 접촉 예방장치

  1) 공작물을 절삭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날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구조일 것

  2) 커터 및 공작물에 따라 쉽게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3)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그림 9-18> 직선 가공용 날의 접촉예방장치

나. 곡선 가공용 날의 접촉예방장치

  1) 커터의 윗부분(축 부분은 제외한다) 및 공작물의 절삭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날의 둘레면을 가릴 수 있는 구조

일 것

  2) 공작물의 두께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그림 9-19> 곡선 가공용 날의 접촉 예방장치

다. 날접촉예방장치의 지지부

  1)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날접촉예방장치의 착탈 및 위치의 조절을 쉽게 할 수 있

고,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부착하는데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헐거움 방지 및 풀

림방지 조치를 할 것

74 표시

모떼기 기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나.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다. 형식 또는 모델명

라. 사용가능한 최대 허용 높이 및 최대 높이에서의 허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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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능한 커터의 지름(변속 기구를 구비한 모떼기 기계는 변속 

단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자율안전확인 표시(KCs 마크)

75 사용설명서

모떼기 기계에는 취급설명서를 첨부하고 그 취급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계의 형식, 구조 및 사용할 수 있는 공구의 종류 및 구

조

나. 운전, 조작에 관한 설명서

다. 유지․보수, 점검․정비에 관한 설명서

라. 기계 설치에 관한 설명서

마.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요건

76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

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9-3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

다.

<표 9-3>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

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77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

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

면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78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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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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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

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

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79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

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80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

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

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

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81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

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

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

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82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

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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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83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9-4와 같은 적

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9-4> 접지연속성 기능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84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

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85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폭구조 전기기
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 첨부

86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

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1)(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
2)
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

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

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

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87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

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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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

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

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

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

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

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

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

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

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

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

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

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

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

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

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89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9-5>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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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

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

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

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9-5>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

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9-6>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9-6>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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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90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9-7>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버

튼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9-7>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91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9-20와 같은 경

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9-20> 감전위험 경고 표시

92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

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76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

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

압강하의 값이 표 9-2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값이 제84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

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78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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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93
전자파 

적합성시험

수치제어(NC 또는 CNC) 방식으로 작동되는 목재가공기계는 전자

파 장해로 인해 외부의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작동을 간섭받지 

않도록 전자파내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

인증 규정」에 따른다.

-전자파적합성 시
험 성적서 첨부

94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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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1 재료
인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

에 적합해야 한다.

2
위험점 

방호가드

실린더, 롤, 드럼 등 접선물림점 부위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하거

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가.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 가드. 인터록 가드는 개방 시 구

동부의 작동이 정지되어야 한다.

나. 접선물림 방지용 물림바(Nip bar)는 회전운동 전체길이에 

걸쳐 설치되고 롤러 등의 관련 기계 부품과 바 사이의 간

격이 6mm 이하여야 한다.

<그림 10-1> 물림점 방호 및 물림바 설치 예시

3
조작핸들 및 

크랭크

조작 핸들 및 크랭크는 기계가 정상 생산속도로 구동될 때 압

력스프링을 사용하여 조작핸들과 크랭크를 분리시키는 등의 방

법으로 자동으로 회전되지 않도록 해야 하다. 

4 방호펜스

가. 인쇄기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과 펜스 하단부 

사이의 간격이 200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펜스 상단까지의 최소높이는 1.4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출입문에는 인터록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동형 가드의 움직임에 의해 추가적인 위험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마. 상하 개방식 가드는 중력낙하에 의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

아야 한다. 이 경우 발란스 웨이트, 공압 스프링, 레칫, 웜 

기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내부 출입에 

따른 

방호조치

조작위치에서 위험구역의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가. 펜스 설치. 이 경우 내부에 체류하는 사람이 인터록 출입

문을 닫을 수 없어야 하고 내부에서 조작할 수 없는 펜스 

외부에 추가적인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출입문

이 닫힌 후 제어장치의 조작을 통해서만 구동부가 작동되

도록 해야 한다.

나. 압력감지 매트의 설치. 이 경우 내부에서 조작할 수 없는 

펜스 외부에 추가적인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추

가적인 제어장치의 조작을 통해서만 구동부가 작동되도록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기계‧기구명 인쇄기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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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해야 한다.

6
가동

유지장치

가. 인터록 가드가 개방되거나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할 때 

방호되지 않은 위험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작위치에서 

위험점 관찰이 가능한 가동유지장치(Hold-to-run)를 설치

해야 한다.

나. 가동유지장치를 방호조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작자가 

가동유지장치 이외의 연동가드를 외부에서 닫은 후에만 가

동유지 모드에서 기계의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7 폭발방지

잠재적인 폭발환경에서(방폭지역) 사용되는 인쇄기는 다음의 요

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모든 전기 부품은 방폭지역 등급에 적합하게 방폭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전기부품 이외의 부품은 정전기 발생의 위험이 없는 재질

을 사용하거나 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폭발환경을 형성하는 물질과 직접 접촉되는 표면의 온도

는 가스 또는 증기 인화점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 분진운(雲)과 직접 접촉되는 표면의 온도는 분진운 최소인화

점의 2/3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 폭발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

다.

8 IP 등급

인쇄기에 설치되는 전기부품은 기계적 응력 및 환경의 영향으

로 인해 파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IP 54 등급을 만족해

야 한다.

9 제어시스템

가. 위험점에 대한 접근 빈도가 낮은 기계류의 제어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비상정지회로, 인터록회로, 가동유지장치회로 등 안전관련 

회로는 보조릴레이, 보조 접점을 사용하여 회로를 이중화로 

구성할 것. 컴퓨터, 프로그램 가능 논리회로(PLC) 등을 사

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고장을 감지하

고 회로를 차단시킬 수 있을 것

  2) 인버터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가드 또는 안

전장치의 작동으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됨과 동시에 주접점

이 차단되도록 회로를 구성할 것. 이 경우 타이머 또는 구

동토크보다 용량이 큰 기계식 브레이크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나. 칼날, 수동공급 형판, 수동공급식 스크린 인쇄기 및 수공공

급식 라벨 인쇄기 등 위험점에 대한 접근 빈도가 높은 기계

류의 제어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비상정지회로, 인터록회로 등 안전관련 회로는 보조릴레이

이, 보조 접점을 사용하여 회로를 이중화로 구성하고 접점

의 고장상태를 검출할 수 있는 감시회로를 구비하도록 구성

할 것. 또한, 주 접점을 이중화하고 주 접점에 고장 발생을 

검출하여 전원이 차단되도록 할 것

  2) 구동장치에는 전자식 브레이크와 기계식 브레이크를 이중으

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기계식 브레이크의 토크 값은 인버

터  구동장치의 최대 구동 토크보다 클 것

10 경보장치
기계설비의 길이가 7m 이상이거나 폭 또는 높이가 1.6m 이상

으로서 조작자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조의 기계에는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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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이 개시되기 전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청각 경보장치 이외에 필요 시 시각 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1
양수

조작장치

기계설비에 양수조작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스위

치 중 하나가 해제된 경우에도 위험부의 구동이 정지되는 방식이

어야 한다.

12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방호덮개가 설치된 위험구역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최소한 2축 이상(빔높이 400mm~900mm)의 광전자식 센서

를 설치할 것

나. 위험구역 내에 압력감지 매트를 설치할 것

다. 트립장치를 설치할 것

13

작업대, 

승강통로, 

접근계단 등

가. 인쇄기 및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통로의 바닥은 체크 강판 등

을 사용하여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나. 통로상에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패드 설치 등 충격 흡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설비에 설치되는 작업대의 넓이는 1인당 1.5m
2

이상이고 

최소 폭이 1m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물건의 취급 등 작

업상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라. 고소지역 접근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다리 또는 계단을 설

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의 경사각은 최

대 45° 이내이어야 한다.

14

레이저, 

자외선 및 

오존

가. 인쇄기 및 부속설비의 정상운전 중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식 방호장치 또는 

인터록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자외선 조사에 의한 오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 

시 저오존 발생 자외선 램프의 사용 또는 배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
재단용 칼날 

등

인쇄기에 부속해서 설치되는 절단용 칼날, 회전 칼날 등에는 절

단에 필요한 부위 이외의 부위에 접촉방지를 위한 방호덮개를 설

치해야 한다.

16 공급장치

가. 소재(종이 더미) 승․하강장치는 최대 허용하중의 1.25배의 

하중을 작용시킨 경우 영구적 변형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

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2.5m
2

이상의 용지를 취급하는 승․하강장치의 구동 체인은 

허용 정하중의 최소 6배 이상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고 

2.5m2 이하의 용지를 취급하는 승․하강장치의 구동 체인은 

허용 정하중의 최소 3배 이상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계산에 사용되는 종이의 밀도는 1,400kg/m
3
, 골판

지의 밀도는 200kg/m3을 적용한다.

다. 취급 용지의 면적이 2.5m
2

이상인 승․하강 장치의 인양장치 

하부에는 방호가드 또는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임

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취급용지의 크기가 1.0m
2

이상인 공급장치 및 취급용지의 

크기가 0.175m
2

이상인 송급장치의 상승․하강장치의 적재판

에는 모서리부에 의한 조작자의 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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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재판의 운동이 바닥에서 120mm 지점에 도달 시 자동

을 정지되고 나머지 하강 운동은 가동유지장치에 의해서

만 가능할 것

  2) 발 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10-2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

<그림 10-2> 승․하강장치 상부판 방호조치

  3) 승․하강장치 전단에 광전자식안전장치 설치

  4) 적재판 주변에 방호울 설치

  5) 트립장치 설치

  6) 조작위치에서 위험구역의 관찰이 가능한 지점으로서 위험

구역으로부터 850mm 이상 이격된 곳에 가동유지장치 설

치

마. 적재장치 및 이송장치의 취급용지 크기가 2.5m
2

이상인 공

급 및 이송장치에는 주변에 방호 가드를 설치하거나 위험

점에서 300mm 이상 이격된 지점에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7 통로

인쇄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로에는 구동부와의 접촉을 방지

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트립장치 설치

나. 위험부까지의 안전거리 유지

다. 방호가드 설치

18
송급용 

롤러장치

종이 공급시스템의 롤러에 의해 발생되는 물림점 부위에는 물

림방지용 바(Nip bar) 또는 가이드 롤, 방호가드를 설치해야 한

다.

1: 송급 테이블

2: 이송 롤러

3: 삽지 롤러

4: 이송방향

<그림 10-3> 삽지 및 이송 롤러

19
벨트

구동장치

벨트 구동장치에는 접선물림 방지를 위해 벨트부 주변에 방호가

드를 설치하거나 풀리 주변에 물리적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

다. 또한, 인쇄기의 특성상 구동부에 물리적 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동부 주변에 방호울 또는 광전자식안전장

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10-4>벨트 구동부 방호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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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벨트 구동부에 설치된 접선물림 방호장치

20 표시

인쇄기에는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제조연도

다. 형식번호 또는 일련번호

라. 정격전압

마. 자율안전확인표기(KCs 마크)

21 사용설명서

인쇄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설명서를 한글

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기계의 적용범위 및 올바른 사용방법

나. 안전장치 배치도, 안전작업을 위한 훈련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사항

다. 운반, 설치에 관한 사항

라. 기계의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

마. 유지․보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2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

이 10Ω 이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10-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표 10-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

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23
전원

차단장치

가. 전원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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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

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

면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24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

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

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25 배선

가.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

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26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

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

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

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27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

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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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

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

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어서는 안 된다.

28
이상온도

보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

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

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29 등전위접지

가.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10-2와 같은 적

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10-2> 접지연속성 기능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0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

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

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31
방폭전기

기계 기구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및 부
품 안전인증서 
첨부

32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

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

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1)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2)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

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

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

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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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전모드

가. 운전모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키 스위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

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 등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34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

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

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

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

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

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

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

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

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

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

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

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

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

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

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35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10-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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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

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

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

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

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

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10-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

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선호됨), 정지/

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

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

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10-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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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표 10-4>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

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

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

시 사용)

감시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36 표시

누름버튼에는 <표 10-5>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

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표 10-5> 누름버튼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37 경고 표시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림 10-6와 같은 경

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10-6> 감전위험 경고 표시

38 시험

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

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제22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 10-2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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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험원
(항목)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위치

위험대책 
실행결과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적합 비적용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제30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24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9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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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형식(규격) 용량(등급)

제조자 ㆍ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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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잠재적 위험, 위험상황 등 예시

잠재적 위험, 위험상황 및 위험사건 예시

1. 일반사항

(1)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를 시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위험(<표 2>, <표 3>), 위험상황(<표 4>) 및 

위험사건(<표 5>)에 대한 예를 각 표로 제공한다.

(2) 제시한 위험, 위험상황 및 위험사건에 대한 예들은 완벽하지도 않고 다른 요소들에 

대해 우선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설계자는 기계에 존재하는 다른 위험, 위험상황 및 

위험사건들 역시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정리해야 한다.

2. 위험의 예

가. <표 2>은 위험의 형식에 따라 기계적 위험, 전기적 위험 등으로 구분되어있다. 각 

위험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요인과 잠재결과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표 2>에 있는 내용을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확인된 위험요소를 

얼마나 상세히 설명하느냐에 달려있다. 동일한 위험지역에 있고 방호조치 측면에서 

같은 그룹으로 구분되는 일부 위험에 대해서는 <표 2>에 있는 한 가지 내용만 참

고해도 충분하다.

다. 위험의 원인 또는 잠재결과에 대한 적정한 방호조치를 선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표에서 사용할 내용을 결정한다.

라. 다른 위험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방호조치에 의해 위험이 충분히 제거

된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위험은 문서화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험의 축소로 충분히 감소된 위험이 문서화되지 않으면 이 위

험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바.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표 2>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이상 사용할 때,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적당한 단어가 선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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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형식 또는 군
위험의 예

원 인 잠재결과

1 기계적 위험

- 가속, 감속(운동에너지)

- 돌출된 부

- 고정부에 이동부의 접근

- 절단부

- 탄성물

- 낙하물

- 중력

- 고지점

- 고압

- 이동이 가능한 기계

- 구동부

- 회전부

- 거친, 미끄러운 표면

- 날카로운 모서리

- 안정성

- 진공

- 충돌

- 비래

- 협착

- 절단

- 끼임

- 말림

- 찰과상

- 충격

- 주입

- 전도, 추락

- 찔림

- 질식

2 전기적 위험

- 아크

- 전자기 현상

- 정전기 현상

- 화상

- 화학적 효과

- 의학적삽입물에 대한영향

고 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 움직이는 요소로 인한 협착

(2) 기계나 기계부품의 안정성 부족에 따른 협착

(3) 전원차단 또는 정전시 충전된 전기부품에 의한 전기적 충격 또는 감전

(4) 부품의 생산시 발생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영구적인 청력 손실

(5) 유독물질 흡입에 따른 호흡기 질환

(6) 부적합한 자세와 행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7) 고온 물질 접촉에 따른 화상

(8) 독성물질의 피부접촉(피부노출)에 따른 피부염

<표 2> 위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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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형식 또는 군
위험의 예

원 인 잠재결과

- 활선

- 고압활선 근접

- 과부하

- 결함이 있는 부품에 통전

- 단락

- 열복사

- 감전사

- 추락

- 화재

- 용융물 비산

- 쇼크

3 열적 위험

- 폭발

- 화염

- 고온 또는 저온 물체

- 열원에서 발생하는 복사

- 화상

- 탈수

- 통증

- 동상

- 열복사에 의한 부상

- 데임

4 소음 위험

- 공동현상

- 배기시스템

- 고속 가스누출

- 제조공정(마킹, 절단 등)

- 구동부

- 긁힌 표면

- 비균형 회전부

- 공기의 누출

- 닳은 부품

- 통증

- 의식저하

- 균형감 상실

- 영구적 청력손실

- 스트레스

- 귀울음(이명)

- 피로

- 방송시스템 또는 음향신호의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사항들

(예: 기계,전기적)

5 진동 위험

- 공동현상

- 구동부의 불일치

- 운송설비

- 긁힌 표면

- 비균형 회전부

- 진동 설비

- 닳은 부품

- 통증

- 허리질환

- 신경학적 장애

- 관절질환

- 척추외상

- 혈관 장애

6 방사선 위험 - 방사능물질의 이온화 -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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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형식 또는 군
위험의 예

원 인 잠재결과

- 저주파 전자기방사 

- 레이저를 포함한 광선

(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

- 무선주파수 전자기방사

- 눈 또는 피부 손상

- 생식능력에 영향

- 유전적 변이

- 두통, 불면증 등

7 물질/재료 위험요소

- 에어로졸

- 생물학적,미생물학적(바이러스성,

세균성) 물질

- 가연성

- 분진

- 폭발성

- 섬유질

- 인화성

- 유체

- 흄

- 가스

- 미스트

- 산화제

- 호흡곤란, 질식

- 암

- 부식

- 생식능력에 영향

- 폭발

- 화재

- 감염

- 변이

- 중독

- 민감성

8 인간공학원칙 무시

- 접근

- 표시기와 시각디스플레이

장치의 설계 및 위치

-조작장치의 설계,위치 및 인식

- 노력

- 깜박임, 눈부심, 어두움,

섬광 효과

- 국소조명

- 정신적부담/underload

- 자세

- 반복동작

- 가시성

- 통증

- 피로

- 근골격계질환

- 스트레스

- 휴먼에러로 발생하는 

사항들(예:기계적,전기적)

9
기계가 사용되는 

장소와 관련된 위험

- 분진 및 분무(Fog)

- 전자기적 간섭

- 번개

- 화상

- 경미한 증상

- 전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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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형식 또는 군
위험의 예

원 인 잠재결과

- 습기

- 오염

- 눈(Snow)

- 온도

- 물

- 바람

- 산소부족

- 질식

- 기계 또는 기계부품에 존재

하는 위험요소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인한 사항들

10 복합 위험 -예 : 반복동작+노동+고온환경 - 예 : 탈수, 의식상실, 열사병

- 위험요소의 기인은 여러 가지 잠재 위험을 가실 수 있음

- 각 위험요소의 종류마다, 잠재위험은 여러 기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위  험 위  험

․원인 : 절단면

․잠재결과

- 절단

- 잘림

․원인 : 낙하물

․잠재결과

- 협착

- 충돌

․원인 : 운동요소

․잠재결과

- 협착

- 충격

- 전단

․원인 : 구동부

․잠재결과

- 말림

- 마찰, 긁힘

- 충돌

사. <표 3>는 <표 2>의 부분이고 전형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예를 담고 있다. 각 원인

들은 발생 가능한 중요한 위험과 연관이 있다. 표 상의 순서는 우선순위와는 상관

없이 정리되어 있다.

<표 3> 위험 원인과 잠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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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위  험

․원인 : 중력, 안정성

․잠재결과

- 협착

- 갇힘

․원인 : 구동부가 고정부

로 접근

․잠재결과

- 협착

- 충돌

․원인 : 회전 또는 구동부

․잠재결과

- 잘림

- 얽힘

․원인 : 운동요소

․잠재결과

- 충돌

- 마찰, 긁힘

- 충돌

- 잘림
․원인 : 활선 부품

․잠재결과

- 감전

- 화상

- 찔림

- 데임

․원인 : 고온(저온) 물체

․잠재결과

- 화상

․원인 : 진동공구

․잠재결과

- 골격계 질환

- 혈관질환

․원인 : 소음공정

․잠재결과

- 피로

- 청력 장애

- 의식 상실

- 스트레스

․원인 : 레이저광선

․잠재결과

- 화상

- 눈 또는 피부손상

․원인 : 분진(배출)

․잠재결과

- 호흡곤란

- 폭발

- 시력 상실

․원인 : 작업자세

․잠재결과

- 통증

- 피로

- 근골격계 질환

․원인 : 흄

․잠재결과

- 호흡곤란

- 염증

-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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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위  험

․원인 : 조작장치 위치

․잠재결과

- 휴먼에러로 발생하는 

사항들

- 스트레스

․원인 : 중력

․잠재결과

- 붕괴, 낙하

- 협착

- 기울어짐/늘어짐

- 질식

- 끼임/재밍(Jamming)

3. 위험상황 예시

가. 위험상황은 사람이 적어도 다음 각 호 하나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 노출은

자주 기계에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다.

나. 위험상황 예시는 :

(1) 구동부 근처에서 작업

(2) 배출되는 부품에 노출

(3) 하중 아래의 작업

(4) 고․저온의 물체 또는 재료 근처의 작업

(5) 소음에 의하여 발생된 위험에 작업자의 노출

다. 실제로, 위험상황은 자주 작업 또는 작업의 수행의 면에서 설명된다(프레스에 소재

를 수동으로 넣거나 빼는 것, 활선 작업 등).

라. 위험상황을 설명할 때, 분석된 상황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어야 한다(수행 작업, 위험, 위험구역)

마. <표 4>은 <표 2>에 주어진 하나 이상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목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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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용주기 단계 작업 예시

운반

- 권상

- 적재

- 포장

- 운반

- 하역

- 포장풀기

조립 및 설치

- 기계와 부속품의 조정

- 기계의 조립

- 처리시스템 연결(예. 배기시스템, 폐수 설치)

- 동력원에 연결(예. 전원 공급, 압축공기)

- 시범

- 보조 유체의 공급, 충전, 탑재(예. 윤활유, 그리스, 접착제)

- 방호울

- 고정, 앵커링(anchoring)

- 설치 준비(예. 기초, 제진장치)

- 무부하 운전

- 시험

- 하중시험 또는 최대하중시험

교시(Teaching)/프로

그래밍 및 공정 전환

- 방호장치 및 기타 부속품의 조정 및 설정

- 기계의 기능 한도 조정 및 설정 또는 검증

(예. 속도, 압력, 힘, 작동거리 제한)

- 가공물의 고정/잠금

- 원재료 공급, 충전, 탑재

- 기능 시험, 시운전

- 공구 고정 또는 전환, 공구-세팅

- 프로그램 검증

- 최종 생산품 검증

운전
- 가공물의 고정/잠금

- 제어/검사

- 기계 운전

<표 4> 작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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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용주기 단계 작업 예시

- 원재료의 공급, 충전, 탑재

- 수동 탈착

- 기계의 기능설정값 미세조정 및 설정(예. 속도, 압력, 힘, 작

동거리 제한)

- 수동 운전

- 정지/중단 후 재시작

- 감독

- 최종 생산품 검증

청소‧유지보수

- 조정

- 청소, 소독

- 기계의 부품, 구성요소, 기구의 분해 및 제거

- 기계 관리

- 차단 및 에너지 분산

- 윤활

- 공구 교체

- 마모 부품 교체

- 재설정

- 윤활유 보충

- 기계의 부품, 부속품, 기기의 검증

결함 찾기/고장 수리

- 조정

- 기계의 부품, 구성요소, 기구의 분해, 제거

- 결함 찾기

- 차단 및 에너지 분산

- 제어 및 방호장치 기능 실패로부터 회복

- 잼(Jam)으로부터 회복

- 보수

- 기계의 부품, 구성요소, 기구의 교체

- 협착된 사람의 구조

- 재설정

- 기계의 부품, 구성요소, 기구의 검증

- 연결 해제 및 에너지 분산

- 분해

- 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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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용주기 단계 작업 예시

해체․분해 - 적재

- 포장

- 운반

- 하역

NOTE 이 작업들은 기계 또는 기계의 부품에 적용할 수 있다.

관련된 원인 위험사건

접근 가능한 기계의 부품의 모양 그리고/

또는 표면 마감

- 거친 표면에 접촉

- 날카로운 끝, 모서리, 튀어나온 부품에 접촉

기계의 구동부 - 작동부에 접촉

- 회전부에 접촉
기계, 부품, 공구 및 공정에서 사용․가공 및

다루어지는 재료의 운동에너지 및 위치에너지

- 낙하 또는 물체의 배출

기계 및 기계의 부품의 안정성 - 안정성 결여

기계 부품 및 공구의 기계적 강도 - 운전 중 파손

공압, 수(유)압 장치 - 작동 요소의 변위

- 고압 유체의 비산

- 제어되지 않은 움직임

전기 장치 - 직접 접촉

- 방전

- 전기 아크

- 화재

4. 위험사건의 예시

가. <표 5> 기계와 관련되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사건의 예시를 나타낸다.

나. 하나의 위험사건은 다른 많은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은 

기계 시동에 의해 구동부에 접촉되는 것은 제어기구의 의도하지 않은 작용 또는 제

어시스템의 결함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다. 모든 원인은 다른 사건 또는 사건들의 조합의 결과일 수 있다.

<표 5> 위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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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원인 위험사건

- 간접 접촉

- 단락
제어 시스템 - 기계의 구동부 또는 기계에 고정된 가공물의

낙하 또는 배출

- 구동부의 정지 실패

- 방호장치의 무효화(실패)로 인한 기계 작동

- 제어되지 않은 움직임(속도 변화 포함)

- 의도하지 않은 시동

- 제어 시스템의 미비한 설계 또는 실패로 

인한 기타 위험행위

재료 및 물질 또는 물리적 요소(온도, 소

음, 진동, 방사선 및 환경)

- 고온(저온)의 물체에 접촉

- 위험성 있는 물질의 방출

- 위험성 있는 수준의 소음방출

- 대화나 음향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 방출

- 위험성 있는 수준의 진동 방출

- 가혹한 환경 조건

작업대 및 작업 공정 설계 - 과도한 노력

- 휴먼 에러/잘못된 행동(의도하지 않거나 

설계에 유발되어 고의로)

- 작업장소의 시야 결여

- 고통스럽고 피곤한 자세

- 빠른 주기의 반복적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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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공단-국외인증기관 상호인정협정(MOU) 체결 현황

※ 최신 현황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miis.kosha.or.kr → 인증원 소개 → 파트너십 현황 → 해외 MOU체결 현황)

<’22. 7. 7. 기준>

연번 기관명 국적 체결기간 체결분야

1 Nemko 노르웨이 ’94.05.24. ～ 계속 · KCs(방폭)

2 Amtri Veritas 영국 ’97.05.12. ～ ’26.11.29. · S마크

3 TÜV Rheinland 독일 ’97.09.19. ～ ’22.09.12. · KCs(방호장치·보호구 포함), S마크

4 PTB 독일 ’02.05.13. ～ ’26.11.29. · KCs(방폭)

5 SGS 스위스 ’02.12.04. ～ ’26.11.29. · KCs(방호장치·보호구포함), S마크

6 TllS 일본 ’03.09.23. ～ ’26.11.29. · KCs(방호장치(방폭포함) 보호구), S마크

7 SITIIAS/NEPSI 중국 ’04.02.05. ～ 계속 · KCs(방폭)

8 NANIO "CCVE" 러시아 ’06.06.08. ～ 계속 · KCs(방폭)

9 TestSafe 호주 ’07.04.26. ～ 계속 · KCs(방폭 보호구)

10 SEMKO AB 스웨덴 ’07.09.14. ～ 계속 · S마크

11 INERIS 프랑스 ’07.10.17. ～ 계속 · KCs(방폭)

12 APAVE 프랑스 ’08.06.06. ～ 계속 · KCs(안전대·호흡용보호구)

13 SGS Baseefa 영국 ’09.06.22. ～ ’27.04.25. · KCs(방폭)

14
the Sira Certification

Service
영국 ’09.06.22. ～ 계속 · KCs(방폭)

15 TÜV Nord CERT 독일 ’09.06.24. ～ 계속 · KCs(방폭)

16 DEKRA Certification B.V. 네덜란드 ’10.02.25. ～ ’27.06.09. · KCs(방폭)

17 Q.P.S 캐나다 ’10.05.06. ～ ’27.04.25. · KCs(방폭)

18 TÜV SÜD AG 독일 ’10.05.10. ～ ’27.04.28. · KCs(방호장치·보호구포함), S마크

19 KIWA NV 네덜란드 ’11.05.23. ～ ’26.11.29. · KCs(압력용기), S마크

20 Lloyd's Register 영국 ’11.11.11. ～ 계속 · KCs(압력용기)

21 SZU 체코 ’12.07.27. ～ ’27.06.08. · KCs(안전모), S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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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기관 주    소 연락처 관할지역

산업안전보건
인증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Tel : 052)703-0382
Fax : 052)703-0339

전국(방호장치 및 보호구 분야)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 우리빌딩) 
7층

Tel : 02)6711-2966
Fax : 02)6711-2969

서울특별시, 강원도(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Tel : 051)520-0570
Fax : 051)520-0579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Tel : 062)949-8724
Fax : 062)949-8768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구산동)
Tel : 032)510-0667
Fax : 032)578-9202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가평군 제외), 
강원도 철원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6번길 91, 
601호(에이스광교타워 2차)

Tel : 031)8014-2887
Fax : 031)8014-2889

경기도 남부(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등)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Tel : 053)609-0565
Fax : 053)421-862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문지동 104-7)

Tel : 042)620-5645 
Fax : 042)632-3619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첨부4] 신고수리기관 연락처


